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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

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

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

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

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

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

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

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

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

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

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

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

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

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

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

국문요약



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

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

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

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

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

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

(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

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



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

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

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

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

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

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

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

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

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

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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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세계 경기침체, 무역수지 불균형

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

로 각국의 무역정책 기조가 보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한 국가의 보호무역정

책은 크게 관세, 무역구제조치,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로 나

뉜다(최낙균, 김정곤 2011, p. 39). 그간 각종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체결로 인해 전통적 보호조치인 관세는 평균적으로 낮

아지게 되었다. 반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와 수량 제한 등의 

NTM으로 인한 무역 현안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공

정한 시장경쟁 보장’이, NTM의 경우 ‘보건 및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주권, 인

권보장’ 등이 정책적 목표이나 국내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다만 무역구제조치의 정책적 수단은 결국 관세이지만, NTM은 각종 법령이나 

규제, 제도적 수단으로 수입량 및 국내 판매를 통제한다. 이로 인해, 관세와 무

역구제조치와는 달리, NTM은 그 수준을 정량적 수치로 가늠하기가 어려워 무

역장벽의 존재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NTM은 보건 및 

안전 등의 정책적 명분(legitimacy)을 가지면서도 그 내용은 각국의 지리ㆍ사

회적 환경에 따라 달리할 수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제소가 쉽지 않다. WTO(2012)는 이를 “새로운 무역제한조치

(new trade restrictive measures)”라 칭하고,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 보호 

수단이 아니라 회원국의 장기산업 육성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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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세계 평균 관세율과 비관세조치 건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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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관세율은 제조업 대상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을, 비관세조치는 TBT와 SPS 건수의 합을 나타냄.

자료: Hyun and Jang(2019)를 토대로 저자 편집.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

술규정(technical regulation)과 표준(standard), 그리고 이를 잘 준수했는지 

검증하는 적합성평가절차 또는 적합판정절차(CAP: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이다. 각국 정

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보호, 환경 보전, 동식물 보호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특정 요건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어

기면 법적ㆍ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특히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 수량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각국이 처한 지리ㆍ문화ㆍ사회적 환

경에 따라 기술규정, 표준, CAP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각국 간 규제내용이나 검증 절차에 차이가 있더라도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이 

같다면 서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환경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

출을 할 때 자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수출대상국에서 다시 인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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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TBT는 그 특성

상 보호무역의 정책적 수단 중 NTM에 속한다. TBT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와 더불어 NTM 내에서 기술

적 조치(technical measures)로 분류된다(최낙균, 김정곤 2011, p. 39).

TBT는 다른 NTM 중에서도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WTO 비농산물시장

개방(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 중에 제출된 회원국의 

NTM 통보문에서 표준과 기술규정 관련 현안은 가장 높은 비중인 30%를 차지하

였다(Santana and Jackson 2012, p. 469). Gourdon and Nicita (2013, p. 

7)는 WTO NTM 통보문 자료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 NTM의 비중을 

계산하였는데, TBT와 SPS로 구성된 기술적 조치의 경우 1999년 37%에서 2010

년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덕 외(2016, p. 4)는 우리나라 25개 분야

의 법령 및 행정 규칙을 조사하여 비관세조치들을 식별하였는데, TBT와 SPS가 

각각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hodsi et al.(2017, 

p. 5)은 2016년까지 WTO에 통보된 NTM의 누적 건수를 살펴보았는데, TBT가 

48.1%로 가장 많았고 SPS가 33.5%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국제무역의 현안에 있어 TBT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 

Canada Agreement) 등 최근의 주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도 TBT 현안을 집중

적으로 다루면서 WTO 플러스(+)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하고 있다(유새별 2014, 

2016). 

그간 국내에서는 손찬현(1991), 남상열(2005)의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제도

적 연구와 장용준, 남호선(2010)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필두로 많은 수의 TBT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장용준 외(2011)는 2009년까지의 국내외 TBT 연구

1) 본 저자가 WTO NTM 통보문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1995∼2017년 사이 WTO에 통보된 누적 건수는 
TBT의 경우 23,684건, SPS의 경우 16,729건이었다(출처 : WTO I-Tip, 검색일: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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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제적 논의 동향을 집대성하여 요약ㆍ정리하였고, 이를 우리나라 수출 자

료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TBT 종합연구로 평가를 받은 바

가 있다. 그러나 2019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인 보호무역 기조

로의 전환, 국제기구의 새로운 TBT 해결방안 제시, 새로운 정량적 자료 출시 

및 분석방법론 개발 등 TBT 관련 이슈와 논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현재 이들을 업데이트한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TBT 종합연구가 필요한 시점

이 되었다. 장용준 외(2011) 이후 일부 국내 연구들이 TBT의 무역 효과를 분

석하였으나, 기초통계자료, WTO 분쟁 및 현안 발생 현황, 국제적 논의 동향, 

우리 수출에 대한 효과, TBT 무역자유화 효과, 정부 대응조직 발전방안 등 국

제법적ㆍ행정적ㆍ정치적ㆍ경제적 분석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는 없었

다. 특히 TBT는 각국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른 내용과 절차를 가질 명분이 

있어 경제적 효과와 같은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치적ㆍ행정적ㆍ국제법적 

시각에서의 정성적 분석 또한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TBT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ㆍ학술적 논의내용과 동향, TBT 

관련 무역분쟁 및 현안, 주요 RTA의 TBT 협정 내용, TBT의 정량적 자료와 분

석방법론을 조사하여 소개하고, 이들 내용을 우리 수출 자료에 적용하여 경제

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전 연구와는 

달리 2010년 이후 새롭게 출시된 TBT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

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 기체결 R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

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통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여 연구의 시의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의 국내 TBT 대응조직과 현황을 소개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앞선 연구결과들을 적용하여 TBT에 대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

각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WTO와 

OECD를 중심으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국제기구들의 TBT 논의사항과 학

술적 연구 계보, RTA TBT 조항의 새로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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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였다. 특히 WTO의 TBT 투명성 강화방안과 OECD의 국제규제협력 

방안, RTA 내 TBT 현안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

고, 이들을 우리나라의 現 TBT 대응조직과 방향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논의하

였다. 둘째, TBT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그간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산

업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품목의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적 대응방

안을 마련하도록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RTA TBT 조항 내용에 따른 

무역자유화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FTA 체결이나 업그레이드 협상

에서 TBT 조항을 마련할 때 어떠한 내용을 담는 것이 국익에 유익한지를 구체

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전혀 분석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現 TBT 대응조직을 살펴보면서 앞선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조직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장단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도 다른 TBT 선행연구

와는 차별되는 모습이다.

서론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본 연구는 WTO

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중심으로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요약ㆍ정

리하고, 국내외 학술연구의 데이터와 연구방법론,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WTO의 논의사항은 주로 「WTO TBT 협정 이행에 관한 3년 주기 검토보고

서」를, OECD의 논의사항은 국제규제협력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주로 활용하

였다. 국내외 학술연구 동향의 경우 주로 2010년 이후 작성된 연구보고서나 논

문들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이들 자료를 통해 본 연구는 최근의 TBT 논의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과 동향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 본 연구는 WTO 회원국 간의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주요 

사례를 소개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는 WTO 회원국 간 매년 증가하는 TBT 현

안을 STC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수출입 관련 제기/피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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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를 글로벌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TBT 현안의 주요 특징과 쟁점

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1995∼2018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제기된 

STC 33건과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 61건을 정책 목적, 분야, 국가별 유형으

로 분석하고,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제3장에서는 TBT 규범 발전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CPTPP 

(2018.12 발효)와 USMCA(2018.11.서명)의 주요 TBT 규정을 분석하고, 향

후 우리나라 TBT 대응정책 및 CPTPP 가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주요 규정은 기술규정 동등성 인정에 관한 법적 대응절차 강화,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비차별 의무 강화, 국제인정체제 도입 의무화 및 분야별 부속

서를 통한 협력 강화 등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WTO 플러스(+) 및 협정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이상, 제2장과 제3장의 분

석내용은 제4장과 제5장의 실증분석방법과 결과를 해석하는 근거로 사용함과 

동시에 제6장의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제4장에서 본 연구는 그간의 TBT 연구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통일상품분류(HS: Harmonized System) 4

단위 수준의 수출자료와 TBT 통보문, 수출품질지수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시

행하였다. TBT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WTO TBT 통보문 자료를 활용하였는

데, 이는 전체에서 HS코드가 약 30%만 기록되어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비엔

나 국제경제연구소(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의 NTM(이하 wiiw NTM) 자료를 입수하여 HS코드가 기록된 비중이 70%인 

TBT 통보문을 분석에 사용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해외 

TBT와 우리 수출 간의 관계 속에서 산업별 국제경쟁력 수준이 매개체로서 어

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여 산업별 TBT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제5장에서 본 연구는 그간의 TBT 연구가 RTA TBT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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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무역연구소(WTI: World Trade 

Institute)의 RTA 협정 구성요소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WTO TBT 협정은 전체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광범위한 TBT 이슈를 다루

지만, RTA TBT 협정은 체결국 간에 민감한 이슈를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추가로 도입하는 등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구축된 WTI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를 이용하여 RTA TBT 협정의 심화 과

정과 내용을 비교하고, TBT 조항의 반영 여부와 조항의 법적 강제성(legal 

enforcemen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본 연구는 제2∼5장의 분석내용을 요약ㆍ정리하여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現 우리나라의 TBT 대응조직의 실태

와 문제점을 진단한 후 효과적인 TBT 대응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

기서 본 연구는 서정민 외(2017)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TBT 대응조직

에 관한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앞선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의 발전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WTO 내 TBT 

대응과 RTA TBT 협상 전략에 대한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은 해외의 비관세장벽에 

대비하여 우리 수출상품에 유리한 해외시장 진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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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논의 동향

1980년대부터 국제무역 내 TBT 현안이 증가함에 따라 WTO는 1995년 출

범과 동시에 상품교역이사회 산하에 TBT 위원회를 설치하고, TBT 협정을 발

효시켰다. 38개국의 복수국 간 협정(code)이었던 도쿄라운드 TBT 협정과는 

달리, WTO TBT 협정은 다자간 협정으로서 회원국 모두가 이를 준수해야 한

다. WTO TBT 협정은 각 회원국이 표준 및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를 신규

로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무역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한 일반

적인 원칙과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WTO TBT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통보와 정보 교환 등 투명성 보장을 포

함하여 WTO 회원국의 협정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협정의 

운영 및 목적 증진과 관련 있는 제반 사항에 관해서 회원국들이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며, 셋째, 이행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경우 상품무역이사회에 

협정 개정을 제안한다. 특히 WTO TBT 위원회는 매년 3회의 정기회의를 개최

하여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을 논의하고 연차 검토와 

3년차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WTO TBT 협정문에서 회원국의 TBT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하는 내용으로는 첫째, 「TBT 통보 의무(제2.9조)」, 둘째, 「연 3회 다자간 회의 

개최를 통한 STC 논의(제13.1조)」, 셋째, 「3년 주기 이행사항 검토(제15.4

조)」를 들 수 있다. TBT 통보 의무로 인한 TBT 통보문은 TBT의 정량적 동향

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이는 본 장의 3절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WTO TBT 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다루는 STC는 다음 제3장에서 자세

히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3년 주기 이행사항 검토 내용을 다룸으

로써 WTO 내 회원국들의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2) 

2) 본 절에서 참고한 서정민, 김민성, 장용준(2012)는 1∼6차 3년 주기 검토 내용을, 장용준, 유새별(2015)은 7차 
3년 주기 검토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절에서는 8차 3년 주기 검토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들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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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일시 보고서 문건 번호

1차 1997년 11월 19일 G/TBT/5

2차 2000년 11월 13일 G/TBT/9

3차 2003년 11월 11일 G/TBT/13

4차 2006년 11월 14일 G/TBT/19

5차 2009년 11월 13일 G/TBT/26

6차 2012년 11월 28일 G/TBT/32

7차 2015년 11월 6일 G/TBT/37

8차 2018년 11월 15일 G/TBT/41

자료: WTO TBT 위원회 1∼8차 3년 주기 검토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WTO TBT 협정 발효 이후 WTO TBT 위원회는 동 협정의 규정과 절차 이

행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협정 운용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WTO TBT 협정 제15.4조에 따라 WTO TBT 위원회

는 WTO 출범 이후부터 매 3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TBT 협정 이행에 관한 

검토(Triennial Review of the TBT Agreement, 이하 ‘3년 주기 검토’) 회의

를 개최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과정에서 WTO TBT 위원회는 TBT 

관련 회원국들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효율적인 TBT 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

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한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 간 특정 TBT의 현안

을 다루는 STC와는 달리 3년 주기 검토 결과 보고서는 TBT의 전반적인 논의

사항을 담고 있어, 더욱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성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현재까지 총 8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일시 및 해당 결과 보고

서의 WTO 문건 번호는 [표 2-1]과 같다.3)

 표 2-1. WTO TBT 위원회 3년 주기 검토 회의 정보

3년 주기 검토 결과 보고서는 1∼5차까지 ① 협정문 이행 ② 투명성 ③ 표준 

및 모범규제관행 ④ 적합성 평가절차 ⑤ 개도국 기술지원 ⑥ 기타 사항의 6개 

종합하여 동향적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3) 해당 문건은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1.aspx(검색일: 2019. 8. 15)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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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의제 및 논의 내용 위원회 권고 및 활동 내용

1∼5차

 협정문 이행
∙ 정보기술의 중요성 인식

∙ 모범규제관행 활용의 중요성

∙ 정보교환의 적극적 참여

∙ 모범규제관행 가이드라인 작성

 투명성

∙ 사전 통보의 중요성

∙ 지방정부의 통보 미흡

∙ 의견제시기간 미흡

∙ 국가질의처 수준 미흡

∙ 입안단계 통보 이후 추적의 어려움

∙ 제시의견의 온라인상 공유

∙ 통보문 양식 확정

∙ 통보의 중앙집권화

∙ 의견제시기간 90일 이상 권고

∙ 질의처 간 정보교환

∙ 통보와 시행 간 6개월 이상 시차

∙ 통보의 전자적 수단 개설

 표준 및

 모범규제관행

∙ 국제표준의 긍정적 효과 확인

∙ 개도국의 국제표준 제정 참여 어려움

∙ RIA의 중요성

∙ 자발적 표준의 TBT 협정 적용 여부

∙ ISO 등 국제표준기구와 협력

∙ 국제표준의 정의 및 원칙 개발

∙ 개도국 이익에 우선순위

∙ 자발적 표준에 대한 지속적 논의

 적합성

 평가절차

∙ SDoC와 MRA의 중요성 인식

∙ 유용성 있는 절차 적용의 필요성

∙ SDoC 정착제도(생산자책임법률 등)

∙ 민간기관 간의 자발적 MRA

∙ MRA 관련 정보교환 및 사례 개발

∙ MRA 타결 시 위원회에 통보

∙ MRA 및 SDoC 관련 워크숍 개최

∙ 자발적 MRA의 정보 및 경험 공유

 개도국

 기술지원

∙ 기술부족으로 인한 불이행 인식

∙ 여러 종류의 기술원조 방법 존재

∙ SDoC 관련 對개도국 지원책 마련

∙ 국제표준기구 설립에 개도국 참여

∙ 기술지원프로그램 정보교환

∙ 수요주도형 협력구조 개발

∙ 모범관행 개발 및 연례보고서 반영

∙ 기술지원 수요/공급 관련 통보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6∼7차에서는 ① 모범규제관행 ② 적합성 평가절

차 ③ 표준 ④ 투명성 ⑤ 기술지원 ⑥ 개도국 우대 ⑦ 위원회 운영의 7개 세부항

목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가장 최근에 열린 8차에서는 개도국 우대가 빠지고 

규제협력과 기술규정이 추가되어, ① 모범규제관행 ② 규제협력 ③ 기술규정 

④ 적합성 평가절차 ⑤ 표준 ⑥ 투명성 ⑦ 기술지원 ⑧ 위원회 운영의 8개 세부

항목으로 진행되었다. 세부항목별 1∼8차 3년 주기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표 2-2]에 정리되어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WTO 내 

TBT 논의 동향의 특징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ㆍ정리하고자 한다. 

 표 2-2. WTO TBT 위원회 3년 주기 검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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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계속

세부항목 의제 및 논의 내용 위원회 권고 및 활동 내용

 기타사항

∙ 對개도국 SDT의 중요성 인식

∙ 상품표시부착 관련 현안 증가

∙ SDT와 기술지원 간 연계

∙ SDT 관련 정보교환

∙ 상품표시부착 관련 학습이벤트 개최

∙ 선진국 규제도입 시 SDT 적용방법 

고려

6∼7차

 모범규제관행

∙ GRP의 구체성 정립

∙ GRP 촉진에 있어 RIA의 중요성

∙ GRP 촉진에 있어 규제협력의 중요성

∙ GRP 메커니즘의 7개 원칙 확정

∙ RIA 정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 WTO e-learning 시스템 활용

 적합성

 평가절차

∙ 타국 내 CAP 결과 인정

∙ 지역 내 조화 목적으로 NQI 검토

∙ 제안 건에 대한 지속적 논의/

정보교환

 표준

∙ 국제표준기관 지정

∙ WTO 내 사적표준 논의 여부

∙ 국제표준 설정에 개도국 참여

∙ 국제표준 개발의 6개 원칙 상정 

∙ 정립과정 중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투명성

∙ ‘무역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명확성

∙ 후속 통보문 연결 문제

∙ 전자 데이터베이스 설치

∙ 자국 언어의 통보문 작성

∙ 경보알림시스템 개발

∙ 지역경제체제의 TBT 통보 가능성

∙ 질의처 답변 의무의 강제성 부여

∙ 통보 시 RIA 첨부 권고

∙ 부록, 정정, 수정 시 문서번호 연결

∙ TBT IMS 기능강화/NSS 개발

∙ WTO 공식 언어로 번역 권고

∙ “ePing alert” 시스템 도입 

∙ 지역차원 TBT 통보 관련 GRP 준비

∙ 질의처 운영 관련 GRP 준비

 기술지원
∙ TBT 협정 제11조 내용 재확인 ∙ TBT 기술지원 효과 평가

∙ 기술지원 관련 주제별 세션 개최

 개도국우대 ∙ TBT 협정 제12조 내용 재확인 ∙ SDT에 대한 지속적 논의/정보교환

 위원회운영

∙ TBT 협정 제13조 내용 재확인

∙ 에너지효율표준 관련 논의 필요

∙ 식품라벨링 관련 논의 필요

∙ GRP, 표준 등 주제별 토론회 개최

8차

 모범규제관행

∙ GRP 활성화를 위한 주제세션의 활용

∙ RIA의 전체과정 통보

∙ 매년 첫 번째 회의 시 GRP 주제세션 

개최

∙ RIA 제공 및 사후 후속 평가 통지 

장려

 규제협력
∙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협력 논의

∙ 식품라벨링 관련 규제협력 논의
∙ 규제협력 분야 정보교환 지속

 기술규정 ∙ 강제 마크/라벨링의 무역장벽화 ∙ 강제 마크/라벨링 관련 토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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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계속

세부항목 의제 및 논의 내용 위원회 권고 및 활동 내용

 적합성

 평가절차

∙ 일부국의 자유판매증명서 요구 우려

∙ 규제당국대상 가이드라인/권장사항 

개발

∙ 시장감시에 대한 정보/경험교환

∙ 자유판매증명서 관련 주제별 세션 

개최

∙ 적합성 평가 접근법 가이드라인 개발

 표준 ∙ 참고표준표시 규정의 유익성 ∙ 참고표준표시 관련 주제별 세션 개최

 투명성

∙ 질의처 정보 정기 업데이트

∙ ePing alert과 국내 시스템 간 연계

∙ IMS 상 STC 검색 툴 개선

∙ 통보문 정보 내용(HS코드 등) 개선

∙ 규제의 제안단계/최종단계 구분 통보/

논의

∙ 필요 시 TBT/SPS 위원회 모두 통보

∙ 통보 시 관련 웹사이트 주소 제공

∙ 질의처 정보 업데이트 기한 설정

∙ ePing alert의 활용을 특별회의에서 

논의

∙ STC의 현상태 반영하는 온라인 툴 

논의

∙ TBT와 SPS 위원회 간 정보세션 

조직

∙ HS코드 입력 개선방안 논의 시작

∙ TBT 통보문 Box 8의 적극적 활용

∙ TBT 신규통보문 양식 검토

∙ 제안 이후 규제의 최종안 통보 장려

 기술지원 ∙ 각국의 기술지원프로그램/경험 소개 ∙ 기술원조 경험의 지속적 교환

 위원회운영

∙ STC의 중복제기 제한

∙ STC의 제기기한 제한

∙ 입회인 자격 지위 절차 명확성

∙ 주제별 세션의 활성화

∙ 위원회운영 관련 주제별 세션 개최

∙ 회의소집 20일 전까지 의제통보

∙ 회의 15일 전까지 의제 관련 자료 

회람

∙ ad hoc consultation 신설 절차 

논의

∙ 입회인 지위 참여의 모범사례 논의

주: 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는 규제영향평가, SDoC(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공급자 자기선언,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상호인정협정, 

SDT(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는 우대조치, GRP(Good Regulatory Practice)는 

모범규제관행, CAP(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는 적합성 평가절차, NQI(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는 국가품질기반,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는 정보관

리시스템, NSS(Notification Submisson System)는 온라인 제출시스템을 의미함.

자료: WTO TBT 위원회 1∼8차 3년 주기 검토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가. 구체적인 대응방안 및 조치의 증가

무역 원활화를 위한 각국의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원칙에 대하여 WTO 내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WTO TBT 협정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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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성상 국제무역을 위한 TBT의 일반적인 원칙만을 서술할 뿐 각국의 구체

적인 행동지침에 관해서는 서술하지 않는다.4) 초기의 3년 주기 검토 또한 기존 

협정의 원칙 준수 또는 재강조와 같이 형식적인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따

라서 TBT 협정 내용의 실제 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역현안이 증가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의 3년 주기 검토에서는 WTO TBT 협정 이행과 

무역 원활화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WTO TBT 협정문 제2.9조에 따르면 규제 입안자가 무역에 중대

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WTO TBT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영향을 주지만 당사국

의 ‘판단’에 의해 미통보된 TBT의 건수가 많다. 실제 전체 STC 중 절반가량은 

미통보된 TBT가 대상이다.5) 이에 대해 제6차 3년 주기 검토 회의에서 우리나

라는 무역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통

보문을 제출할 때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6) 보

고서를 첨부할 것을 제안하였다.7) 이러한 방안에 대해 미국,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모범규제관행의 적극적 활용  

WTO TBT 협정 이행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 

간의 이견으로 완전한 합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모범규제관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4) 대다수 국제조약과 마찬가지로 WTO TBT 협정도 각국의 주권적 재량영역(여기서는 규제에 관한 권한)을 지나치
게 침범할 수는 없다.

5) WTO 문서 G/TBT/M/32∼56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전체 신규 STC 중 미통보된 TBT를 대
상으로 한 현안의 비중은 33.3%였으나, 2011년은 45.5%로 증가하였다(정철, 김민성, 장용준 2012, p. 31).

6)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의해 각 부처가 기술규정이나 시험ㆍ검사ㆍ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
을 제ㆍ개정할 때 기존ㆍ유사제도와의 중복성,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
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7) 해당 문건의 WTO 문서번호는 G/TBT/W/3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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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위원회는 규제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비차별성, 불필요한 무역 제한의 회피, 국제표준의 사용, 동등성 인정 

등의 필요 항목들을 설정하였는데, GRP는 이를 준수함으로써 달성한 자유무

역과 투자촉진의 경험적 증거나 사례를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TBT 협정을 수정하거나 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경우 다른 회원

국들, 특히 아직 규제 법령이나 인프라가 미흡한 개도국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근의 3년 주기 검토 회의에서 각 회원국은 이러한 직접

적인 제안보다는 자국의 모범적 경험이나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회원국의 지지

나 공감을 얻는 것이 논의의 추세이다. 최종적으로 WTO TBT 위원회는 이렇

게 축적된 GRP들을 모아 직접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로 사용한다. 특히 

WTO는 GRP 중에서 TBT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RIA를 

지목하고, 회원국 간의 규제협력을 증진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 투명성 강화와 전자적 수단의 활용 증가 

3년 주기 검토 내용 중 TBT 협정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투명성 강화’다. WTO TBT 위원회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기술규정을 통보할 의무를 강조하고 이행을 촉구하였고, 논의를 통

해 협정문의 ‘내용’보다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

졌다. TBT 협정문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국 간 의견의 불일치 등 

현실적인 장벽이 크지만,8) 투명성 확보절차는 WTO TBT 위원회의 권고ㆍ결

의안이나 결정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초기에는 통보문 양식을 표준화하고 회원국들이 통보문을 일관

성 있게 작성하도록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

8) WTO 설립협정 제10조에 따르면, 협정의 개정과 발효는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
용은 http://fta.go.kr/main/support/wto/1(검색일: 2019. 8. 15)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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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점차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통보문을 제출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WTO TBT 위원회는 3년 

주기 검토의 권고 및 결의안을 통해 ‘온라인 제출시스템(NSS: Notification 

Submission System)’, ‘전자경보 알림시스템(ePing alert)’9), ‘정보관리시스

템(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10)을 개발하여 투명성을 높였

다. 우리나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7차 3년 주기 검토에서 각국 질의처

(Enquiry Point)11)의 문의 및 답변 내용을 보여주는 전자게시판(BBS: 

Bulletin Board System)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일본과 대만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바가 있다.12) TBT의 상당 부분이 정확한 정보 입수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다는 점에서 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하겠다.

또한 회원국이 기술규정을 통보한 이후 다른 회원국이 해당 통보 기술규정

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질의응답절차가 발전한 양상도 주목할 사항이다. 

TBT 협정에는 질의응답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회 결정을 통해 ‘60일’로 권고했고 2000년 제2차 검

토회의 이후 ‘가능하면 90일’로 권고하였다. 최근에는 민간기관이 질의해도 질

의처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라. 개도국 지원의 중요성 강조 

3년 주기 검토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겪는 TB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TBT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개도

국들은 특히 기술 및 제도 역량이 부족하여 TBT 현안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관련 통보문을 제출하고 

9) https://www.epingalert.org/en(검색일: 2019. 8. 15).

10) http://tbtims.wto.org/(검색일: 2019. 8. 15).

11) WTO TBT 협정 제10.1조에 의해 각 회원국은 TBT와 관련 교역상대국의 문의를 응답할 수 있는 질의처를 의
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해당 문건의 WTO 문서번호는 G/TBT/W/4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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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라 WTO는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서, 지원 관련 필요사항 파악, 우선순위 결정, 진행 중인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고, 수혜국과 공여국 간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또한 WTO가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주제토론을 개

최하여 개도국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하였다. 특히 개도

국을 대상으로 특별우대조치(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SDT의 경우 1∼5차 3년 주기 검토에서는 기타 

사항이었으나, 6∼7차부터는 독립적인 세부사항으로 구분되어 논의가 이루어

졌다. 규제 관련 법령 마련이나 제도적 인프라 건설, 각종 시험 및 인증기기 지

원 제공 등이 논의의 대상이다. 

다만 WTO TBT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워크숍 개최를 통한 정보공유와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는 특징

이 있다. 따라서 1∼7차 3년 주기 검토 회의에서는 주로 이와 관련된 회원국들

의 경험 공유가 주된 안건 내용이었다. 우리나라도 제7차 3년 주기 검토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제표준 인프라 협력 프로그

램」을 소개하면서 개도국 기술지원의 경험을 공유한 바가 있다. 그러나 SDT와 

관련하여 WTO 차원의 제도적 측면에서 큰 진전이 없자 8차 3년 주기 검토에

서는 이에 대한 세부항목이 삭제되었다. 

마. 국제표준 관련 의제

WTO TBT 협정 이행에 있어 국제표준을 사용할 의무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신규 및 개정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이 근거가 되었

는지 혹은 관련 국제표준을 사용하기 위해 검토했는지가 중요한 이행사항이며, 

규제영향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국제표준이 도입되

기 이전 단계에서 가능하면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인정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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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TBT 협정에서 규정하는 국제표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운용

상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일부 TBT 분쟁에서 협정 의미상의 국제표준인지

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 사안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

의 구체적인 원칙 정립과 공식적인 국제표준화 단체의 요건에 대해 현재 회원

국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제이다. 법규정상 명료화를 위해서 

2차 3년 주기 검토 회의에서 국제표준을 개발할 때 적용할 6대 원칙에 관한 결

정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국제표준의 정의와 범위를 열거하였다. 그러나 그 구

체성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합의 없이 현재까지도 논의하고 있다. 국제표준단체

의 국제표준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개도국들은 협의 과정에서의 완전한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EU 간에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 대부분의 

국제표준단체가 유럽 지역에 있다는 배경 아래에서 EU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

입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공식적인 지정보다는 일반적인 원칙 정도만 정립하는 

수준으로만 이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도입된 국제표준이 기준으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기존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발맞추어 국제표준이 적절히 정립되

지 못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WTO는 회원국들이 국제표준화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국

제표준화 기관이 참여하거나 연계된 각종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바. 4차 산업혁명과 민간표준의 중요성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혁신과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규제 관련 새로운 의제의 대표적인 예가 자발

적 표준(voluntary standard) 또는 민간표준(private standard)과 관련한 무

역현안이다. 표준 관련 이행사항은 TBT 협정 부속서 3의 GRP를 따르지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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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표준이 실질적인 TBT 사안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를 TBT 협정에 포함

해야 하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시장감시체계(Market Surveillance 

System)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 표준과 공급자 자기선언

(SDoC: 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과 같은 사후적 감시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선진화된 소비자 검증체계가 없어 해당 

제품의 출시 전 국가가 검사와 인증을 부여하는 사전적 감시체계를 주로 운영

한다. 이러한 체계적 차이로 인해 對선진국 무역에서 국가의 강제적 기술규제

가 아닌 시장의 자발적 표준이 수출 걸림돌이 되자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제5차 3년 주기 검토 회의에서 이를 WTO TBT 위원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

룰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TBT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 WTO TBT 위원회는 기술규제의 유형이 변하고 새로운 유

형이 생기기도 하므로 TBT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는 선험적(a priori)

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표명하였다. 다만 민

간표준 또한 표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GRP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향후 4

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기술의 급속한 변화 속도에 규제가 제대로 따라가

지 못한다면, 자발적 표준과 사후적 감시체계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발적 표준에 대한 각 회원국 간의 논쟁은 더욱더 불거질 것으

로 전망된다. 

사. 기타 중요한 의제

에너지효율 표준 및 라벨링, 식품 라벨링, 규제 협력 및 조화, 상호인정 등도 

3년 주기 검토 과정의 주제별 세션(Thematic Session)에서 다루는 단골 의제

이다. 특히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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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규제인 에너지효율 표준 및 라벨링 관련 무역현안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TBT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적합성 평가와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WTO는 SDoC나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

하고 있고, WTO 차원에서 지식 교환, 경험 공유, 세미나 혹은 워크숍 개최 등

을 통해 이러한 접근방안이 실제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일방적 수용 또는 상호인정,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일방적 또는 상호 인정 등 광범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인식 제고와 기술지

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의는 실제로 지역무역협정의 

TBT 조항으로 발전하여 구체화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TBT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규제 협력 및 조화, MRA는 다음 절인 OECD의 TBT 

논의 동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OECD 논의 동향

기술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규제 이슈를 다루기 위해 OECD는 2009년 10월 

22일 이사회 산하에 규제정책위원회(RPC: Regulatory Policy Committee)

를 설치하였다. 이후 RPC는 연 2회 정례회의를 꾸준히 개최하였고,13) 매년 

「OECD 규제정책전망(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보고서를 발간

하여 논의 내용 및 협의사항을 공유하였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들 보고서 내용

을 바탕으로 OECD 내 TBT 논의 동향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ㆍ정리하

고자 한다. 

13) 관련 정보는 https://www.oecd.org/gov/regulatory-policy/regulatory-policy-committee.htm(검색일: 2019. 
8. 20)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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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요 내용

OECD(1994) ∙ 국가 간 규제협력의 중요성과 선행조건 제시

OECD(2012) ∙ IRC 포함 규제정책 관련 OECD 이사회의 권고안 정리

OECD(2013a) ∙ IRC 관련 각종 선행연구 및 보고서 요약 정리

OECD(2013b) ∙ IRC 사례 연구: 화학 및 소비제품 안전, 경쟁 및 과세 분야

OECD(2013c) ∙ IRC 사례 연구: 캐나다-미국 간 규제협력, EU 에너지 규제 등

가. 규제개혁 및 국제규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OECD 내 TBT 논의는 주로 각국의 규제개혁을 통한 국제규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여기서 IRC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각자의 다른 규제를 서로 조정하

여 규제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다만 OECD에서 다루는 

규제의 범위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와 더불어 노동, 경쟁, 금융, 법

령, 조세 등 모든 관련 규제를 아우른다. TBT 이슈에 대해 WTO가 다자 또는 

양자 간 현안 발굴, 통보를 통한 투명성 강화, GRP 수집에 주로 집중한다면, 

OECD는 그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IRC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특징

이 있다. OECD는 FTA 등 각종 무역자유화 협정의 결과로 각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졌음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IRC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OECD, 2013a). OECD는 각국이 규제

도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

단으로서 IRC가 적합한 수단인 것으로 보았다. IRC를 통해 각국은 정보공유 

등으로 교역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 2012). 따라서 OECD는 IRC의 방식과 범위에 대하여 정책적 논의를 

주도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IRC 관련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다음 [표 2-3]은 

이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표 2-3. IRC 관련 OECD 보고서 소개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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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요 내용

OECD(2013d) ∙ IRC 사례 연구: 다국적 민간 규제, 수자원 관리 분야

OECD(2014) ∙ IRC 사례 연구: 국제기구(OECD, IMO)의 역할

OECD(2016a) ∙ MRA 관련 국제법 소개, 선행연구 조사, 각종 사례 연구

OECD(2016b) ∙ IRC 관련 GRP 소개 및 선행연구 조사

OECD(2016c) ∙ IRC 관련 50개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

OECD(2016d) ∙ IRC 사례 연구: ISO

OECD(2016e) ∙ IRC 사례 연구: OIML

OECD(2017a) ∙ GRP, 국제표준, MRA의 역할

OECD(2018a) ∙ IRC 필요성과 실행방법 논의

OECD(2018b) ∙ 각국의 IRC 정책에 대한 평가: 멕시코

OECD(2019) ∙ IRC 사례 연구: WTO TBT/SPS 위원회

주: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국제해사기구,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상호인정협정, GRP(Good Regulatory Practice)는 모범규제관행,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 OIML(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은 국제법정계량기구를 의미함.

자료: 상기 각 OECD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3. 계속

이 중 OECD(2012)는 OECD 내 IRC 논의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여 모든 논

의의 초석이 된다. 각국의 규제개혁과 국가 간의 규제협력 및 조화에 대해 이전

에는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만한 통합적 

지침서는 전혀 없었다. 이에 OECD(2012)는 규제정책과 조직, 관리역량, 규제

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참여, 지방정부 간의 일관성, IRC 등 12가지

로 규제개혁의 대상을 나누어 각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국제기

구로서 최초로 각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ㆍ표준적인 지침을 제공한 것이

다. IRC와 관련하여 OECD(2012)는 “① 규제 제ㆍ개정 시 국내ㆍ외 이해관계

자의 영향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협력을 할 것 ② 제ㆍ개정 과정에서 이들 의견

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 ③ IRC가 정책과정의 필수요소임을 인식

할 것 ④ 규제 관련 국제조약(WTO TBT 협정 등)을 지킬 것 ⑤ 모범규제관행

의 개발과 확산에 협력할 것 ⑥ 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지원할 것 ⑦ 기존 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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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복을 피할 것”의 일곱 가지 지침을 제시하였다.14)

나. TBT 자유화 정책의 구체화

상기 IRC의 일곱 가지 기본 지침과 더불어, OECD(2013a)는 TBT 자유화

(TBT Liberalization) 정책으로서 IRC의 구체적인 유형을 11가지로 구분하

여 소개하였다. 그전에도 여러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IRC를 진행했지만 주로 

정치적 요인과 경로 의존성을 따르고 있어 개선과 기준 지침이 필요한 시점에 

있었다. 이에 OECD(2013a)는 국제기구로서는 최초로 IRC를 공식적으로 분

류ㆍ정리하여 방식 선택에 따른 이득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 2-4]는 

이들 유형의 정의 및 해당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15)

 표 2-4. IRC의 정의 및 사례

IRC 유형 정의 해당 사례

통합/조화  

(Integration/Harmonization)

초국가적 기관 설립 및 법령 

제정을 통한 규제의 통합 및 조화

∙ EU 역내 지침(directives)

∙ 호주-뉴질랜드 공동 식품표준

조약/협정 

(Treaties/Agreements)

양자간 또는 다자간 규제요건, 

법적 의무 등을 협의하여 비준

∙ (다자간)몬트리얼 의정서 

∙ (양자간)이중과세 협정

∙ 유럽 국가 간 수자원 관리 협약

규제 파트너십 

(Regulatory Partnerships)

규제개선/불필요한 규제 최소화 

목적 국가 간 협력기구 설치

∙ 캐나다-미국 규제협력위원회

∙ 멕시코-미국 규제협력위원회

 정부 간 국제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규제협력 도모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가입

∙ WTO, OECD, APEC, IMO 

등 

지역협정 

(Regional Agreements) 

경제통합 및 무역자유화 

목적으로 체결되는 공식적 

지역협정

∙ 각종 양자ㆍ다자간 

지역무역협정

14) 이상동, 최동근(2017)은 지침 각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15) 유형 각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용준 외(2015, pp. 15~25)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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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계속

IRC 유형 정의 해당 사례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대국 내 관할당국이 결정한 

법적 사항을 자국에서도 

인정하는 협정

∙ 미-EU MRA

∙ 한국-싱가포르 MRA

∙ 한국-중국 MRA

정부 간 네트워크 

(Trans-Governmental 

Networks)

각국 내 규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시적 네트워크의 형성 

∙ 국제경쟁네트워크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 은행감독 관련 BIS 바젤 

위원회(Basel Committee)

IRC 고려에 대한 공식적 

요구조건 부과 

(Formal Requirements to 

consider IRC)

국제기구에서 정부 차원으로 

IRC를 추진하도록 권고

∙ WTO TBT 위원회 3년 주기 

검토 권고사항

국제표준의 인정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국내 법령에 국제표준을 

도입/대체 방식으로 국제표준 

인정

∙ ISO 등 국제기구 표준의 국내 

도입

연성법: 원칙, 지침, 

행동수칙(Soft Law)

법적 강제력이 아닌 행동강령, 

로드맵, 원칙, 지침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

∙ 규제 관련 OECD 지침 및 

원칙

대화 및 정보의 비공식적 교환 

(Dialogue and Informal 

Exchange of Information)

컨퍼런스,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한 

규제 관련 이슈 논의/교환

∙ 범대서양 경제자문위원회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 소비자제품안전 및 

글로벌위험 협의회(Global 

Risk Dialogue)

자료: 장용준 외(2015)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상기 11가지 IRC 유형에서 첫 번째 유형인 ‘통합/조화’는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계이고, 아래로 갈수록 약해져 마지막 유형인 ‘대화 및 정보

의 비공식적 교환’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단계이다. 법적 구속력이 높을수

록 IRC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리하나, 높은 협상비용이 초래되어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통합/조화’단계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EU가 제

정한 각종 규정이나 지침 및 결정으로서, EU 회원국은 이들을 국내법의 일부로 

적용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반면 ‘대화 및 정보의 비공식적 교환’은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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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로는 아니지만, 양자ㆍ다자간 규제협력에 있어서 빈번히 사용되는 규제

협력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글로벌위험평가협의체(Global Risk 

Assessment Dialogue)’를 들 수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2장 1절에서 살펴

본 WTO TBT 위원회의 3년 주기 검토 권고사항은 IRC 유형 중 ‘IRC 고려에 

대한 공식적 요구조건 부과’에 해당된다. 

상기 유형 중 MRA는 법적 구속력과 실현 가능성 간의 상충관계 속에서 적절

한 균형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IRC의 한 형태이다. MRA는 상대국의 권위 있는 

기관이 결정한 법적인 결정을 자국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도록 서로 협정을 맺는 

규제협력 형태이다. 즉, 서로 간의 협정으로 교역상대국의 기술규제나 발급된 

인증서를 자국 내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이중 규제와 시험ㆍ검사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MRA는 협상 주체에 

따라 정부 간 MRA와 민간 MRA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 시험ㆍ인증기관 사이에도 자발적으로 MRA를 맺을 수 있다. 또한 MRA는 

기능에 따라 기술규제 동등성 MRA와 적합성 평가 MRA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규제의 내용이 달라도 목적이 동일하다면 협상에 의해 서로의 규제

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시험결과 인증서를 그

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MRA를 통해 한국은 중국의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서를, 중국은 한국의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16) 

다. IRC 관련 개별국가 대상 평가 시행

OECD 내 TBT 논의 동향의 마지막 특징은 OECD가 2018년부터 IRC 이행 

관련 개별국가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OECD(2018b)는 멕시코의 

16) MRA 관련 상세한 선행연구 조사내용은 백종현(2017)을, 경제적 효과 분석 내용은 장용준, 김정곤, 남호선
(2010), 장용준, 김정곤, 이준원(2011)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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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 이행에 대한 OECD 평가보고서인데, 해당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이

러한 개별국가 평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각국의 규제정책과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오래전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대상 개별평가도 

OECD(2017b)에서 시행한 바가 있다. 그런데 최근 OECD는 이와 비슷한 형

태로 IRC에 대해서도 각국에 대한 개별평가를 예고한 것이다. 즉, IRC 이슈에 

있어 전체 기준이나 지침, 유형 분류, 국제기구의 역할 등 거시적인 관점의 논

의에서 각 개별국가에 대한 평가 및 권고 등 미시적 관점의 논의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IRC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일부 전기ㆍ전자 품목을 대상으로 2006

년에 싱가포르와, 2017년에 중국과 MRA를 맺은 바가 있다.17) 또한 우리나라

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는 2004년부터 매년 ‘한ㆍ중 적합성소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간 네트워크’를 통한 규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마지막으로, 5∼7차 WTO TBT 위원회 3년 주기 검토 회의에 규제협력

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IRC 고려에 대한 공식적 요구조건 부과’를 통한 

IRC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향후 있을 OECD의 IRC 개별국가 평

가에서 우리나라 IRC 활동의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도록 대비가 필요한 시점

이다. 

3. 학술연구 동향

이상 제2장 1∼2절에 걸쳐 대표적 국제기구인 WTO와 OECD가 주도한 

TBT 관련 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학술 분야에서 진행한 TBT 관

17) 김영귀 외(2015)는 한-중 KC/CCC 인증 분야 MR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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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논의와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TBT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

술적 연구가 게재ㆍ출판되었는데, 본 절에서는 이들을 주제에 따라 크게 ‘TBT

의 무역 효과’, ‘TBT 측정방법론’, ‘TBT 분석자료 출처’로 분류하여 주요 내용

을 소개하였다. ‘TBT의 무역 효과’에서는 TBT의 수출입에 대한 상반된 효과

를, ‘TBT 측정방법론’에서는 TBT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TBT 분석자료 출처’

에서는 TBT 통보문 등 정량분석 자료의 다양한 출처를 소개하였다.

가. TBT의 무역 효과

‘TBT’ 또는 ‘무역기술장벽’은 용어 자체에 이미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교역상대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반드시 무역에 장벽이나 애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18) TBT의 무역장벽이

나 애로 요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로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를 따르는 데 드는 수출기업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 또는 적

응비용(adaption cost)을 그 근거로 둔다(Moenius 2004). 순응비용 또는 적

응비용은 새로운 기술개발, 생산설비 설치 등의 고정비용과 시험ㆍ인증, 라벨

링 부착 등의 가변비용으로 구성된다(Song and Chen 2010). 

한편 TBT로 인해 수출기업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감소하고 제

품 수요가 촉진되는 등 무역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Xiong 

and Beghin 2014). 여기서 거래비용은 시장정보 수집, 수출계약 등 각종 거

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교역상대국의 TBT는 해당 시장 내 소비자의 

선호와 수입업체와의 계약관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 수출기

업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탐색비용(search cost)을 절약할 수 있다

(Portugal-Perez, Reyes and Wilson 2010). 또한 인증마크는 교역상대국의 

18) 이와 같은 이유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는 
‘TBT’ 대신 ‘STRACAP(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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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를 잘 준수했다는 공식적인 증표가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마

크가 있는 제품을 더 신뢰하여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는 곧 TBT의 수요

증진 효과(demand-enhancing effects)이다(Portugal-Perez, Reyes and 

Wilson 2010). 사실, 규제는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

를 만회하기 위해 고려되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적 도구이다. 따라서 규제가 

보호조치의 도구가 아닌 본래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타당성(legitimacy) 있게 

잘 적용된다면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Fugazza 

2013). TBT는 소비 측면과 더불어 생산 측면에서도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 예로, 교역상대국의 TBT로 인해 수출기업은 제품 표준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달성하여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Caves and Roberts 1975). 또한 TBT는 해외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려는 기

업에 진입장벽(entry barrier)으로 작용하여 이미 진출한 수출기업의 시장지

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Bao and Chen 2013; Fontagne et al. 

2015).

이상 TBT의 무역 효과는 순응 또는 적응비용의 증가에 대비하여 거래비용 

감소, 소비자 신뢰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 간의 상충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무역을 증가시킬 수도 또는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출에 대한 TBT의 부정

적 효과와 해당 사례를 근거로 이를 우려하는 업계나 정부와는 달리, 학술적 연

구는 상충관계의 상대적 효과에 주목하여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이상의 논의 

내용은 [그림 2-1]에 잘 나타나 있다.

TBT의 무역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수출기업이나 산업, 국가

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이러한 상충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Li 

and Beghin 2012). [표 2-5]는 이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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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TBT의 무역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

TBT

거래비용의 감소

·시장에 대한 정보전달
·소비자의 제품신뢰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순응비용의 증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
·새로운 생산설비 설치
·주기적인 시험인증

무역증진 효과

무역제한 효과

자료: 장용준(2015, p. 178).

 표 2-5. TBT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주요 결과

Swann, Temple, and Shurmer(1996) ∙ 독일의 TBT는 영국의 對독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Thilmany and Barrett(1997)
∙ NAFTA 국가의 TBT는 미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TBT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내 소비자는 후생 감소

Johnson and Kriz(1998)

∙ 미국, EU,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상 IT 산업 내 TBT 효과 

인터뷰

∙ 중복적/차별적 적합성 평가절차의 무역장벽 효과 확인

Hensen and Loader(2000)
∙ 자동차부품산업에서 TBT의 무역제한 효과 확인

∙ 소규모 기업에서 TBT의 무역제한 효과가 더 현저

Maskus, Wilson, and Otsuki(2000) ∙ 수출대상국 TBT의 순응비용이 개도국에서 더 높음

Otsuki, Wilson, and 

Sewadeh(2001)
∙ 식품산업 TBT는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 

Baldwin(2000) ∙ 선진국 간의 MRA로 인해 개도국 수출에 대한 차별적 요소 확인

Brenton, Sheehy, and 

Vancauteren(2001)

∙ EU와의 교역량이 많은 CEECs 국가들(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서 TBT의 무역제한 효과 확인

Popper et al.(2004)
∙ 제약산업/자동차산업에서 TBT의 무역제한 효과 확인

∙ 잠재적 수출기업에서 TBT의 무역제한 효과 확인

Moenius(2004) ∙ 공유표준(shared standards)의 무역증진 효과 확인

Wang(2005) ∙ NTM 중 TBT가 중국 수출기업에 가장 심각한 애로 요인

Fliess and Schonfeld(2006)
∙ 기술집약적 산업(기계, 전기전자 장비, IT 산업 등) 내 TBT의 무

역제한 효과 확인

Chen, Otsuki and Wilson(2006)

∙ TBT는 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시험과정은 9%, 정밀조사는 3% 수준으로 수출 감소

∙ 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에 더 부정적인 영향

∙ IT 산업/부품 아웃소싱이 많은 산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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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계속

선행연구 주요 결과

Sanchez, Alzua, and 

Butler(2006)

∙ TBT로 인한 수출 비중의 감소, 수출산업의 기술 비중 증가, 평균임

금의 감소 확인

Jian(2007)
∙ ACP and LA8 국가의 수출에서 TBT의 장벽 효과 확인 

∙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안 국가의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음

Baller(2007)

∙ IT/의약산업 분야 MRA의 수출증진 효과 확인

∙ 기술규제 조화(harmonization)는 무의미한 효과

∙ MRA는 신규 시장진출 기업에 더 유리하게 작용

Amurgo-Pacheco(2007)
∙ 미국-EU MRA의 양자 간 무역증진 효과 확인

∙ 미국-EU MRA의 역외국 대상 무역전환 효과 확인

Johnson and Sykes(2007) ∙ 의료기기 산업 내 TBT의 무역제한효과 확인

Johnson(2008) ∙ IT 산업 내 TBT의 시장진입 지연 효과 확인

Disdier, Fontagne, and 

Mimouni(2008)

∙ OECD 국가 수입에 TBT의 부정적 효과 확인

∙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에 TBT의 부정적인 영향 확인

∙ OECD 국가 수출에는 무유의한 영향

Chen and Mattoo(2008) ∙ 역외국이 개도국일 경우 MRA의 무역전환 효과가 더 현저

Essaji(2008)
∙ TBT는 개도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개도국은 TBT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력과 자본이 부족

Jang(2013) ∙ MRA로 인해 기업은 FDI보다는 수출을 할 유인이 더 증가

Portugal-Perez, Reyes 

and Wilson(2010)
∙ 전자ㆍ전기 산업 내 국제표준의 무역증진 효과 확인

Song and Chen(2010)

∙ TBT는 수출에 단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장기에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

∙ 외투기업과 비교하여 순수 국내기업에 더 부정적 영향

∙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에 더 부정적 영향

하태정 외(2010)
∙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TBT 관세상당치 추정

∙ 한국과 비교하여 중국의 TBT 수준은 약 3.6배 더 높음

김태윤 외(2010)
∙ ASEAN 각 국별/산업별 TBT 관세상당치 추정

∙ 각국 및 품목특성에 따라 0∼127%의 관세상당치 기록

Bao and Qiu(2012)
∙ TBT는 선진국의 對개도국 수출에 무의미한 영향

∙ 수출국 특징에 관계없이 선진국 TBT의 무역제한 효과 확인

Li and Beghin(2012)

∙ 농업 제품에서 TBT의 무역제한 효과가 더 현저

∙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에서 부정적 효과가 더 현저

∙ 다자적 저항, 내생성 등 계량분석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

Bao and Chen(2013)

∙ 수출 가능성에서 TBT의 부정적인 효과 확인, 이는 선진국 TBT에서 

더 현저히 발생

∙ 기존 수출량과 수출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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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계속

선행연구 주요 결과

장용준, 서정민(2014)

∙ 한국 무역에 있어 TBT의 단기적 장벽 효과 확인

∙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더 현저

∙ 경쟁력이 높은 산업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덜 현저

장용준 외(2015)

∙ 우리나라의 對선진국 수출에서 TBT의 부정적인 영향 확인

∙ 선진국의 경우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높게 나타남

∙ IRC에 적극 참여할 경우 경제성장 효과는 8.46∼71.91억 달러 

전망

류한얼 외(2015)
∙ FTA TBT 협정은 TBT의 무역제한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

∙ 이러한 효과는 선진국에서 더 현저

류한얼, 조재한, 성열용(2017)
∙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 TBT의 무역제한효과 확인

∙ TBT 대응에 있어 기술수준 향상의 중요성 강조

조문희 외(2017)

∙ 전기/전자 산업에서 선진국 TBT는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에 부정

적인 영향

∙ 반면 개도국 TBT는 선진국의 對개도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최보영, 장용준(2018)
∙ 무역을 위한 원조(AfT)는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 위의 긍정적인 영향은 수원국 TBT 수준이 높을수록 더 현저

장용준 외(2018)
∙ 우리나라 수출품의 국제경쟁력과 품질수준이 높을 때, TBT의 부정

적 효과가 덜 현저히 나타남

Fontagne and 

Orefice(2018)

∙ 수출 참여(외연적 한계)에 대한 TBT 부정적 효과 확인

∙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에 부정적 효과가 더 현저

∙ 동질적 제품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더 현저

Beestermoller, Disdier, 

and Fontagne(2018)

∙ 수출의 외연적 한계에서 TBT의 부정적 효과 확인

∙ 중소기업에서 부정적 효과가 더 현저

Jang(2018)
∙ MRA의 수출증진 효과는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 기술집약적 산

업, 다자간 협정, ROO가 없는 협정에서 더 현저

조문희 외(2018) ∙ RTA TBT 협정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긍정적

Ghodsi(2019) ∙ TBT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인에 긍정적 효과

김민정, 배준성(2019)

∙ 미국/중국 TBT는 한국 기업의 수출확률과 수출집약도에 부정적인 

영향

∙ 생산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정적 영향이 더 현저

Hyun and Jang(2019)
∙ 해외 TBT는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

여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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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결과는 다음 다섯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별 환

경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에서 TBT의 무역장벽 효과

를 확인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개도국은 기술수준이 낮고 인증 관련 행정

시스템과 기반시설이 열악하다(최보영, 장용준 2018). 따라서 높은 기술수준

과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시행된 선진국의 TBT에 대응하여 개도국 내 수출기

업은 순응비용 증가의 부정적 효과가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크다(Maskus, Wilson, and Otsuki 2000; Essaji 2008). 또한 선진국 

소비자는 인증마크 여부에 따른 소비 민감도도 더 높아 TBT의 수요증진 효과

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인증에 관해서도 주로 인증마크가 부

착된 선진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 인증마크가 없는 개도국 제품의 경쟁

력에 선진국 TBT가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TBT 연구들은 제조업보다는 농축산물, 수산물 

등 식품산업 내 TBT의 무역장벽 효과를 확인하였다. 제조업과 비교하여 식품

의 경우 주로 제품 차별화 정도가 낮은 동질적인(homogeneous) 제품으로 구

성되어 있다. 따라서 TBT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

다. Fontagne and Orefice(2018)는 수출에 대한 TBT의 부정적 효과가 동질

적 제품에서 더 현저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또한 식품은 사람의 생명

과 건강에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기술규제 및 인증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TBT

에 따른 기업 순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우유, 두부 등 신선식품(fresh 

product)의 경우 짧은 시간 내의 유통이 중요한데 인증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

연된다면 수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식품은 수입국의 문화와 종교의 직접적

인 영향으로 인해 수출제약을 받는 사례도 많다(윤지현, 장용준 2019). 한편 선

행연구들은 제조업 내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해 TBT의 무역장벽효과를 확

인하였는데, IT, 자동차, 의료기기가 대표 예시 산업들이다. 이들은 기술의 다

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TBT의 순응비용 증가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Fliess and Schonfel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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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근의 TBT 연구는 미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이나 세부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추세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교역상대국의 TBT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and Chen 2010; 김민정, 배준성 2019).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

성이 낮고 대응 인력이 부족하여 교역상대국 TBT에 따른 순응비용 증가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하게, 교역상대국의 TBT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출

(즉, 외연적 한계)에는 더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ao and Chen 2013). 이들 잠재적 수출기업은 이미 진출한 수출기업에 비

해 TBT로 인한 고정비용(기술개발, 생산설비, 인증정보 취득 등)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교역상대국의 TBT는 일종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TBT로 인해 수출자원이 대기업과 기존 진출 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Beestermoller et al. 2018). 한편 수출에 대한 TBT

의 부정적 효과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수출하는 기업(multi-destination 

exporter)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ontagne and Orefice 2018). 이들

은 수출선 전환과 수출 다변화를 쉽게 할 수 있어 교역상대국 TBT에 따른 탄력

성이 더 크다. 

넷째, OECD의 IRC 논의 활성화와 더불어 학계에서도 TBT 자유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IRC의 

여러 형태 중 MR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WTO에서 제공하는 MRA 

통보문을 통해 분석을 위한 정량화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MRA는 전 세

계적으로 TBT 자유화 정책에 있어 주로 고려되었던 수단이다(Baldwin 

2000). 이론적으로, TBT의 부정적 효과가 더 현저히 나타났던 분야에서 MRA

에 따른 수출증진 효과가 더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실

증분석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는데, MRA의 수출증진 효과는 개도국의 對선진

국 수출과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Jang 2018). 또한 수

출의 외연적 한계에서 MRA의 수출증진 효과가 더 현저히 나타났다(B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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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MRA는 역내국 간에는 무역창출 효과를, 역외국에는 무역전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다(Amurgo-Pacheco 2007; Chen and Mattoo 2008). 장

용준 외(2015)는 일반연산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IRC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나타날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 2014년 우리나라 명목 GDP 기준 IRC 참여

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는 8.26∼71.91억 달러, 소비자 후생 증가는 6.86∼

52.9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 IRC 참여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한편 수출과 수평적 해외직접투자(horizontal foreign direct investment) 

간의 상충관계에서,19) MRA로 인한 무역비용의 감소를 통해 기업은 수평적 해외

직접투자보다는 수출을 더 할 유인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2013). 이러한 

결과는 시장 진출대상국 TBT가 다국적 기업의 수출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Ghodsi(2019)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IRC의 다른 형

태인 국제표준에 대해서도 여러 선행연구가 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Moenius 2004; Portugal-Perez, Reyes, and Wilson 2010). 또한 

RTA TBT 협정도 자유화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조문

희 외 2018).

마지막으로, 최근의 국내 TBT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특정 수출국을 대상

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최보영 외(2015)

는 미국/중국/일본을, 장용준, 김민성(2011)은 EU TBT를 대상으로 각각 무역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를 대상으로 김태윤 

외(2010)는 ASEAN을, 김태윤, 이재호(2010)는 인도네시아를, 장용준(2015)

과 장용준, 이웅(2017)은 인도를, 성극제 외(2016)와 안덕근, 장용준, 이희진

19) 다국적 기업이 수출 대신에 해외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한다면, 관세, 운송비 등 각종 무역
비용을 회피하는 이점이 있다(즉, tariff-jumping 전략). 다만 공장설립에 따른 고정비용이 크게 든다. 반면 기
업이 오직 수출만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한다면, 모든 생산활동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모의 경
제를 달성하는 이점이 있다. 다만 수출에 따른 각종 가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Helpman, Melitz, and 
Yeapl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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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지역별로는 최보영, 장용준

(2018)은 아프리카 등 일부 극빈 개도국을, 윤지현, 장용준(2019)은 중동/동

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나. TBT 측정방법론

TBT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국가별/산업별로 TBT의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

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측정방법의 차이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져 관련 

정책이나 기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Li and Beghin 2012).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은 그간의 정량적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NTM 측정

방법을 ‘목록측정(inventory measures)’, ‘가격 비교(price comparison)’, 

‘기업 설문조사(business surveys)’, ‘수량 영향(quantity impact)’의 네 가

지로 구분하였다(Fugazza 2013). NTM의 대표적 형태로서 TBT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록 기반 접근법(inventory-based approaches)’, ‘관세 상

당치(tariff equivalent)’, ‘설문조사 기반 접근법(suvery-based approaches)’

으로 구분할 수 있다(Beghin and Bureau 2001). TBT를 정량적으로 측정하

는 데 각자가 장단점을 가지나, 최근에는 대부분 학술연구가 목록 기반 접근법

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목록 기반 접근법은 각국의 규정이나 법령, 통관기록, 통보문 등 TBT 관

련 문서를 활용하여 TBT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들 문서에 나타난 기술규제의 빈도수를 계산하여 기술규제 강도(TRI: 

Technical Regulatory Intensity)를 측정한다(Essaji 2008). 그러나 산업별로 

빈도수를 측정할 때 규제 강도와는 상관없이 산업 규모가 클수록 절대적 수치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연구는 산업별 TRI를 측정할 때 빈도지수

(frequency index)나 범위비율(coverage ratio)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빈도지수는 상위 산업분류의 전체 품목에서 기술규제의 적용을 받는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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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산업의 품목 수 비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상위 산업분류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 2단

위에서 제30류인 의료용품을 고려해 보자. 제30류에 속하면서 하위 산업분류

인 HS 4단위는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으로 총 6개의 품목이 

존재한다. 만약 이 중에서 기술규제가 존재하는 품목이 3001, 3002, 3003으

로 총 3개라면 빈도지수는 0.5 또는 50%가 될 것이다. 

빈도지수는 그 특성상 수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되나, TBT 수준은 그 특

성상 무역이 많을 때 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빈도지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위비율이 소개되었다. 범위비율은 빈도지

수의 품목 수 대신에 수출 또는 수입액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다. 위

의 예에서, HS 2단위의 제30류인 의료용품의 총 수입액이 2,100달러이고, 하

부 HS 4단위 6개 품목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의 수입액이 각

각 100, 200, 300, 400, 500, 600달러라고 하자. 그러면 범위비율은 

0.29(=600/2,100) 또는 29%가 된다. 만약 해당 품목에 기술규제가 존재하나 

수입이 전혀 없다면, 범위비율은 0이 된다.20) 이러한 TBT 빈도지수와 범위비

율을 이용한 대표적 해외 연구는 Disdier, Fontagne, and Mimouni(2008), 

Bao and Qiu(2010)를, 국내 연구는 최보영 외(2015), 이웅 외(2016), 최보

영, 장용준(2018), 장용준 외(2018)를 들 수 있다.

둘째, 관세상당치는 정량적 방법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나타

내는 방법이다. 관세상당치는 가격차 방법(price-wedge method)과 수량접근

법(quantity measures)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가격차 방법

은 통관 전 가격(예컨대,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과 최종 수입가격

(예컨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간의 차이

에서 관세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가격상승분으로 고려하

20)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의 자세한 추정식은 본 연구의 제4장 2절에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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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세상당치를 측정한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BT이

므로 이를 그대로 TBT의 관세상당치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비관세장벽

의 관세상당치는 통관절차와 같은 제도적 조치와 노동, 경쟁 관련 법령/규정, 유

통비용 등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면 TBT 수준이 과대평가(over-estimation)

되어 분석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품목별로 수출가격 및 시장가격 

등의 분석자료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도 가격차 방법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가격

차 방법을 통한 TBT의 관세상당치를 고려한 대표적 해외 연구는 Calvin and 

Krissoff(1998)와 Yue, Beghin, and Jensen(2006)을, 국내 연구는 하태정 외

(2010)를 들 수 있다. 

최근 분석자료의 습득이 어려운 가격차 방법의 대안으로 수량접근법을 이용

한 관세상당치 추정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이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교

역량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같은 조건에서 국가 내 교역량과 국가 간 

교역량을 비교하여 관세상당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교역량 자료는 비교적 입

수가 쉽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수량접근법을 통한 관세상당치 추정방

법은 가격차 방법의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가격차 방법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수량접근법을 통한 TBT의 관세상당치도 다른 비관세조치의 기여로 

인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TBT로 인해 교역량이 반드시 감소

한다는 가정은 앞서 살펴본 TBT의 무역 효과에 대한 이론적 메커니즘과도 맞

지 않는다. 관세상당치 추정에서 수량접근법을 최초로 도입한 연구는 Kee, 

Nicita, and Olarrega(2009)이고, 이를 활용한 국내 TBT 연구는 김태윤 외

(2010)와 장용준 외(2015)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기반 접근법은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TBT 수준을 가늠하는 방법이다. 위에서 소개한 목록 기

반 접근법과 관세상당치는 규제 건수나 가격, 교역액을 기반으로 추정하는 방

법으로서 규제의 질적 요소를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 예로, EU의 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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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제한지침(RoHS: Restricted Hazardous Substances)과 같이 단 한 건의 

규제라도 그 내용에 따라 파급력이 매우 큰 규제가 존재하는데, 목록 기반 접근

법과 관세상당치는 이러한 규제의 질적 수준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정성적으로 

TBT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그 특성상 수집자료를 정량화하고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바라면서 TBT의 긍정

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만을 얘기하는 등 응답자 성향에 따른 표본선택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량적 분석에서 설문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TBT 보고서(Johnson and Kriz 1998; Johnson and 

Sykes 2007; Johnson 2008)가 주로 기업 인터뷰를 이용하였다. KOTRA 

(2006)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TBT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

며, 국가기술표준원은 2013년부터 매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을 조사ㆍ보고하고 있다.

다. TBT 분석자료 출처

WTO TBT 통보문은 실증분석 연구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대표적인 TBT 

정량자료이다. WTO TBT 협정 제2.9조에 의해,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제의 제ㆍ개정 내용을 TBT 위원회에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통보문은 규제의 입안예정날짜, 규제내용, 해당 HS코드 등

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다. TBT 위원회는 투명성 확보

를 위해 접수한 통보문을 회원국에 공개하고, 회원국은 무역상대국 기술규제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당사국 질의처에 문의하고 다자간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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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을 한다. 최초 WTO TBT 위원회는 TBT 통보문 자료를 

‘정보관리시스템(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21)에서 제공하

였고, 최근에는 다른 비관세조치 자료들과 종합하여 ‘통합무역정보포털

(I-TIP: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22)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IMS는 본래의 TBT 통보문을 그대로 제공하는 반면, I-TIP은 HS코드 기록이 

누락된 통보문에 대해 WTO가 자체 조사를 하여 추가 기재를 한 후 이를 제공

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IMS에 비해 I-TIP은 HS코드가 기록된 통보문 건

수가 더 많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산업별 정량분석을 실행한다면, I-TIP에서 

제공하는 TBT 통보문을 사용하는 것이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낮추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해외기술규제정보시

스템(KNOW TBT)’23)을 통해 한글로 번역한 WTO TBT 통보문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WTO가 자체 조사를 통해 일부 TBT 통보문의 HS코드를 추가로 기재했음

에도 불구하고, I-TIP에서 제공하는 전체 통보문 중 약 43%만이 HS코드가 기

록되어 있다(Ghodsi et al. 2017). 이 경우 산업별 분석 시 57% 정도의 통보

문이 제외되어 표본선택편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기재된 HS코드조

차도 대부분 2단위의 대분류로 되어 있어 세부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적 분

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비엔나 국제경제연구소는 

WTO와의 협력을 통해 전체 TBT 통보문에 대하여 HS 6단위 기준으로 추가로 

산업을 분류하고 기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24) 그 결과, WTO I-TIP 통보

문의 HS코드 기록 비중을 75%까지 끌어올렸고, HS 6단위의 보다 세분화된 산

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정량적 분석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비엔나 국제경제

연구소의 TBT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는 Ghodsi et al.(2017), Ghodsi 

21) http://tbtims.wto.org(검색일: 2019. 9. 10).

22) http://i-tip.wto.org/goods/Forms/TableView.aspx(검색일: 2019. 9. 10).

23) https://knowtbt.kr(검색일: 2019. 9. 10).

24) https://wiiw.ac.at/wiiw-ntm-data-ds-2.html(검색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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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보영, 장용준(2018), 장용준 외(2018)를 들 수 있다. 

손쉽게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WTO TBT 통보문은 회

원국들이 제ㆍ개정되는 모든 기술규제를 WTO에 다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

계를 가진다. 우리나라가 제6차 WTO TBT 위원회 3년 주기 검토 보고 회의에서

도 지적했듯이,25) WTO TBT 협정문은 기술규제를 도입하는 국가 스스로가 ‘무

역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어 실제 통보되지 않은 기술규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WTO TBT 통보문과는 별

도로, UN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여러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MAST(Multiple Agency 

Support Team) 그룹을 구성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56개국의 세계 NTM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각국 내 법령,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규제 관련 문서를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TBT는 라벨링, 품질요건, 허

용기준 등 총 9개의 종류로 분류되어 건수가 기록되어 있다(UNCTAD 2015, p. 

15).26) 다만 이 자료는 일회성 조사의 결과로서 패널 자료를 구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김종덕 외(2016)는 UNCTAD NTM 자료 구축 배경과 과정에 대

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후속 보고서로서 김종덕 외(2017)는 UNCTAD 

NTM 자료를 HS코드와 연계하여 품목별 비교ㆍ분석을 수행하였고, 조문희 외

(2017)는 이 자료로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KNOW TBT” 외에 우리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TBT 관련 자료는 한국무역

협회가 제공하는 「통관거부사례」 자료를 들 수 있다.27) 이는 2015년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수출장벽 해소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이 계

기가 되어 작성된 것으로, 2012∼15년 사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총 40개

25) 관련 WTO 자료의 문서번호는 G/TBT/W/353이다.

26) https://trains.unctad.org/(검색일: 2019. 9. 10).

27) http://www.tradenavi.or.kr(검색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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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9만 4,848건의 통관거부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기록 내용은 원산지 국

가, 통관거부 국가, 날짜, 업종, 유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거부 유형은 

서류미비, 표준미준수, 라벨링/포장, 성분(금지 및 기준치 초과) 등 대부분 

TBT에 해당된다. 앞서 살펴본 WTO TBT 통보문은 실제 입안ㆍ적용된 기술규

제가 아니고, 예정인 규제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TBT 통보문 자료는 

실제 실행되고 있는 기술규제의 수준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한국무역협회의 「통관거부사례」 자료는 실제 현장에서 수출품에 적용된 기술

규제의 건수와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TBT를 총 7개 종

류로 분류하여 유형별 무역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WTO 

TBT 통보문과 비교하여, 「통관거부사례」 자료는 표본 기간이 3년으로 매우 짧

고, 산업분류도 22개로 적어 미세한 분석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통관거부사례」 자료를 이용하여 TBT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장용준 외(2017)를 들 수 있다.

4. 소결

본 장은 대표적 국제기구인 WTO와 OECD의 TBT 논의 동향을 요약ㆍ정리

하고, 국내외 학술연구의 데이터와 연구방법론,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그 특

징을 요약ㆍ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WTO는 규제영향평가와 모범규제관행의 

적극적인 활용, TBT 통보문 양식의 표준화와 전자통보시스템의 구축, 각국의 

질의처 정비와 90일의 의견 제시기간 권고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투명성 확

보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반면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

적으로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국제규제협력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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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고 통합적인 지침들을 마련하였다. 

둘째, WTO와 OECD 모두 TBT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표준의 역할과 중요

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의와 기준, 활용에 대해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다

만, 국제표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미국과 EU 간의 견해차가 크고, 개도국도 

논의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표준이 완전히 정립되어 그 역할을 하

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표준의 역할 한계에 대

응하여, 시장감시체계를 바탕으로 자발적 표준과 공급자 자기 선언을 통한 사

후적 인증체계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시장감시체계를 통한 사후인증체계는 주로 시장이 잘 발달한 선진국

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개도국은 오히려 이로 인해 對선진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WTO와 OECD는 선진국 TBT로 인한 개도국 수출의 어

려움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훈련프로그램의 운영, 관련 주제토론회의 개최 등 개도

국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WTO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선진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학계는 TBT로 인한 수출기업의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간의 

상충관계 속에서 무역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수출형태별로 교역상

대국의 TBT가 수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WTO, OECD, UN 등 국제기구와 각종 연구 

기관들이 각국의 기술규제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출간하였고, 

학계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은 각각 분석대상 범위, 결과 해석 등에서 장단점을 가져 국내 및 해외 TBT 현

안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선행연구의 분석자료와 방법

론, 연구결과는 이후 제4장과 제5장에서 실시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방법론

과 결과 해석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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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TBT 분쟁

가. WTO TBT 분쟁의 동향

WTO 무역체제에서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을 원용한 분쟁은 협의 요청을 

기준으로 54건이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WTO 분쟁의 전반적인 동

향을 살펴보면 전체 기간 중에서 초기 5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제소가 있었

는데, TBT 분쟁의 동향도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28) 이는 일반적으로 WTO 분

쟁해결 제도가 기존 GATT 분쟁해결 제도보다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

과 WTO 협정의 불확실한 쟁점들을 우루과이 협상에서 해소하지 못한 채 무역

체제가 발효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TBT 분쟁은 WTO 발

효 첫해에 가장 많은 8건이 있었고, 지난 20년 동안 평균 2.16건 개시되었다. 

 그림 3-1. 연도별 WTO TBT 분쟁 건수(1995∼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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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웹페이지, www.wto.org(검색일: 2018. 12. 4).

28) 1995년부터 2000년까지 WTO 설립 초기 5년 동안 23건(42.6%)의 TBT 분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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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기되었던 TBT 분쟁을  분쟁당사국 중심으로 분석하면 [표3-1]

과 같다. 분쟁의 피제기국, 다시말해서 기술규제를 시행한 수입국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37건(68.5%)이며 EU, 미국, 

호주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29) 선진국은 국제

표준과 다른 기술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된 보호수준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

는 경우가 많아 전형적으로 TBT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TBT 분쟁의 제소국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선진국이 28건(51.9%)의 분쟁을 

개시했는데 여러 국가 중에서 캐나다, 미국, EU가 집중적으로 많은 소(訴)를 제

기(44.4%)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TBT 대응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사법적 구

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 아르헨

티나, 브라질 등 여러 중남미 국가도 TBT 제소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30) 선진국-선진국 분쟁은 19건(35.2%)으로 전체 TBT 분쟁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개도국-개도국 분쟁은 8건(14.8%) 있었다.31) 또한 최

근 10년간 개도국의 TBT 협정에 관한 제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2010~19년 동안 제기되었던 14개 TBT 사건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분

쟁을 개시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개도국이 개시하였다.32)

29) 본 장에서는 WTO TBT 협정에 정의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를 ‘기술규제’로 지칭한다.

30) 협의 요청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페루, 칠레가 제소한 EU-Scallops(DS 7,12,14), 인도가 제소한 EU-Rice 
(DS 134), 페루가 제소한 EU-Sardines(DS 231), 아르헨티나가 제소한 EU-Biotechs(DS 291, 292, 293)
과 EU-Biodiesel(DS 459), 베네수엘라, 브라질이 제소한 US-Gasoline(DS 2,4), 필리핀이 제소한 US- 
Shrimp(DS 61), 멕시코가 제소한 US-Tuna(DS 381)와 US-COOL(DS 384, 386), 인도네시아가 제소한 
US-Clove Cigarettes(DS406),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인도네시아가 제소한 
Australia-Tobacco Packaging(DS 434, 435, 441, 458, 467)이 있다. 

31) 협의 요청을 기준으로 개도국 간 분쟁을 파악하면, 인도가 제소한 Argentina-Pharmaceutical(DS 233), 멕
시코가 제소한 Argentina-Importation of Goods(DS 466), 칠레가 제소한 Mexico-Matches(DS 232), 브
라질이 제소한 Indonesia-Chicken Meat(DS 484)와 Indonesia-Bovine Meat(DS506), 우크라이나가 제
소한 Russia-Railway(DS 499)와 Russia-Transit(DS 532), 그리고 러시아가 제소한 Ukraine- 
Goods&Services(DS 525)가 있다. 

32) 일본이 청구한 분쟁은 Russia-Vehicles(DS 4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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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WTO TBT 협정 원용 분쟁의 분쟁 당사국 현황(1995∼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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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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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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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라
스

일
본

쿠
바

필
리
핀

호
주

러
시
아

합
계

EU 7 3 3 1 1 2 1 1 1 20

미국 2 3 2 1 1 1 1 11

호주 1 1 1 1 1 5

아르헨티나 1 1 1 1 4

한국 1 3 4

러시아 2 1 3

멕시코 1 1 2

인도네시아 2 2

벨기에 1 1

인도 1 1

우크라이나 1 1

합계 10 9 5 3 3 3 3 2 2 2 2 1 1 1 1 1 1 1 1 1 1 54

주: WTO 분쟁해결 절차의 협의 요청을 기준으로 집계.

자료: WTO 웹페이지, www.wto.org(검색일: 2018. 12. 4).

TBT 분쟁은 선진국의 엄격한 기술규제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WTO 설립 초

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적인 양상을 보

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TBT 분쟁 사안이 증가

하고 개도국이 TBT 대응을 위해서 WTO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어 TBT 정책과 대응에 있어 이러한 새로운 추세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현재까지 TBT 제소를 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WTO 체

제 발효 초기 4건의 TBT 제소를 당하여 대응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우루

과이라운드 합의사항에 따라 농산물과 식품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

고 미국은 충분한 농산물 무역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농산물 검

역절차와 시험평가 관련 제도에 대해 2건, 그리고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1건 제소했고, 캐나다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 규제에 대해 1건의 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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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했다.33) 

1995년 4월, 미국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검역절차로 인해서 수입농산물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제소했고34) 우리나라 정부의 

수입농산물 검사 및 검역제도의 개정과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 불합

치를 주장하며 다음 해 5월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제소하며 빠른 개방을 요구

했다.35) 두 사건에서 미국은 GATT, SPS 협정, 농업협정과 함께 TBT 협정을 

원용했는데, 우리나라 수입농산물 통관 및 위생검역 조치가 객관적이거나 투명

하지 않고 과학적인 평가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적합성 평가방법

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 TBT 분쟁은 우리나라가 관련 규정을 개정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1995년 5월, 우리나라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미국은 또 다른 제소

를 단행하며 수입식품 시장개방의 속도를 문제 삼았다.36) 미국은 GATT, SPS 

협정, TBT 협정과 농업협정을 원용하여 한국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유통기한 자

율결정제도를 조기 시행하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도입을 결

정했다. 동 분쟁은 양측의 합의로 종료되었다.37) 

한편 1995년 11월,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먹는샘물에 대한 유통기한 기준과 

성분 규제에 대해 소(訴)를 제기하며 GATT, SPS 협정과 TBT 협정을 원용했

다. TBT 협정의 경우 제2조상 기술규정 관련 차별 및 불필요한 조치를 금지하

는 의무를 근거로 WTO 불합치성을 주장하였다.38) 동 사건은 양자 합의로 종

료되었고,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규정을 개정하였다.39)

33) 우리나라 TBT 분쟁 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덕근, 김민정(2018)의 김민정, ‘제8장 우리나라 TBT 분쟁 
사례’를 참고한다.

34) Korea-Agriculture Products(DS 3).

35) Korea-Agriculture Products(DS 41).

36) Korea-Shelf-life of Products(DS 5). 

37) 미국이 제기한 3건의 제소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통관제도, 식품검사 및 검역제도는 큰 변혁을 겪는다. 정부
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국내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덕근, 김민정(2018)의 제8장(pp. 207~216)을 참고한다.

38) Korea-Bottled Water(D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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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는 WTO 체제 출범 직후 잇따른 TBT 분쟁을 겪으며 TBT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체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왔다.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가 제기하는 TBT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외시

장 기술규제에 의한 기술장벽을 해소해서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응체계

를 발전시켜왔다.40)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FTA 협상에

서도 TBT 사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여 지역무역체제에서의 TBT 해소 기제

와 협력 사항을 강화해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구성한 

‘TBT 컨소시엄’을 주축으로 해외 TBT에 대응하고 있다.41) 

나. 분쟁 사안의 복합성과 시사점

TBT 분쟁 사안을 살펴보면, TBT 협정이 단독으로 원용되기보다는 여러 

WTO 협정이 복합적으로 원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TBT 협정에 관한 분쟁은 

항상 GATT 조항에 관한 분쟁과 함께 제기되는데, 이는 TBT 협정의 주요 규범

이 근본적으로 GATT 규범에서 비롯되었고 GATT 조항과 일치하거나 매우 유

사한 조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GATT의 비차별 의

무 조항(제1조, 제3조), 정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제20조), 무역규정을 즉시 공표하고 행정적인 통일성, 

공평성, 합리성을 의무화한 조항(제10조), 수량 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며, 다

만 표준 및 분류, 등급, 마케팅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제한은 예외로 인

정하는 조항(제11조)은 TBT 협정도 주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GATT 다음으로 자주 원용되는 협정은 SPS 협정이다. TBT 분쟁이 제기된 

분야를 살펴보면, 육류, 수산물, 대두 및 곡류, 담배 등 농ㆍ수산 식품류가 전체

39)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덕근, 김민정(2018)의 제8장(pp. 217~220)을 참고한다.

40) 우리나라 TBT 대응체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보고서 제6장과 안덕근, 김민정 편(2019)의 장용준, ‘제2장 
우리나라의 TBT 대응체계 발전과 과제’를 참고한다. 

41) 우리나라 TBT 대응을 위한 법제도 현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책 제6장과 안덕근, 김민정(2018)의 이세
정, ‘제9장 우리나라의 TBT 대응 관련 법제도 현황과 과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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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분쟁 원용 협정 횟수 주요 조항 및 협정

TBT 협정 54

제2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적용

제5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절차

제12조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GATT 54

제1조 최혜국 대우

제3조 국내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제5조 통과의 자유

제7조 관세평가

제8조 수입 및 수출 관련 요금과 제도

제10조 무역규정의 공표와 행정

제11조 수량제한조치의 일반적 제한

제13조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제16조 보조금

제20조 일반적 예외 

제23조 무효화 및 침해

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김민정, 유지영 2016, p. 79). 또한, 분쟁 대상이 된 

기술규정의 36% 이상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14%가 소비자 정보와 기

만행위 방지를, 12%가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8%가 환경보호를 목적

으로 시행되었다(김민정, 유지영 2016, p. 79). 이처럼 분쟁이 제기된 분야가 

농수산물과 식품이라는 특성상 TBT 협정 사안과 SPS 협정 사안이 관련이 높

은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가령, 농수산물과 식음료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 및 

제품안전에 관한 기술규제이거나 동ㆍ식물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무

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 해당 사안이 TBT 쟁점인지 SPS 쟁점인지를 분명

하게 구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만일 해당 조치에 대해 TBT 협정

과 SPS 협정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TBT 협정에 따라 SPS 협정이 적용

된다.42) 법적으로는 협정상 정의에 따라 조치를 구분하고 적용 가능한 협정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이를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표 3-2. WTO TBT 분쟁 원용 협정(1995∼2019년 8월)

42) WTO TBT 협정 제1.5조 및 SPS 협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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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분쟁 원용 협정 횟수 주요 조항 및 협정

SPS 협정 24

제2조 기본 권리와 의무

제3조 조화

제4조 동등성

제5조 위험평가 및 SPS 보호의 적절한 수준 결정

제6조 병해충 및 질병 자유지역과 저위험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조건에의 적응 

제7조 투명성

제8조 통제, 검사, 승인 절차

농업협정(AA) 18
제4조 시장접근

제14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여타 WTO 협정

6 무역관련지재권(TRIPS) 협정

5 수입허가제도(ILP) 협정

4 원산지규정(ROO) 협정

4 의류직물(ATC) 협정

3 무역관련투자(TRIMS) 협정

10

관세평가(CV) 협정 

선적전검사(PSI) 협정

반덤핑 협정

세이프가드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SCM)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무역원활화 협정(FTA)

가입의정서

주: WTO 분쟁해결절차의 협의 요청을 기준으로 하며, 원용된 협정 및 조항을 중복으로 집계함.

자료: 김민정, 유지영(2016)의 [표 4]를 바탕으로 재구성 및 보완함.

 표 3-2. 계속

그러므로 제소국은 TBT 협정 그리고 SPS 협정과 관련이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취해서 가능한 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표 3-2]에서 다른 WTO 협정상의 쟁점이 

TBT 협정 쟁점과 함께 제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협정

의 시장접근 관련 양허(제4조)를 근거로 불합치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선적 전 

검사 협정, 무역원활화 협정 등을 원용하여 통관절차에서 동반되는 여타 비관

세 무역장벽 문제와 함께 TBT 문제를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특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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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허가를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인 경

우, 각각에 대해 수입허가제도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을 TBT 협정과 

함께 원용하여 제소하였다.43) 

결론적으로, 정부가 TBT 대응을 위해 WTO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TBT 사

안에 관한 법률 전문성과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의 기술규

제 조치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기

술규제 조치에 대해 TBT 쟁점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입허가제도, SPS 등 다양

한 사안이 관련 있을 수 있고, 어느 WTO 협정이 적용되는지, 어떤 법적 근거

를 바탕으로 합치성 쟁점을 논의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TBT 주관기관과 다른 부처가 함께 기술

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복합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TBT 협정 및 여타 WTO 협

정을 원용하여 WTO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분쟁해결과 이행 분쟁의 시사점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TBT 분쟁은 분쟁 당사국 간의 협의에 의해서 

종료되었다. [표 3-3]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전체 54건의 TBT 분쟁 중에서 27

건의 분쟁(50%)이 상호합의 또는 종료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였거나 종료 통보

가 없었더라도 분쟁개시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종료된 것

을 알 수 있다.44) 또한 패널이 설치되었거나 패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분

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한 사례도 있다.45) 이처럼 TBT 분쟁에 있

43) 예를 들어, “Argentina-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goods(DS 446)”에서 제소국인 멕시코는 
TBT 협정, GATT, 수입허가제도 협정, 농업협정, 세이프가드 협정과의 불합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EU-Biodiesel(DS 459)”에서 제소국인 아르헨티나는 GATT, TBT 협정 외에도 TRIMs 협정과 보조금 및 상
계관세조치 협정상의 불합치를 주장하였다. 이 사례들의 자세한 내용은 김민정, 유지영(2016)을 참고한다.

44) [표 3-3]의 주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의 요청 후 3년이 경과하고 공식적인 종료 통보가 없는 분쟁을 이 
장의 분석에서는 ‘사실상 종료’된 분쟁으로 간주하였다. 3년 경과를 ‘사실상 종료’ 기준으로 분석한 기존연구로 
Ahn, Lee, and Park(2013)을 참고한다. 

45)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직물(DS 77), 호주-담배(우크라이나 434), EC-버터(72)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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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패널 및 상소기구가 사법적인 검토를 진행해서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

쟁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협의절차는 분쟁 당사국이 상호 만족

할 수 있는 양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일 협의 다음의 절

차로 진행하는 경우 패널검토 단계의 사실 심사에 필요한 사실조사

(fact-finding)가 협의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Ahn, Lee, and Park 2013, pp. 988-993). Ahn, Lee, and Park(2013)은 

16년간 제기된 427건의 WTO 분쟁을 분석하여, 그중에서 40% 정도가 협의 

단계에서 해결 또는 종료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WTO 소송이 협의에서 패널 

단계로 진행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쟁 양상에 

대해 Ahn et al.(2013)은 소송비용과 분쟁해결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제소

국은 가능하면 양자 협의를 통해 사안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WTO 협정의 해석 및 적용 경험이 누

적될수록 가급적 패널 및 상소기구의 사법적 검토를 통한 해결이 불가피한 경

우에 한해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TBT 분쟁의 경우, 수입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WTO 합치성 판단을 해야 하

는 사법적 검토절차는 현실적으로 여간 까다롭고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김민정, 유지영 2016, pp. 96~98). 특히 TBT 분쟁은 특정 기술규제가 차별

적인지, 필요한 조치인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지 등 수입국의 규제주권과 

관련 있는 쟁점을 제삼자인 WTO 분쟁해결기구에 사법적인 검토를 맡기는 것

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TBT 분쟁의 50% 이상이 협의 단계에서 혹은 상호합의

로 종료되는 양상도, 결국 이러한 분쟁사안의 민감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삼자에 의한 판정보다는 분쟁 당사국이 상호만족할 수 있는 합의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2년 이상 소

요되는 분쟁해결절차를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한 시장접근을 위해 합의에 이르

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한다. 비관세장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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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FTA 협상에서 비사법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제도적 발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46)

현재까지 TBT 협정을 원용한 54건(협의 기준)의 분쟁 중에서 분쟁해결기구

가 TBT 협정을 적용하여 합치성을 검토한 사건은 5건이다. ‘EC-정어리’, 

‘US-참치(II)’, ‘US-COOL’, ‘US-정향담배’ 분쟁에서 분쟁해결기구는 TBT협

정을 적용하여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주요 관련 규범은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

민대우 조항(제2.1조), 최소무역제한 조항(제2.2조), 국제표준과의 조화 조항

(제2.4조)이다. 그러나 ‘EC-Seal’ 분쟁에 대해서 상소기구는 분쟁의 조치를 

‘상품특성(product characteristics)’에 관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

로써 TBT 협정을 적용한 패널 판정을 최종적으로 기각하였다. 

한편 TBT 분쟁절차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 소송경제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기 TBT 분쟁에서 패널은 GATT를 적용하여 검

토한 후 TBT 협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었는바,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제11조를 근거로 

한 패널의 재량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쟁점이 있었다.47) TBT 협정과 SPS 

협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SPS 협정이 적용되지만, TBT 협정과 GATT

가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TBT 협정에 따른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합치판

정을 내리는 경우 한하여 GATT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검토방법이다. 이에 따라서 패널 및 상소기구가 TBT 협정에 따라 검토

한 후 WTO 불합치를 판정한 분쟁에서, GATT에 따른 추가적인 검토는 불필

요하다.48) 

46) FTA 협상 내 비사법적 분쟁해결 수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덕근, 김민정(2018)의 ‘제5장 TBT분쟁과 
WTO 분쟁해결 절차’와 김민정, 박정준(2015)을 참고한다.

47) US-Gasoline(DS 2.4) 사건과 EC-Asbesto(DS 135) 사건에서 패널은 GATT 조항에 따른 검토만 진행하고 
TBT 협정상의 검토는 배제하였다. 이에 대해 Cho(1998)는 소송경제 원칙에 따른 검토방법이 협정 간의 관계
를 명확하게 할 기회를 배제하고 다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논의한 바 
있다. 

48) 미국-참치II(DS 381), 미국-COOL(384, 386), 미국-정향담배(406) 사건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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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단계

종료
진행
(7건)합의 또는 권고 이행 

(31건)
종료2)

(17건)

협의

∙ 한국-유통기한(5)

∙ EC-조개(7,12,14)

∙ 한국-먹는샘물(20)

∙ 미국-직물(85)

∙ 미국-직물II(151)

∙ 벨기에-쌀(210)

∙ 멕시코-성냥(232)

∙ EC-물개제품II(369)

∙ 한국-농산물(3, 41)

∙ 미국-새우(61)

∙ 미국-닭고기(100)

∙ EC-쌀(134)

∙ EC-목재(137)

∙ 미국-농산물유통(144)

∙ 멕시코-돼지고기(203)

∙ 아르헨티나-의약품(233)

∙ EC-와인(263)

∙ 인도-수출입정책(279)

∙ 아르헨티나-수입조치(446) 

∙ EC-바이오디젤(459)

∙ 러시아-중고차(463)

∙ 인도네시아-소고기(50

6), 2016.

∙ 우크라이나- 

수입조치(525), 2017.

∙ 러시아-수입조치(532), 

2017. 

패널 

설치

∙ EC-닭고기(389) ∙ 아르헨티나-직물(77)

∙ 호주-담배(434:우크라이나)

끝으로, 최종판정 이후에도 이행 분쟁이 제기되는 양상을 보인다. US-참치

II(멕시코) 분쟁의 경우 2012년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나 이행 분쟁이 

제기되면서 이행 상소기구의 최종 평결이 나오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추가

로 소요되었다. US-COOL 분쟁의 경우도 2012년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되

었으나 이행 분쟁이 제기되어 2015년 최종적인 상소기구 판정 결과가 나오고 

제소국(캐나다)에 대한 보복 승인이 내려졌다. 

이처럼, WTO 분쟁절차를 거치더라도 분쟁의 기술규제 조치를 시정 또는 개

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내 저항과 정치적 갈등이 야

기될 수 있어 분쟁판정 이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 이행소송으로 분쟁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어 TBT 관련 분쟁을 

고려할 때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 3-3. WTO TBT 협정 분쟁의 분쟁해결절차 진행 현황(2019년 11월 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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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단계

종료
진행
(7건)합의 또는 권고 이행 

(31건)
종료2)

(17건)

패널 

∙ EC-GMOs(292:캐나다, 

293:아르헨티나) 패널보고

서 회람, 상호합의 통보

∙ 호주-담배(458:쿠바, 67:

인도네시아) 패널보고서 회

람, 채택

∙ EC-버터(72) 패널절차 

중단요청 및 종료 통보

<DSB 권고 이행>

∙ EC-지리적표시(290)

패널보고서 채택, 이행통보

상소기구  

∙ 미국-가솔린(2,4):GATT

AB보고서 채택, 이행통보

∙ 미국-호르몬(26,48):SPS

이행분쟁, 보복승인, 이행통보

∙ 아르헨티나-직물(56):GATT

AB보고서 채택, 이행통보

∙ EC-정어리(231):TBT

AB보고서 채택, 상호합의

∙ 호주-담배(435:온두라

스,441:도미니카공화

국) AB절차 진행 중

∙ 러시아-철도(499) , 

2018.8. AB절차 

진행 중

<DSB권고 이행>

∙ EC-석면(135),

AB보고서(GATT 합치)

이행

분쟁

∙ EC-GMOs(291:미국): SPS

패널보고서 회람, 합의종료

∙ 미국-참치II(381):TBT

이행분쟁 AB보고서 회람(이

행조치의 WTO합치)

∙ 미국-COOL(384,386):TBT

이행분쟁 AB보고서 회람, 

제소국 보복 승인

∙ EC-물개(400,401):GATT

AB보고서 채택, 이행

∙ 미국-정향담배(406):TBT

AB보고서 채택, 상호합의

∙ 인 도 네 시 아 - 닭 고 기

(484), 2019.6.

패널보고서 채택, 이행

분쟁 진행 중

주: 1) WTO 분쟁해결절차의 협의요청 기준으로 집계함. 

2) 분쟁해결절차 ‘종료’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였거나 협의 요청 후 3년이 경과한 ‘사실상 종료’로 분

류함.

자료: 김민정, 유지영(2016)의 [표 5]를 바탕으로 재구성 및 보완함. 

 표 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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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TBT 특정무역현안 

가. TBT STC 동향

WTO TBT 위원회는 WTO 회원국이 TBT 협정 이행에 관한 문제와 TBT 현

안을 해소하고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forum)을 제공한다. 이는 WTO TBT 

협정 제13조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이며, 위원회는 연 3회 정기회의를 개

최하여 국가들이 상대 국가의 기술장벽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할 수 

있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 절차를 제공한다. [그림 

3-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WTO 설립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매년 20∼

30건의 현안을 논의하던 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논의되는 현안이 크

게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부터 매년 100건을 상회하는 현안이 논의되고 있

고 2018년 한 해 동안 184건의 현안이 논의되었는바, TBT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연도별 TBT STC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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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TBT IMS, www.tbtims.wto.org(검색일: 2018. 12.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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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현안에는 매년 신규 현안은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그

리고 주지해야 할 중요한 특징은 매년 증가하는 STC 건수가 기존에 제기되었

던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

년부터 제기된 신규 STC는 평균 35.5건이지만, 나머지 74∼162건은 이전 연

도에 이미 제기가 되었던 STC다(TBT 중앙사무국 2019, p. 37). 다시 말해서, 

TBT 위원회 절차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비사법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양자 

협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TBT 해소를 위한 하나의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나, TBT STC 당사국이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STC든 양자 협의든 마찬가지다. ‘TBT 위원회 회의’라는 공개적이고 다자적인 

채널이 TBT 현안 해결을 촉진하는 기능이 일정 부분 있지만, STC 절차 그 자

체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적,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다.49)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TBT 위원회의 STC 절차는 WTO 회원국의 41%

에 해당하는 67개 국가가 활용한 경험이 있고 매년 약 40개국이 STC를 제기할 

정도로 TBT 해소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50) [그

림 3-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95-2018년 기간 동안 EU(258건)

와 미국(240)이 가장 많은 STC를 제기했고, 캐나다(115), 일본(84), 멕시코

(83), 호주(62), 중국(61) 순서로 이 절차를 많이 활용했다. 우리나라는 59건을 

제기하여 8위다.

한편 STC 제기를 많이 받은 국가를 살펴보면, EU가 가장 많은 116건의 

STC를 제기 받았고, 다음이 중국 69건, 미국이 49건, 그리고 한국이 4위로 33

건이다. 이처럼 STC 절차에 있어, EU, 미국, 중국, 한국, 브라질, 멕시코, 일본, 

캐나다가 STC를 가장 많이 제기했거나 제기 받는 주요 활용국가들이다. 

49) STC 절차의 제도적 제약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민정(2018)을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관련 연구로서 SPS 
위원회가 STC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내용은 이재형, 이천기(2015)를 
참고한다.

50) WTO(2019, p. 21)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45개국이, 2018년도에는 39개국이 TBT STC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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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글로벌 STC 현황: 국가별 제기 및 피제기(1995-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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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TBT IM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TBT STC를 통해 제기하는 사안을 [그림 3-4]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특정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요청, 명료화 요구가 가장 많다. 또한 통보절차와 같이 투

명성 이슈도 주요 사안에 해당한다. TBT 사안 중에서 정보 부재, 투명성 결여, 

문의할 수 있는 담당기관의 불분명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

럼 WTO 통보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정보가 여전히 가

장 비중이 큰 기술장벽 유형이다. 

다음으로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특정 기술규제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라는 

주장, 특정 기술규제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 혹은 특정 기

술규제가 차별조치라는 주장이다. TBT 협정은 SPS 협정과 같이 과학적 증거

를 바탕으로 조치를 도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STC 사안으로 제기되는 정당성 및 합리적 근거에 관한 쟁

점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분쟁해결기구와 같은 제삼자의 

객관적인 검토 없이, 양 당사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쟁

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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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 사안의 세 번째 유형은, 국제표준을 기초로 사용할 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는 주로 선진국 기술규제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국제표

준을 사용하지 않고 더욱 강화된 표준 및 기술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개도국에

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그림 3-4. STC를 통해 제기하는 사안 현황(1995∼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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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2019)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5. STC 대상 조치의 정책 목적 현황(1995∼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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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2019)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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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의 대상이 된 기술규제는 인간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

는 경우가 가장 많고, 제품안전, 위생, 위험 및 유해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시행되는 기술규정, 인증 혹은 적합성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자원 절약 등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규제들의 경우 국제표준이 없거나 국

제표준이 있더라도 국가가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안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지리적, 기후적 차이로 인해 국가마다 다른 기준

이 도입되고 있어, 국제표준 조화 이외에도 동등성 인정과 같은 근본적인 해소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끝으로 제품의 마케팅, 포장, 표시 등에 관한 간접적인 규제가 많아지고 소비

자 정보에 관한 STC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보호, 공정무역 등 비상업적 가치가 

시장에서 중요해지고 소비자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정당한 기

술규제를 허용하면서 무역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점차 어려운 통상법상의 과제

가 되고 있다. 

 표 3-4. 주요 국가별 STC 제기 및 피제기 현황(1995∼2018년 누적)

　

STC 제기 STC 피제기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현안별 평균 
대응국가 수

EU 258 47.1 116 21.2 3.7 

US 240 43.8 49 8.9 1.7 

Canada 115 21.0 11 2.0 4.3 

Japan 84 15.3 12 2.2 1.7 

Mexico 83 15.1 15 2.7 1.5 

Australia 62 11.3 2 0.4 11.5 

China 61 11.1 69 12.6 2.6 

Korea 59 10.8 33 6.0 2.4 

Brazil 52 9.5 24 4.4 3.3 

New Zealand 39 7.1 3 0.5 5.0 

Chile 36 6.6 4 0.7 3.8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 75

　

STC 제기 STC 피제기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현안별 평균 
대응국가 수

Argentina 36 6.6 8 1.5 2.5 

Switzerland 35 6.4 1 0.2 2.0 

Indonesia 29 5.3 21 3.8 3.0 

Ukraine 23 4.2 2 0.4 1.0 

Guatemala 23 4.2 0 0 0

Colombia 19 3.5 13 2.4 1.8 

South Africa 18 3.3 6 1.1 1.7 

Cuba 18 3.3 0 0 0

Malaysia 15 2.7 3 0.5 2.7 

Thailand 14 2.6 10 1.8 3.8 

India 13 2.4 27 4.9 3.1 

Egypt 12 2.2 7 1.3 2.9 

Ecuador 11 2.0 20 3.6 3.6 

Israel 9 1.6 6 1.1 1.5 

Russian Federation 6 1.1 17 3.1 1.9 

Chinese Taipei 6 1.1 8 1.5 1.6 

Viet Nam 0 0.0 7 1.3 4.6 

STC 총계 548 100 548 100 --

주: 국가별 제기 현황으로 중복 집계됨.

자료: WTO TBT I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 계속

나. 우리나라의 STC 제기 현황 

우리나라는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TBT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18개 국가 및 경제권역을 상대로 총 59건의 특정

무역현안을 제기했다. WTO 발효 초기 STC 제기가 한 해 1건 정도로 많지 않

았으나 2000년대 중반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고, 이에 대

응하기 위해 TBT 대응체계를 확립하였다.51)  그리고 이 대응체계를 주축으로 

51) 우리나라 TBT 대응체계에 관한 설명은 이 보고서 제6장과 안덕근, 김민정 편(2019)의 장용준, ‘제2장 우리나
라의 TBT 대응체계 발전과 과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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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에서의 기술규제 장벽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WTO TBT 위원회 절

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특히 WTO 통보가 이루어진 해외 기술규제

에 대해 STC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WTO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규제

도 무역에 영향을 주는 경우 위원회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표준협회 

2017, pp. 17~20). [그림 3-6]에서 신규 및 종료 현안의 최근 10년 추이를 살

펴보면, 신규 현안을 제기하는 것에 못지 않게 기존에 제기했던 현안이 누적되

면서 미해결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중ㆍ장기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3-6. 한국의 STC 제기 현황(1995∼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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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TBT IMS를 데이터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7]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STC 대응을 했던 상대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의 기술규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EU회원국과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유럽이 14건, 미국과 NAFTA를 포함한 북미가 9건이다. 인도, ASEAN, 중동 

시장이 중요해지면서 각 권역에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

되고 STC 제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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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한국의 STC 제기 대상 경제권역(1995∼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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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TBT I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8. 한국의 STC 제기 분야(1995∼2019년 5월)

전
기

전
자

 IT

자
동

차
(타

이
어

)

에
너

지
/환

경

화
학

세
라

믹
철

강
화

장
품

의
료

기
기

농
수

산
물

/식
품

압
력

기
기

의
약

품
건

축
기

타

18

16

14

12

10

8

6

4

2

0

17

9

6
7

5 5
4

2 2 2
1 1

자료: WTO TBT I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STC 제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전기ㆍ전자제품과 IT 및 디지털 산업 분야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와 타이어에 적용되는 환경 및 안전기준이 14건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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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았다. WTO 통보와 신규 STC의 글로벌 동향을 고려하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분야가 식ㆍ의약품 분야와 화학ㆍ세라믹인 것에 비교할 때(TBT 

중앙사무국 2019, pp. 31~32, p. 46), 우리나라 STC 제기의 분야별 동향은 

수출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우선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역 규모가 

크고 해외 기술규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되는 전기ㆍ전자

ㆍIT 분야, 자동차 분야, 에너지ㆍ환경 관련 분야, 화학ㆍ세라믹 분야가 주요 

분야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WTO 회원국이 STC 제기를 하는 경우, 약 50% 정도는 1년 안

에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5∼2015년 기간의 STC 글로벌 동향 분석

에 따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가 추가정보 요청, 투명성, 명확화, 문

서요청이며 이러한 사안은 비교적 해결이 쉬운 편에 속하며 단기간에 TBT 해

소를 기대할 수 있다(김민정 2018, pp. 122~123).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제기하는 STC도 투명성 및 정보요청에 관한 이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체로 1년 안에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9. 한국의 STC 제기 기간(1995∼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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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TBT I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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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년 이상 계속 STC를 제기하는 사례가 20건(32.8%)으로 나타나 해

소하기 어려운 현안에 관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대

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38개 국가가 13년 동안 TBT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EU의 화학물질규제를 들 수 있다.52)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 기술규제에 의한 기술장벽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STC를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가령 중국의 의약품ㆍ의료기기 등록제도와 화장품 승인제도에 대

해서 각각 2014년, 2011년부터 STC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53) 또한 인도의 자율주행차 규제, 중국의 정보보안 제품 규제와 사이버 

보안법 도입은 우리나라 4차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각각 

2006년, 2011년, 2017년부터 다년간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54)

한편 대상 국가, TBT 사안과 조치별로 STC 절차 활용의 효과가 다르게 나

타났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제기한 사례는 17건이었는데 이들은 비교적 1년 

안에 해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다수의 국가가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와 동일 사안에 대해 

STC를 제기했던 국가는 미국(30건), 일본(28건), EU(25건), 캐나다(14건) 순

이었다. 이처럼, 다자 대응전략과 협력방안을 강화하여 STC 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2) 자세한 현안 내용은 EU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ㆍ허가ㆍ제한(REACH: Registe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지침 관련 IMS ID 35와 88에 해당하는 STC 사례를 참고한다.(WTO TBT 위원회 자료: G/TBT/M/31). 

53) 자세한 현안 내용은 중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록제도(IMS ID 466), 화장품 라벨링 제도(ID 456), 화장품 
승인 관련 행정규정(ID 296) 관련 STC 사례를 참고한다(WTO TBT 위원회 자료: G/TBT/M/65,G/TBT/M/78).

54) 자세한 현안 내용은 인도의 공기타이어 및 자율주행차 규제(ID 133), 중국의 암호화 및 정보 보안 제품에 대한 
규제(DID 294), 중국의 사이버보안법(ID 533, 526) 관련 STC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WTO TBT 위원회 자
료: G/TBT/M/38, G/TBT/M/52, G/TBT/M/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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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STC 피제기 현황

1995~2018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STC를 제

기한 횟수는 총 33건으로, [표3-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EU(116건), 중국(69

건), 미국(49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현안을 제기받았다(WTO 2019, p. 

24).55) [그림 3-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해 가장 

많은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과 EU이며, 다음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

로 나타난다. 이처럼 주로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STC를 제기

하는 양상을 보인다. 

STC 제기를 받았던 분야는 [그림 3-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

ㆍ식품(9건) 분야와 자동차ㆍ타이어(8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전기ㆍ전자ㆍ

IT(4건), 건축(3건), 화장품(3건), 화학세라믹(2건) 등이며 주요 제조업 부문과 

관련 있었다.

그러나 [그림 3-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TC 피제기 기간을 고려하면 

약 70%에 해당하는 STC가 1년 안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현안은 

3년 이상 대응하였는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규제에 대해서 호주

가 문제를 제기하여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응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수

산물 관련 위생규제에 대해 아이슬란드가 STC를 제기하여 2003년부터 5년 

동안 대응하였고, 태양광 패널 관련 KS표준에 대해 2010년 미국이 STC를 제

기하여 4년 동안 대응했던 사례가 있다.56) 

55) 우리나라 다음으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러시아, 멕시코 순으로 많은 현안을 제기받았다.

56) 우리나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44호) 관련 현안(ID 305), 대구머리 위생규제 
및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현안(ID96), 그리고 태양광발전모듈(안전) 관련 지상용 박막 태양광 모듈의 설계요건
과 형태 인증(KS C IEC 61646:2007)에 대한 현안(ID 271) 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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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 對한국 STC 제기 국가 현황(1995∼2019년 5월)

25

20

15

10

5

0

21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중국 스위스 칠레 노르웨이아이슬란드뉴질랜드

21

10

5
4 4 4 3 3

2
1 1

자료: WTO TBT I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1. 한국의 STC 피제기 분야(1995∼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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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 한국의 STC 피제기 기간(1995∼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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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TBT I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가. 지역무역협정의 TBT 규범 현황

지역무역협정(RTA)의 무역기술장벽 조항은 WTO 발효 이후 본격적으로 포

함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모든 RTA에 구조적(systemic)으로 도입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Molina and Khoroshavina 2015, p. 3). RTA의 

TBT 조항은 WTO TBT 협정보다 의무수준을 강화하거나 절차적 의무를 추가

함으로써 이행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일부 RTA는 특정 분야

에 존재하는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거나 상호 투명성 및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어, WTO 협정보다 제도적으로 발전한 양상을 보인다. 

통상적으로 RTA의 TBT 조항은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는바, ① WTO TBT 협정과의 관계 ②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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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조화 ③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④ 적합성평가 관련 상호인정의 다양

한 메커니즘 ⑤ 투명성 ⑥ 분쟁해결 ⑦ 기술지원 포함 협력 조항으로 크게 7가

지 규정이 있다(Lesser 2007; Lee 2012). 그리고 일부 RTA는 WTO 협정에

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지 않는 ⑧ 표시 및 라벨링 ⑨ 시장감시 ⑩ 국경 조치 

⑪ 소비자 제품안전에 관한 새로운 유형의 조항과 ⑫ 분야별 합의사항을 다루

는 조항 또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RTA의 TBT 챕터 대부분 조항은 선언적인 문구로 규정되거나 WTO 의무보

다 강화된 수준을 합의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best endeavor)’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WTO 

플러스 규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관련 조항이 ‘가능하면 언제나’, ‘필요한 

경우’, ‘협력한다’, ‘고려한다’ 등의 문구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행 강제성이 충

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TBT 협정과 비교할 때 RTA TBT 규범이 WTO 규범의 여러 모호한 요

소들을 구체화 및 명료화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ㆍEU FTA와 같이 대표적인 

사례에서처럼 전기ㆍ전자ㆍ통신 분야, 자동차 분야 등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으

로 TBT를 해소한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TBT 제도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

한 의의가 있다. 

이처럼 RTA 협상을 거듭하면서 발달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RTA TBT 규범

은 대체로 다자무역 협정상의 규범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효과적

으로 이행할 경우 경제통합 및 규제협력이 강화되고 다자협정의 이행을 강화하

는 한편 다자 규범과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TBT 제도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Lesser 2007, p. 8).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TBT 규범을 분석

해보면 WTO 협정과 연계되어 이행을 강화하는 조항이 많고, 한ㆍ미 FTA, 한

ㆍEU FTA를 기점으로 TBT 제도가 급격하게 발전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57) 이는 다시 말하면 FTA 협상을 통해서 특정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찾거나 후속적으로 계속 협력하고 교섭하도록 하는, 이른바 시스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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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대응전략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역협정만을 중심으로 TBT 규범이 발달하고 TBT가 해소될 경우 

이에 따른 근본적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RTA 협상에

서 당사국 간의 상호인정 혹은 표준조화를 합의하면 역내 무역이 증가하는 무

역 창출 효과가 있지만 역외 무역에 대한 무역 전환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

로 분석된다(Chen and Mattoo 2008; Jang 2018). 그러므로 세계무역 증진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자체제에서의 TBT 협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

가 있고 지역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적인 TBT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호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다자협상 결렬에 따른 

대체적인 협상이 소수 국가 간의 RTA에 국한되고 있어, 국가들은 개별적인 

TBT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PTPP와 

USMCA는 TBT 규범의 새로운 모델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향후 TBT 

대응에 필요한 FTA 전략을 강화하고 기체결 FTA 이행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 

그 방향성과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기

체결 FTA의 TBT 규범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CPTPP와 USMCA의 TBT 규

범을 비교 분석하여 TBT 대응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나. 우리나라 FTA TBT 규범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 발효한 FTA는 모두 TBT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 EFTA, ASEAN 그리고 인도와의 협정은 단일 조항을 두고 있지만, 나머

지 모든 협정은 10여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지는 TBT 챕터를 포함한다. 우리나

라의 FTA 협상에서 TBT가 중요한 의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7가

57)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조항을 분석한 기존 연구로 김민정, 박정준(2015); 유새별(2016); 안덕근, 김민정
(202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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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본 유형 및 새로운 조항 대부분을 포함하며, 미국, EU, 캐나다와의 FTA는 

자동차, 전기ㆍ전자 등 특정 분야에서의 TBT 해소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WTO TBT 협정 조항보다 강화된 WTO 플러스 규범을 여러 조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김민정, 박정준 2015; 안덕근, 김민정 2020).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 포함된 WTO 플러스 조항은 주로 WTO 의무를 명료화하는 조항, 절차

적 요건을 추가하는 조항, 협력 및 후속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항, 특정 분

야에 대한 기술장벽 완화 의무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WTO 의무를 명료화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투명성 절차에 적용되

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이 도입되었다. 기본적으로 WTO TBT 협정 

제2.9조 4항은 자국의 신규 및 개정 기술규정을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후 

다른 국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으

면 그 의견에 대해 논의하여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이행

에 있어 ‘합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

지 않았으므로 TBT 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위원회는 이 기간을 최소 60일로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기체결 FTA 대부분은 ‘60일’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

다.58) 이와 함께 WTO 통보 시 FTA 당사국 간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절차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이행 강제성을 강화하는 유형의 WTO 플

러스 규정이다. 대표적인 예는 FTA 당사국이 기술규정 동등성을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조항이며, 동 조항은 WTO TBT 협정 제2.7조 의무를 확인하면서 

WTO 의무 이행과 연계하는 한편,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시 수용하지 않

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절차적인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59) 마찬가지로, 적

합성 평가 결과에 대해 상호인정 협상을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장려

되는데, WTO TBT 협정 제6.3조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연계하는 동시에 그러

58) 한ㆍ호주 FTA 제5.8조 3항, 한ㆍ캐나다 FTA 제6.6조 5항, 한ㆍ콜롬비아 FTA 제6.7조 4항, 한ㆍ중국 FTA 
제6.7조 1항, 한ㆍ뉴질랜드 FTA 제6.9조 3항. 

59) 한ㆍ칠레 FTA 제9.5조, 한ㆍ페루 FTA 제7.5조, 한ㆍ호주 FTA 제5.4조, 한ㆍ뉴질랜드 FTA 제6.6조, 한ㆍ베
트남 FTA 제6.5조, 한ㆍ중 FTA 제6.5조, 한ㆍ콜롬비아 FTA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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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상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

을 추가하고 있다.60) 이처럼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협력 및 후속 협상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적합성 평가 결과 

및 기관에 대해 상호인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시한 조항이 

있다. 동 조항은 예를 들어,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 다른 당사국 소재 기관의 결

과를 수용, 다른 당사국 소재 기관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절차 도입, 다

른 당사국 소재 기관을 지정, 다른 당사국 절차의 결과를 인정, 기관 간 자발적 

약정체결,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신뢰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

정한다.61) 마찬가지로 ‘협력’에 관한 규정은,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협력을 하거나 우수규제 관행에 관해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같이 TBT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

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62) 이와 같은 조항은 FTA 이행위윈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는 후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이행사항

이다. 

끝으로, 당사국에게 관심 있는 산업 및 상품 분야에 있어 기술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다. 특히 전기ㆍ전자상품 분야의 

소비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 기준, 자동차 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에 관한 

TBT 이슈가 주요한 사안으로 논의되었으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학물질 분

야, 목재 분야에 관한 협상도 이루어졌다. 관련 협정으로는 한ㆍ미 FTA, 한ㆍ

캐나다 FTA, 한ㆍEU FTA가 대표적이다. 자동차 분야 안전기준의 경우 EU와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UN ECE의 WP24 기준과 GTR 기준을 모

60) 한ㆍ페루 FTA 제7.6조 5항, 한ㆍ뉴질랜드 FTA 제6.7조 7항, 한ㆍ호주 FTA 제5.6조 나항, 한ㆍ콜롬비아 
FTA 제6.6조 4항. 

61) 한ㆍ호주 FTA 제5.6조. 

62) 한ㆍ호주 FTA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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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장벽을 해소하는 한편 두 포럼에서의 국제표준

화 개발에 참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환

경기준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고 주요 시장

마다 적용하는 규제체계가 달라서 동등성이 인정되고 있다. 전기ㆍ전자제품 분

야에서는 EU와의 협상 결과 SDoC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

리나라 법제 개정을 위해 과도기가 필요했다. FTA 이행위원회의 정기적인 검

토를 통해 이러한 분야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확대를 논의

하고 있다. 

다. CPTPP TBT 규범의 주요 특징

CPTPP 협정의 TBT 챕터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강화

하며 규제협력 및 모범규제 관행을 증진하는 등 무역 원활화를 추구한다. 동 협

정은 미국의 주도하에 환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중국

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참여국들은 협상을 시작하면서 동 협

정이 국제무역체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고, 비관세장벽 

해소는 지역통합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따라서 기체결 FTA가 주로 

무역 증진과 WTO 협정 이행을 TBT 조항의 기본 목적으로 삼은 것과 비교해

서, 그리고 규제 정보교환 및 모범규제관행에 대한 의무는 주로 협력 조항에서 

언급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CPTPP 협정의 TBT 조항은 규제협력과 모범규제

관행 확산을 그 목적의 일부로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PTPP 협정의 주요 TBT 규범은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비차별의무 조항, 

국제 및 지역인정체제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조항, 투명성 및 협력에 관한 조항 

그리고 7개 분야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부속서를 중심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TBT 제도 발전과 시사점 관점에서 주요 규범을 WTO 규정과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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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

우선, CPTPP 협정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조

항은, WTO TBT 협정 제6.4조의 의무와 비교할 때, 더욱 구체적이고 요건이 

추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WTO 협정 제6.4조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대우

를 규정한다. 

상기 WTO 조항과 동일하게 CPTPP 조항은, 당사국이 자국 영토 또는 제3

국의 영토에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적용하는 절차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다

른 당사국 영토에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CPTPP 조항은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비차별 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바, 기관을 인가, 승인, 허가 및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는(accredit, 

approve, license or otherwise recognise) 기준과 요건이 차별적이지 않아

야 한다고 규정한다.63)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상기 기준을 적용할 때 자국 

영토에 소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자국 영토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사실상 요구

하는 것이 금지되며 다른 당사국 영토에 소재한 기관이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

차에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적합성 평가기관 인가제도를 개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64)  

이처럼 다른 당사국 기관이 자국의 적합성 평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

방하고 거소 요건을 금지하는 것이 CPTPP의 기본 합의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65) 다시 말해서 특정 상품의 적합성 평가를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서 저해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당사국 영토에 있는 기관을 인가, 승인, 허가 및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63) CPTPP 제8.6조 1항.

64) CPTPP 제8.6조 2항.

65) CPTPP 제8.6조 3항.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 89

있다.66) 

끝으로, 기술한 바와 같이 외국 기관을 인가, 승인, 허가 및 다른 방식으로 인

정해도, 그 외국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의 결과를 당사국이 검증

(verifying)할 수 있는 권한은 저해되지 않는다.67) 그러므로 외국 기관이 적합

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해도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국

이 보유한 기술규제 권한의 침해를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제 또는 지역 인정체제 활성화

적합성 평가 분야의 개방을 촉진하는 또 다른 규범으로 국제 및 지역 인정체

제 도입을 허용하고 장려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다. WTO TBT 협정 제9조는 

회원국들이 적합성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를 수립하고 채택하며 회원가입

을 하고 참여할 것을 규정한다. 이는 ‘가능한 경우 언제나’ 요구되는 사항이다. 

동 조항과 비교할 때 관련 CPTPP 조항은 국제 및 지역 인정체제를 허용하기 

위해서 국내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WTO 협정보다 구체적이

고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사국은 국제 또는 지역 상

호인정체제의 회원 기관이 인가한 적합성 평가기관을 승인하는 제도 도입을 고

려해야 한다. 이러한 승인을 할 때 해당 기관의 기술적인 역량, 독립성, 이행 상

충과 같은 주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68) 또한 CPTPP의 TBT 위원회는 이러

한 국제 및 지역 인정체제 목록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WTO 협정 제9.2조에 따르면, 국제 및 지역 적합성 평가체제가 WTO 협정 

제5조와 제6조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당사국은 가능한 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해야 한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의 규범에 반하는 활동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66) CPTPP 제8.6조 5항.

67) CPTPP 제8.6조 6항.

68) CPTPP 제8.6조 8-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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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제8.6조는 상기 WTO 협정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였는데, 특히 국제 

및 지역 인정체제로부터 인가받은 다른 당사국 영토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적합

성 평가를 실행한 경우 그 결과 수용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물론 수

입국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WTO TBT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한’ 다른 국가

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준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결과 수용을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CPTPP 조항은 

이때 사용할 수 없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즉, 적합성 평가기관이 있는 당

사국에 둘 이상의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가 있다는 이유, 적합성 평가

기관이 비정부기관이라는 이유, 적합성 평가기관이 국제 및 지역 인정체제를 

승인하지 않는 당사국에 소재한다는 이유, 수입국에 적합성 평가기관의 운영사

무소가 없다는 이유,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이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는 적합성 

평가 결과 수용을 거절하는 사유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CPTPP는 국제 및 지역 인정체제의 성립과 발전을 일반적으로 지지

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이 국제 또는 지역 인정체제에 기반을 둔 기관의 적합

성 평가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권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동 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69) 

3) 투명성 및 협력 조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PTPP는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서 그리고 적합성 평가 관련 기관을 승인하고 결과를 수용하며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해 많은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당사국이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요건이 매우 광범위한 조항에 포함

69) 수입국의 인정기관이 다른 당사국 적합성 평가기관의 결과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로 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
다. ① 수입국 내 복수의 인정기관이 존재한다는 이유 ② 인정기관이 비정부기관이라는 이유 ③ 국제, 지역인정
체제를 승인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다는 이유 ④ 수입국에 운영사무소가 없다는 이유 ⑤ 영리법인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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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WTO보다 이행 강제성이 일정 부분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상기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가, 승인, 허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인정

할 때 기준이 되는 모든 절차, 기준, 요건을 가능하면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해

야 하는데, 이는 다른 적합성 평가기관이 자국의 지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다.70) 그런데 만일 당사국이 인가, 승인, 허가 또

는 다른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71) 

마찬가지로 상호인정협정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

상 개시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결과 수

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72) 다른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무역 원

활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등성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

국의 요청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73)     

둘째, 투명성 의무와 관련하여 주목할 주요 사항은 기술규제 개발과정을 다

른 당사국 인(人, person)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74) 동 조항

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과정에 다른 당사국 인의 참여를 허용

하고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기본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

체적 수단으로 전자시스템으로 공표, 공보활동 지원, 협의회 운영 등을 고려하

도록 하였다.75)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비정부기관이 동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

려(encourage)할 것을 의무화하였다.76)

WTO 협정의 투명성 절차에 따르면, 기술규정을 도입하는 초기에 그 사실을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ies)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간행물에 

공표하고, WTO에 통보해야 한다.77) 또한 모든 회원국이 문의처(enquiry 

70) CPTPP 제8.6조 11-13항.

71) 상동. 

72) 상동.

73) CPTPP 제8.9조 6항.

74) 기술규제 개발과정에 다른 당사국 인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규정은 한-EU FTA에도 있다.

75) CPTPP 제8.7조.

76)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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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를 설치하여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ies)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하고 관련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공표 및 통보절차는 다른 회원국에 기술규정의 도입 사

실과 내용을 알리고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투명성 의무는 적합성 

평가절차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78) 

WTO 조항과 비교할 때, 상기 CPTPP 투명성 조항은 ‘초기단계’에 공표, 통

보 및 질의 응답해야 하는 WTO 의무보다 매우 강화된 수준으로 체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술규제 개발과정을 다른 당사국 및 다른 당사국 개인에게 공

개하고 더 나아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CPTPP 당사국이 공표하고 다른 당사국에 공개해야 하는 기술규제 

문서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기술규제의 신규 제안서 

및 개정 제안서, 신규 및 개정 기술규제를 모두 공표해야 하는데 여기서 ‘안

(proposals)’의 형태는 정책제안서(policy proposal), 논의문서(discussion 

document), 요약본, 법규 초안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국 무역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 ‘충

분히 상세하게(sufficient detail)’ 기술하여 충분하게 전달(adequately 

inform)해야 할 의무(shall ensure)가 있다.79) 

셋째, 투명성 절차와 관련하여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은 정상적으로 60일을 

허용할 것(normally allow 60days)을 명시하였다. WTO에서 규정한 ‘합리적

인 의견제시 기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당사국이 의견을 제

77) WTO TBT 협정 제2.9조.

78) WTO TBT 협정 제5.6조.

79) CPTPP 제8.7조 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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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 이에 대해 즉시 답변을 제공하고 늦어도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규조치와 개정조치에 모두 해당한다.80) 

이와 함께 WTO 협정에 따르면 신규 및 개정 기술규제를 공표한 날부터 시

행하는 날까지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하고 적응하도록 허용할 수 있

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둬야 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CPTPP는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이라고 명문화하였다.81)

끝으로, TPP 규정은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WTO 협정 제5조, 

제6조 및 제9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합성 평가 결과의 수용

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

적인 예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 도입된 광

범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예시와 동일하다. 

CPTPP는 더 나아가 규제정합(alignment)을 통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

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광범위한 메커니즘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구체적인 네 가지 방안은, 규제 대화와 협력,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

의 정합, 관련 국제표준 사용 촉진, 그리고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 증진이며, 규

제 대화 협력으로 정보 및 관행 공유, 모범규제관행 증진, 기술규제 운영과 관

행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자문과 지원 제공, 역량 강화와 이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협력이 포함된다. 

4) 분야별 합의사항과 부속서

CPTPP 당사국은 7개 상품(산업)에 대해 분야별 합의를 도출하였다. 해당 

분야는 와인 및 증류주, 정보통신기술제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포장 식

품과 식품첨가물, 유기농 제품이다.82) 

80) CPTPP 제8.7조 18항.

81) CPTPP 제8.8조. 

82) CPTPP 분야별 부속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관한 분석은 유새별(2016)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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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주요 합의 내용은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데, 라벨링 정

보, 용어사용, 증명과 인증서 발급, 부착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

루어진다. 

정보통신 분야는 암호사용 정보통신(ICT)제품, 정보기술(IT)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 협력 사항을 다룬다. 정보통신제품 수입에 대해 

특정 암호 및 알고리즘 요구를 금지하고 있어 디지털 통상협상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가 명문 규정으로 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파 적합

성에 대해서는 SDoC를 허용하고 통신장비 적합성 평가 관련 APEC TEL과 기

술규정 동등성 관련 APEC ETR 사용을 장려한다.

의약품 분야는 규제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승인제도 등에 있어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표준 사용, 과학적 기술적 문서에 따른 규제 도

입, 과도한 정보요구 금지, 승인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도입하였다. 

국제표준기구로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에서의 국제표준 개발과 규제협력

도 규정한다. 

화장품 분야의 경우, 기술규제 개발에 있어 협력하고, 시판허가절차 및 라벨

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며, 동물시험 금지, 국제표준 사용, 사후 시

장감독에 관한 정보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규제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국제표준 개발

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의료기기의 정의와 범위를 명료화하기 위

한 국제표준화 협력과 의료기기 허가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포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관련, 국제표준에 따른 용어사용을 증진하고 기술

규제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강조하고, 요구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확

인한다. 

유기농 제품에 관한 부속서는 동 제품에 관한 정보교환과 협력, 그리고 국가 

간 제품 및 규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력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EU, 미국 등 기존 FTA 협상에서 일부 분야별 합의를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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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전반적으로는 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유새

별 2016). 하지만 주류, 화장품, 포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유기농 제품 분야에 

대한 TBT 협상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앞서 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해 제기

된 STC 현황에 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수산물과 식품 분야에서 빈번하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가입을 추진할 시 수입대응과 관련된 준비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CPTPP 당사국으로 호주, 캐나다, 일본이 참여

하고 있는바, 이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많은 STC를 제기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대응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 USMCA에 나타난 TBT 규범의 주요 발전 동향

미국이 주도하여 추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개정 협상의 결과,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는 2018년 9월에 타결되었다. USMCA의 TBT 조항에 

포함된 중요한 TBT 규범은, 국제표준 관련 조항, 기술규정 관련 조항, 그리고 

적합성 평가 관련 조항이다.

1) 국제표준 결정 기준에 관한 조항

우선, USMCA는 규제정합과 모범규제관행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

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 국제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며, WTO 

TBT 위원회가 2000년 채택한 국제표준에 관한 결정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83) 즉, 국제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동 위원회 결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위원회 결정에서 채택하지 않은 추가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사항들이 

83) CPTPP 제11.4조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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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는지 명확하게 세 가지 사항을 열거하였

다. 즉, USMCA에 따르면 표준기관이 자국에 소재하는지, 표준기관이 비정부 

혹은 정부 간 기관인지, 그리고 표준기관이 정부 대표만으로 구성되는지는 국

제표준을 결정하는 기준과는 관련이 없다.84) 또한 당사국들이 위원회 결정과 

일관적이지 않은 표준이거나 표준기관 소재지의 당사국 개인과 비교하여 다른 

당사국 개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제정된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다.85) 

우리나라 기체결 FTA를 포함하여 CPTPP 등의 많은 지역무역협정은 

USMCA TBT 조항과 같이 WTO 협정상 국제표준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서 채택된 위원회 결정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USMCA는 그러한 선언적인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여, 위원회 결정 이외의 기

준 추가를 금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관련 없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기술규정의 국제표준과의 조화에 관한 조항

USMCA는 당사국이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적절한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데, 이러한 평가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해당 기술규제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규제영향평가이고 다른 하

나는 대안 조치 분석이다.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자국의 기술규정을 도입

해야 하며 궁극적인 재량권은 해당 기술규정를 도입하는 당사국에 있다. 

당사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무역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였고, 상황 변경 혹은 덜 무역 제한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의 인(人)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

은 국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86) 마찬가지로 다른 당사국 개인은 특정 국제표

84) CPTPP 제11.4조 3항.

85) CPTPP 제11.4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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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당국은 직접 

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87) 이처럼 당사국의 기술규제 검토에 있어 다른 당사

국 인(人)의 참여를 허용한 많은 조항이 도입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을 기초로 사용할 의무를 한층 더 구체

화해서 도입한 부분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즉, 국제표준이 여러 개 존재할 

때 당사국은 국제표준 각각에 대해서 도입하려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

차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고려하고 선택하지 않는 국제표준에 대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88) 만일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는 다른 당사국 소재 표준기관이 개발한 표준을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89) 이러한 의무는 NAFTA 역내 표준과의 조화를 촉진하고 국

내 표준 개발을 도모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해당 표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국제표준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용하지 않는 국제표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거나 다른 당사국이 개발한 표준을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이나 CPTPP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이며, USMCA 당

사국 간 높은 수준으로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시장통합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채택한 의무로 이해할 수 있다. 

WTO 협정은 관련 국제표준이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을 달

성하는 데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인 경우, 그러한 국제표준을 예외적

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USMCA는 비효과적이

거나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러한 평가를 할 때 

기초로 사용한 과학적 혹은 기술적 증거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

표준 사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86) CPTPP 제11.5조 2항. 

87) CPTPP 제11.5조 3항.

88) 상동.

89) CPTPP 제11.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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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 역시 우리나라 기체결 FTA와 CPTPP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으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3) 적합성 평가에 관한 조항

적합성 평가 관련 WTO TBT 협정 제6.4조 의무에 추가하여, 다른 당사국 영

토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였

다. 이 조항은 CPTPP 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다.90) 마찬가지로 

WTO TBT 협정 제9.1조에 추가하여, 국제인정체제를 도입 혹은 도입을 촉진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해당 기관으로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rporation)와 국제인정기구포럼(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비록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였으나 협상 당시 미국이 국제 및 지역 인정체

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영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어 왔고 

기존 국제무역체제는 이를 인정하고 보장해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PTPP와 USMCA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협상의 방향은, 적합성 평가

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와 국제 및 지역 인정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적합성 평가 분야에 있어 국제 및 

지역인정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내제도 간의 상이함을 줄이고 무역기술장

벽을 해소하는 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 이는 곧 적합성 평가 분야의 개방

이 촉진되고 있음을 시시하며 적합성 평가 분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90) CPTPP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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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국가가 정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채택한 기술규제가 무역을 제

한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TBT 분쟁은, WTO 분쟁해결제도가 제공하는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한 사법적 검토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데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앞서 TBT 분쟁해결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

시되었더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서 해소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분쟁당사

국이 협의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를 도출하는 비사법적 절차에 보다 의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TBT 위원회의 STC 절차가 TBT를 해소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동 절차에 있어서 다

른 회원국과 함께 STC를 제기하고 대응하는 다자적인 성격이 TBT 해소에 도

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독으로 STC를 제기한 사례보다 여러 국

가와 함께 STC를 제기한 사례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해외 TBT 대응에 있어 

양자 협의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민감한 사안인 경우, 다자적인 대응이 더욱 유

용한 대응 채널이 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국가와의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TC 절차 활

용 시, TBT 협정의 법적 근거를 두고 규범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WTO 협정과 연계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통상정책 차원에

서의 접근과 전문성 강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시장에서의 TBT 분쟁과 STC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

라는 WTO 발효 초기 4건의 TBT 제소를 당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역 원활화

를 위한 상당한 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기술규제체계가 정비되는 과도기를 

겪었다. 이후에도 식품ㆍ농수산물 분야와 전기ㆍ전자 분야, 특히 최근에는 에

너지효율규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고 있어, 분야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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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가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이라는 점

에서,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례를 검토하고 사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제기되었던 STC 사안을 종합해보면, 기술규제 도입과 시행에 있

어 과학적 증거,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고 국제표준 도입과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FTA TBT 협상은 일반적으로,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해소를 위해 투명성과 협력을 강화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

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협상에서 자동차, 전기

ㆍ전자 분야에서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인정하거나 SDoC를 도입하고 한ㆍ중 

FTA 협상에서 라벨링 관련 조항을 도입하는 등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WTO와 기

존 FTA의 TBT 조항에서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적합성 평가 관련 국제인정체제 활용을 공식화하고 적합성 평가

기관이 수입국 영토 내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금지하는 등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두 협정에서는 분야별 접근

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USMCA 관련 부속서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를 위시하여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새로운 규범이 포함되어 있어, TBT 

제도로서 그리고 향후 전개될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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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수입국에 의한 품목별 TBT 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산업 구분과 표본 기간이 긴 wiiwNTM 자

료의 장점을 살려, 기초통계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실증분석 파트에서는 기

간과 수입국의 소득, 제품의 품질을 통해 각 군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그림 4-1]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WTO 회원국들이 제출한 TBT 통보

문의 연도별 건수 추이를 나타낸다. WTO 출범 직후인 1995년에는 364건이

었던 TBT 통보 건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22년 만인 2017년에는 

1,787건으로 5배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연도별 TBT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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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BT notifications in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https://www.wto.

org/english/res_e/statis_e/itip_e.htm(검색일:  2019. 6. 1).

[그림 4-2]는 통보된 TBT에 대해 한국이 WTO TBT 위원회 다자간 회의에

서 이의를 제기한 STC의 건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신규 STC는 해당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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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제기된 것이고, 계속 STC는 그 전에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해 반복

하여 제기된 것이다. 1995∼96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던 TBT STC는 2000년

대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규 STC의 증가가 두드러지나, 계속 STC도 

3건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WTO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TBT 현안의 증가와 더불어 TBT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우리나라가 제기한 연도별 TBT STC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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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BT notifications in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https://www.wto.

org/english/res_e/statis_e/itip_e.htm(검색일:  2019. 6. 1).

한편 TBT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수입국 소득과 HS 

2단위에서 TBT 조치가 적용된 평균 산업 수의 관계를 살펴보면(그림 4-3 참

고), 수입국의 소득이 높을수록 TBT 조치가 적용되는 산업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비자들이 품질과 제품정보를 

중요시함으로써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명은 실증

분석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0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그림 4-3. 수입국 소득과 TBT 조치 적용 산업 수 

(1996∼2014년 평균, HS 2단위,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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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iwNTM Database(검색일: 2018. 5. 1).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가. TBT 측정방법

TBT 수준을 지수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NTM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는 여러 방법 중에서 목록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앞서 제2장 3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목록 기반 접근법을 이용한 산업별 측정은 빈도지수

와 범위비율을 많이 활용한다(Fugazza 2013). 본 연구도 TBT 수준을 빈도지

수와 범위비율로 지수화하였으며, 추가로 TBT 비율지수를 사용하였다.

빈도지수는 특정 산업 내 하위 품목의 총 개수에서 조치의 영향을 받은 품목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빈도지수인 FI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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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식 4-1]

은 수입국 j 가 품목 l 에서 한국 제품에 대해 한 건 이상의 TBT 조치를 취

했다면 1, 아니면 0인 더미이다. 품목 l (HS 6단위)은 상위 품목 k (HS 4단위)

의 하위 단위이다. 은 j 국이 한국으로부터 품목 l을 수입한다면 1, 아니면 0

인 수입 더미이다. 

범위비율은 HS 4단위 품목 k 의 전체 수입액 중에서 TBT 조치의 적용을 받

는 수입액의 비중을 나타낸다. 범위비율인 CR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




 


×                      [식 4-2]

은 [식 4-1]과 동일하다. 는 품목 l 에서 j 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이다. 는 산업 k 에서 j 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가 된다. 

은 TBT 조치의 영향을 받은 품목의 총 수입액이다. 빈도지수와 비교

하여, 범위비율은 수입액에 따라 비중의 가중치를 주어 보다 현실적인 TBT 조

치의 수준을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범위비율은 더미변수 이 수입

액 에 영향을 주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이웅 외 2016, p. 

91; 조성주, 오세라, 김승애 2017, p. 92).91) 

위 두 가지 지수화 방법은 NTM을 지수화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지만, 두 지수 모두 분모가 수입 더미의 합, 혹은 수입액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양국 간 특정 품목에서(본 보고서의 경우 HS 4단위) 수입이 없으면 실증분석에

91)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포아송 유사최우추정법(PPML: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특성상 큰 값을 갖는 변수들이 포함될 경우 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상수로 나누어 재설계
(rescaling)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분석을 위해 이 값을 100으로 나누어 주었으
므로, 각 FI나 CR은 최소 0, 최대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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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된다. 따라서 무역이 발생하는 경우, 즉 수입액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에만 분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여 TBT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TBT 비율지수를 추가하였다. 

   




 


×                           [식 4-3]

위 식에서 분모의 은 t 연도 HS 4단위 k 에서 하위 단위인 HS 6단위 품

목 l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 분자에서 는 HS 4단위 내 HS 6단위 기준으로 t

연도 해당 품목에서 TBT 조치가 보고될 경우 해당 연도와 그 이후부터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따라서 분자인 

는 HS 6단위 기준으로 t 연도에 TBT 조치가 있는 품목의 개수를 나타

낸다. 즉, 는 HS 4단위로 구분된 산업 단위에서 HS 6단위의 총 품목 개

수 중 TBT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개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나. 데이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간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9년간이다. wiiw 

NTM DB의 TBT 데이터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가능하지만 수출국의 제

품 품질 데이터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만 가능하므로 후자에 맞춰서 분석 

기간을 1996년부터 2014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수입국은 129개이며, 품목은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4

단위로 575개이다. TBT와 무역, 관세 등 주요 변수 데이터는 HS 6단위에서 

추출하였으나 제품의 품질지수 데이터가 이보다 상위 단위인 SITC 4단위로 분

류되어 있으므로 HS4-SITC4 연계표를 활용하여 SITC 4단위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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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자료는 wiiwNTM Database(DB)에서 추출하였다. wiiwNTM DB는 

Ghodsi et al.(2017)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

원을 받아 PRONTO(Productivity, Non-tariff Measures and Openness)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자료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WTO I-TIP 통보문 자료

를 사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전체 통보문의 약 43%만이 HS 코드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WTO I-TIP 자료로 산업별 분석을 한다면 표본선택편의가 발생

하게 된다. 반면 wiiwNTM 자료는 다양한 문헌을 활용한 품목분류 간의 매칭

작업을 통해 WTO I-TIP 통보문의 HS코드 기록 비중을 75%로 높임으로써 표

본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표 4-1]은 wiiwNTM DB에 포함된 주요국가들의 TBT 및 피제기 STC 품

목 수를 HS 4단위에서 살펴본 것이다. [그림 4-3]에 나타난 것처럼 멕시코와 

브라질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의 소득수준92)과 TBT 적용 품목 수는 정(+)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주요국별 TBT 적용 품목 수(HS 4단위, 1996∼2015년 평균)

국가 TBT 피제기 STC 국가 TBT 피제기 STC

멕시코 907.75 4.65 체코 595.8 215.65

네덜란드 894.55 311.4 영국 592.5 298.5

벨기에 894.45 300.3 이탈리아 586.5 298.8

슬로바키아 848.5 215.65 독일 585.05 298.5

캐나다 801.25 75.65 그리스 584.35 298.5

덴마크 776.45 298.5 룩셈부르크 584.35 298.5

브라질 767.7 219.75 포르투갈 584.35 298.5

스웨덴 765.9 298.5 아일랜드 584.35 298.5

미국 760.9 192 인도 551.35 236.5

일본 731.9 26.9 스위스 544.6 9.6

태국 631.4 88.5 슬로베니아 527.4 215.65

92)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우 회원국들이 역외국에 대해 동일한 TBT를 적용한다. 그러나 EU 가입연도
에 따라 회원국별로 TBT 품목 수는 차이를 보인다.



108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표 4-1. 계속

국가 TBT 피제기 STC 국가 TBT 피제기 STC

중국 612.05 205.85 헝가리 516.4 215.65

프랑스 607.8 300.4 콜롬비아 502.85 9.35

핀란드 604.35 298.5 필리핀 502.8 22.5

스페인 601.15 298.5 아르헨티나 456.95 119.6

오스트리아 596.45 298.5 타이완 455.55 29

자료: wiiwNTM Database(검색일: 2018. 5. 1).

TBT 지수들(빈도지수, 범위비율, 비율지수)의 요약 통계량은 [표 4-2]에 나

와 있다. 첫 번째 패널의 전체 표본에서 빈도지수인 TBT_FI와 범위비율인 

TBT_CR은 평균값이 0.493으로 같으며, 표준편차 역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모가 HS 4단위에서 HS 6단위 품목 수입 더미의 합, 혹은 수입액

의 합이므로 HS 4단위에서 두 국가 간 수입이 존재하지 않으면 분석에서 제외

되어 관측 수가 크게 줄어든다. 이에 비해 HS 4단위 기준에서 TBT 조치가 적

용된 세부단위인 HS 6단위 품목의 총 개수를 나타낸 TBT_Ratio는 지수에서 

분자가 수입 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관측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TBT_Ratio의 평균값은 빈도지수나 범위비율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패널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1996∼2007

년)과 이후(2008∼14년)로 구분한 경우의 TBT 지수의 요약 통계량을 보여준

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TBT 지수가 0.285∼0.331로 낮은 편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평균 TBT 지수는 0.689∼0.723로 2배 이상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TBT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의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패널은 수입국 소득수준에 따른 TBT 지수

의 요약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TBT를 측정하는 세 가지 지수 모두 일관되게 

저소득국가보다 고소득국가에서 더 많은 품목에 TBT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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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이는 [그림 4-3]과 [표 4-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4-2. TBT 지수의 요약 통계량

　 전체 표본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TBT_FI 247,341 0.493 0.489 0 1

TBT_CR 247,341 0.493 0.490 0 1

TBT_Ratio 630,356 0.435 0.487 0 1

　 기간: 1996∼2007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TBT_FI 144,636 0.330 0.459 0 1

TBT_CR 144,636 0.331 0.460 0 1

TBT_Ratio 396,460 0.285 0.443 0 1

　 기간: 2008∼2014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TBT_FI 102,705 0.722 0.436 0 1

TBT_CR 102,705 0.723 0.436 0 1

TBT_Ratio 233,896 0.689 0.453 0 1

　 저소득국가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TBT_FI 177,114 0.440 0.487 0 1

TBT_CR 177,114 0.441 0.487 0 1

TBT_Ratio 495,276 0.383 0.479 0 1

　 고소득국가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TBT_FI 70,227 0.624 0.470 0 1

TBT_CR 70,227 0.626 0.471 0 1

TBT_Ratio 135,080 0.626 0.472 0 1

주: 저소득국가는 실질GDP가 한국보다 낮은 경우, 고소득국가는 더 높은 경우로 구분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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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Export 794,955 5611.566 118913.2 0.000 2.46E+07

ln(Tariff+1) 793,593 0.042 0.075 0.000 3.434

lnRGDP 794,955 11.876 1.871 6.444 16.640

lnDistance 794,955 9.017 0.543 6.858 9.881

FTA 794,955 0.093 0.290 0.000 1.000

Quality 794,955 0.908 0.127 0.006 1.271

주: 수출금액은 1,000 미국 달러임. 관세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TBT 외에도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4-3]은 통제변수들의 요약 통계량을 보여준

다. 먼저, 한국의 품목별 수출액은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였다. 

최혜국 평균관세율(Most Favored Nation Advalorem Equivalent tariff) 자료

는 ‘WTO Tariff Analysis Online(TAO)’을 활용하였다. 각국의 연도별 실질 GDP 

자료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database’를, 양국 간 거리는 

‘CEPII(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Database’를 활용하였다. FTA 체결 여부는 ‘WTO RTA Database’에서 제공하

는 정보를 이용하였다. 한편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에서 우리 

제품의 품질 수준이 매개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품목별 품질

에 따른 TBT의 무역 효과를 고려하였다. 수출품 품질에 대한 자료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제공하는 ‘The Diversification 

Toolkit: Export Diversification and Quality Databases’에서 추출하였다. 

이 자료는 SITC 4단위 기준으로 총 187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을 지수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4-3. 통제변수들의 요약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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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가.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제2장 3절 내용에 따르면, TBT의 종류, 목적, 산업, 국가의 특성

에 따라 TBT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TBT가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 된다(Ghodsi et al. 2017, p. 1). 

반면 정부가 정책적 명분을 가지고 국민 건강과 위생 증진, 품질향상, 환경보호

를 목적으로 TBT를 도입한다면 교역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반된 효과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 수출기업은 교역상대국의 새로운 표준과 규제에 부합하는 상

품을 개발하거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지불하

게 되며, 이는 곧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역제한 효과(Trade restrictive 

effects)를 발생케 한다(Maskus, Wilson, and Otsuki 2000, p. 4). 반면, 소비

자는 정부의 검역기준 강화와 인증기준으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의 수준

을 확신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수요증진 효과(demand-enhancing effect)로 수출품에 대해 무역

촉진효과(Trade promotion effects)가 발생한다(Thilmany and Barrett 

1997). 여기서 수입국의 소득수준이 높고 제품의 품질이 높은 품목일수록 해당 

품목의 소비자들은 기술적 기준 강화로 인한 정보 비대칭 완화의 가치를 높이 평

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와 수출증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기술적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제한 효과와 무역촉진 효과 간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WTO 2012, p. 12). 따라서 한국 

수출에 대한 해외 TBT의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이며

(Fugazza 2013, p. 18), 국가별, 산업별 특징에 따라 이 두 효과 간의 상대적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장용준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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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서 중력모형을 고려하였다. 기본 중력모형에서 국가 

간 교역량은 양국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양국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 본 연구

는 기본 중력모형에 관세와 TBT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실증분석모형의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식 4-4]

종속변수인 는 t 연도에 k 품목에서 I 국에서 j 국으로의 수출액이다. 

기본 중력모형의 설명변수인 

는 t 연도 수출국 I 의 실질 GDP, 는 t 연

도 수입국 j 의 실질 GDP93), 는 I 와 j 간 거리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수

출국은 한국으로만 고정되어 있어서 

가 연도 더미에 의해 통제되므로 

와  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기본적인 중력모형 변수 외에 FTA 체결 여부, 관

세, TBT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로그변환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확장된 중력모

형을 도출할 수 있다.94)

ln  ln ln lnln  
 

[식 4-5]

[식 4-5]에서 와 는 각각 수입국의 산업별 최혜국 평균관세율과 양국 

간 FTA 체결 여부를 나타낸다. 


는 t 연도에 k 품목에서 수입국 j 가 수출

89) [식 4-5]에서 분석단위는 품목 단위로 세분되어 있으므로 중력모형 역시 해당국 품목 수준의 시장 크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총생산이나 총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는(예: 
UNIDO INDSTAT) 국가의 개수가 적고 누락변수가 많아서 사용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국가 수준의 GDP를 사용하였다. 

94) 일반적으로 확장된 중력모형에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 공통언어 사용 여부, 식민지 관계 여부, 국경공유 여부의 
설명변수가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수출국이 한국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해당 사항이 없어 이들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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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I 의 품목 k 에 부과한 TBT이다. TBT는 원칙적으로 비차별원칙(Non- 

discrimination principle)에 의해 수입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공통적으

로 실시하는 조치이므로 수입국에 의한 일방적인(unidirectional) 효과만을 

살펴볼 수 있다(Disdier, Fontagne, and Mimouni 2008, p. 339). 

이 외에도 SITC 3단위 수준 179개 산업의 특성과 거시 경제적 변동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연도 고정효과인 를 [식 4-5]에 포함하였다(Chen 

and Novy, 2011, p. 219). Anderson and van Wincoop(2004, p. 714)는 

다자적 무역저항(multilateral resistance)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관찰되지 

않은 교역장벽이 누락되어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Feenstra(2003, p. 218)는 수출국 더미 변수와 수입국 더미 변수

를 분석에 포함하여 다자적 저항을 통제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패널 구조

의 중력모형에서는 다자적 저항변수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관찰되지 않은 교역장벽이 분석에 누락되면 여전히 추정계수의 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Baier and Bergstrand(2007, p. 89)는 수출국-

연도 및 수입국-연도 고정효과(country-and-time effects(it, jt))를 추가로 

포함시켜 추정계수의 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산업별 중력

모형을 고려한 Xiong and Beghin(2014, p. 1195)은 수출국-산업-연도 고

정효과와 수입국-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다자적 저항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출국이 한국 한 개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입국의 

GDP, 거리, FTA 등 중력모형의 주요 변수들은 사실상 수입국의 특성을 반영

한다. 따라서 이 변수들을 수입국-연도 고정효과와 동시에 고려할 경우 대부분

의 중력변수 효과가 고정효과에 흡수되어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개별 변수들의 

무역 효과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수입국-연도 고정효과 변수를 생략하였다. 또한 본 장에서는 수출국-산업-연

도 고정효과 대신 산업(SITC 3단위)-연도 고정효과만을 고려하였다. 

한편 선형패널모형인 [식 4-5]를 추정하기 위해 확률효과모형(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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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model)이나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고려할 경우, 교역

액의 관측치가 영(0)인 자료는 표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가 간에 교역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교역 결정요인에 따른 선택적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영(0)의 관측치를 제외하고 분석하면, 선택편의(selection bias)에 따른 추정

치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95) 또한 [식 4-5]와 같은 로그 선형화 모형

에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할 때도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p. 

645)가 제안한 포아송 유사최우추정법(PPML: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고려하였다. 패널데이터에서 PPML 추정치는 이분

산성이 존재하는 상이한 패턴들에도 강건하며, 기울기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들

이 점근편의 없이도 일치추정값을 갖도록 함으로써 무역데이터의 영(0)의 관측

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ernández-Val and 

Weidner 2018). PPML을 활용하여 [식 4-5]를 변형한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 

 expln ln ln ln    
 

[식 4-6]

TBT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이들 간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실증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수입국은 이미 수입이 많이 발생하

고 있는 산업이나 수입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TBT와 같은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TBT와 교역량

에는 역(逆)의 인과관계가 있어 실증분석에 있어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특히 같은 해의 비관세조치와 교역량은 내생적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완화하고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TBT 조치에 시차를 고려하

95) 본 보고서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의 관측치 중 교역액의 관측치가 영(0)인 비율은 6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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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치 이후 1∼3년간 수출 변화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한편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 측면

에서도 TBT의 무역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 소득

수준 및 수출품의 품질이 TBT의 무역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장

의 분석은 수출국을 한국 하나로 고정했기 때문에 수입국을 한국과의 상대적인 

소득 크기를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즉, 수입국의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높다면 

고소득국가, 낮다면 저소득국가로 구분하였다. 또한 TBT의 무역 효과에 있어

서 품질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식 4-6]에 TBT와 품질의 교호항을 포함하였

다. 품목별 품질96)은 수출가액을 국민소득, 국가 간 거리 등의 요인을 통제한 

추정치이다. 강건성 검사를 위해 품질지수가 동일 품목군 평균값보다 높은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함께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결과

[표 4-4]는 PPML을 사용하여 1996년부터 2014년까지 SITC 4단위 품목을 

대상으로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1)∼(3)열

은 TBT를 각각 빈도지수, 범위비율, 비율지수로 추정했을 때의 결과이다. 빈

도지수로 추정한 (1)열에서 교역상대국의 TBT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리나

라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열과 (3)열에서 범

위비율과 TBT 비율로 TBT를 추정해도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

91) 품목별 품질지수는 식  ln   ′ ln   ′ ln   ′ ln 로 요약된다. 여기서 i, j, t 는 각각 수출국, 

수입국, 연도를 의미하며, 는 품질, 는 품질에 대한 수입 소비자의 기호, 는 수출품의 단위가격, 는 수출
국의 1인당 국민소득, 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 거리이다. 즉, 품질지수의 추정치는 소득과 관련된 국가 간 
생산비용의 차이와 국가 간 거리에 따른 선택편의로 조정한 수출단위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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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TBT 지수가 1% 증가할 때 한국의 수출은 0.145∼0.168%97)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TBT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TBT의 한

국 수출 효과를 분석한 장용준 외(2011), 최보영 외(2015), 류한얼, 조재한, 성

열용(2017)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 연구는 국가 단위 또는 HS 2단위에서 

공급 측면의 무역제한 효과와 수요 측면의 무역촉진 효과 간의 상충관계로 인

해 TBT로 인한 전체 수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세부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

석기간과 방법이 선행연구와 다르므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품목별 분석에 있어 본 연구는 HS코드 기록 비중을 75%로 올린 자료

를 사용함으로써 장용준 외(2011), 최보영 외(2015), 류한얼, 조재한, 성열용

(2017)보다 표본선택편의를 최소화한 장점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와 비교하

여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의 기간을 주로 표본으로 

포함했다는 차이점도 있다.

 표 4-4. TBT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

　 　TBT_FI　 　TBT_CR　 　TBT_Ratio　

　 (1) (2) (3)

ln(Tariff+1) -2.851*** -2.851*** -2.440***

(0.264) (0.264) (0.265)

lnRGDP 0.763*** 0.763*** 0.827***

(0.0198) (0.0198) (0.0191)

lnDistance -0.482*** -0.481*** -0.526***

(0.0256) (0.0256) (0.0256)

97) [식 4-6]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수출액은 로그변수, 비관세조치변수는 수준변수가 되므로 log-linear 모형이 
된다. 이때 계수값을 b라고 하면, TBT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exp  로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은 TBT가 1단위 증가할 때 수출의 %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PPML 분석을 위해 비관세조치변수인 FI
와 CR은 100으로 나누어 변환된 값이므로, TR 1단위 증가는 100% 포인트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TBT의 
효과는 TBT 1% 포인트 증가에 따른 수출 exp  % 변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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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계속

　 　TBT_FI　 　TBT_CR　 　TBT_Ratio　

　 (1) (2) (3)

FTA 0.0235 0.0229 0.0658

(0.0804) (0.0804) (0.0793)

TBT_FI -0.162***

(0.0466)

TBT_CR -0.157***

(0.0469)

TBT_Ratio -0.185***

　 　 　 (0.0474)

SITC3-Year FE Yes Yes Yes

Observations 246,985 246,985 627,646

Log Likelihood -6.890e+09 -6.890e+09 -7.390e+09

주: 모든 식은 PPML로 추정하였음.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

미함. 모든 추정식에는 품목-연도 고정더미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표 4-4]에 나타난 분석에서 TBT와 무역 간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BT 효과의 시차를 고려한 결과는 [표 4-5]에 나와 있다. 수입국에서 TBT 조

치를 취하고 나면 철회할 때까지, 수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차를 3

년까지 두고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1)∼(3)열은 TBT_FI를 지수

로 사용했을 때 각각 1∼3년 시차의 효과를 보여준다. 시차를 고려했을 때 

TBT_F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

러났다. TBT_CR을 지수로 사용했을 때에도 결과는 유사하다. 흥미로운 것은 

시차가 커져도 TBT 효과의 계수값은 크게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7)∼(9)

열까지 TBT를 Ratio로 측정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수값이 작아지

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내생성 문제를 어

느 정도 통제하더라도 TBT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력모형 변수들의 추정 결과는 대체로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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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표 4-4]와 [표 4-5]의 모든 열에서 수입국의 산업별 최혜국 평균 

관세(Tariff)는 한국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 결과는 시차 또는 TBT 측정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였다. 또한 수입국의 실

질 GDP(lnRGDP)가 증가하고, 국가 간 거리(lnDistance)가 가까울수록 한국

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FTA 체결 여부는 수출과 정(+)의 관

계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5. TBT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TBT 효과 시차 고려)

　 　TBT_FI　 TBT_CR　 TBT_Ratio　

　 (1) (2) (3) (4) (5) (6) (7) (8) (9)

ln(Tariff+1) -2.899*** -2.912*** -2.961*** -2.898*** -2.910*** -2.958*** -2.524*** -2.574*** -2.635***

(0.275) (0.285) (0.295) (0.275) (0.285) (0.295) (0.276) (0.285) (0.294)

lnRGDP 0.768*** 0.769*** 0.769*** 0.767*** 0.769*** 0.769*** 0.827*** 0.828*** 0.829***

(0.0203) (0.0207) (0.0212) (0.0203) (0.0207) (0.0212) (0.0194) (0.0198) (0.0202)

lnDistance -0.486*** -0.488*** -0.494*** -0.485*** -0.487*** -0.494*** -0.530*** -0.532*** -0.537***

(0.0263) (0.0269) (0.0275) (0.0262) (0.0269) (0.0275) (0.0261) (0.0268) (0.0274)

FTA 0.0153 0.0206 0.0266 0.0146 0.0200 0.0262 0.0656 0.0651 0.0680

(0.0806) (0.0808) (0.0809) (0.0805) (0.0808) (0.0809) (0.0793) (0.0793) (0.0793)

TBT_Lag1 -0.170*** 　 -0.162*** 　 -0.180***

(0.0460) 　 (0.0462) 　 (0.0467)

TBT_Lag2 -0.169*** 　 -0.161*** 　 -0.177***

(0.0456) 　 (0.0459) 　 (0.0462)

TBT_Lag3 -0.171*** -0.162*** -0.176***

(0.0463) (0.0465) (0.0468)

SITC3-Year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230,835 215,511 200,792 230,835 215,511 200,792 578,085 543,396 511,019

Log Likelihood -6.690e+09 -6.500e+09 -6.340e+09 -6.690e+09 -6.500e+09 -6.340e+09 -7.200e+09 -7.020e+09 -6.850e+09

주: 모든 식은 PPML로 추정하였음.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함. 모든 추정식에는 품목-연도고정 더미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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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간별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TBT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4-1). 이에 본 절에서는 표본 자료의 전 기간을 금융위기 이전

과 이후로 구분하여 TBT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4-6]의 (1)∼(3)열은 1996

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 TBT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다. 흥미롭

게도 TBT_FI, TBT_CR, TBT_Ratio 모두 한국의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2010년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장

용준 외(2011)와 최보영 외(2015)의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4)∼(6)열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TBT는 세 

가지 지수 모두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금융위기 전후로 

TBT의 무역 효과가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보호무역 기조로 TBT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수

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수입국에서 수입을 통제하

는 정책적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6.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해외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친 영향

　 　
1996~
2007

　 　
2008~
2014

　

　 (1) (2) (3) (4) (5) (6)

ln(Tariff+1) -2.507*** -2.492*** -2.021*** -3.256*** -3.255*** -2.922***

(0.273) (0.273) (0.271) (0.514) (0.514) (0.516)

lnRGDP 0.763*** 0.760*** 0.839*** 0.764*** 0.765*** 0.816***

(0.0233) (0.0233) (0.0226) (0.0337) (0.0337) (0.0325)

lnDistance -0.398*** -0.397*** -0.443*** -0.561*** -0.562*** -0.607***

(0.0305) (0.0304) (0.0304) (0.0428) (0.0428) (0.0428)

FTA 0.842*** 0.841*** 0.955*** 0.0541 0.0556 0.0901

(0.319) (0.319) (0.320) (0.0763) (0.0762) (0.0759)

TBT_FI -0.0181 　 -0.277***

(0.0477) 　 (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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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계속

　 　
1996~
2007

　 　
2008~
2014

　

　 (1) (2) (3) (4) (5) (6)

TBT_CR 0.0117 　 -0.297***

(0.0475) 　 (0.0856)

TBT_Ratio -0.0510 -0.289***

　 　 　 (0.0490) 　 　 (0.0871)

SITC3-Year FE Yes Ye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144,383 144,383 394,343 88,742 88,742 200,230

Log Likelihood -2.880e+09 -2.880e+09 -3.120e+09 -3.520e+09 -3.520e+09 -3.740e+09

주: 모든 식은 PPML로 추정하였음.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

미함. 모든 추정식에는 품목-연도 고정더미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다. 국가별 결과: 국가소득 수준

[표 4-7]은 수입국 소득수준에 따라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1)∼(3)열은 수입국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경

우, (4)∼(6)열은 수입국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경우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3)열에서 소득이 높은 수입국에서 TBT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4)∼(6)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TBT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결

과가 나왔다. 이것은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수입국의 경우 요구되는 기술규제

의 수준과 강도가 더 높아서 수출기업들의 순응비용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품

목별 수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4)∼(6)열

의 결과는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의 경우 요구되는 TBT 강도나 수준이 우

리보다 높지 않거나 오히려 낮기 때문에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제2장 3절에서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선진

국 TBT로 인한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장벽 효과를 분석한 Maskus, Wilson, 

and Otsuki(2000) 및 Essaji(2008)와도 일치한다. 장용준 외(2011)도 TB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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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1) (2) (3) (4) (5) (6)

ln(Tariff+1) -0.622 -0.615 -0.289 -2.602*** -2.603*** -2.039***

(0.810) (0.808) (0.783) (0.361) (0.361) (0.358)

lnRGDP 0.761*** 0.761*** 0.825*** 0.626*** 0.626*** 0.694***

(0.0230) (0.0231) (0.0231) (0.0189) (0.0189) (0.0174)

lnDistance -0.404*** -0.402*** -0.470*** -0.723*** -0.724*** -0.758***

(0.0359) (0.0358) (0.0361) (0.0279) (0.0279) (0.0275)

FTA 0.278* 0.274* 0.297* -0.223*** -0.223*** -0.107

(0.147) (0.147) (0.151) (0.0770) (0.0770) (0.0761)

TBT_FI -0.840*** 　 0.124***

(0.106) 　 (0.0384)

TBT_CR -0.824*** 　 0.121***

(0.106) 　 (0.0385)

TBT_Ratio -0.903*** 0.106***

　 　 　 (0.106) 　 　 (0.0392)

SITC3-Year FE Yes Ye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69,985 69,985 133,108 176,777 176,777 491,690

Log Likelihood -2.680e+09 -2.680e+09 -2.900e+09 -3.730e+09 -3.730e+09 -4.000e+09

주: 모든 식은 PPML로 추정하였음.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

미함. 모든 추정식에는 품목-연도 고정더미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인한 우리나라의 對선진국 수출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다.

 표 4-7. 수입국의 소득수준에 따른 TBT의 한국 수출 효과

라. 산업별 결과: 수출품 품질의 역할

앞 절에서는 주로 공급 측면에서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

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수요 측면에서 TBT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품

질이 높은 재화에서 더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 [표 4-8]은 TBT의 무역 효과에 

있어서 품목별 품질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1)∼(3)열은 표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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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전체 수입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실증분석 결과, TBT는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품질이 높은 제품의 수출은 오히려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8) 이러한 결과는 FI, CR, Ratio 세 

가지 지수를 사용할 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한국을 기준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군과 낮은 국가군으로 구분했을 때 소득이 높은 국가를 대상

으로 한 (4)∼(6)열과 소득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7)∼(9)열에서 두 국가

군 모두 전체 표본과 유사하게 제품의 품질은 TBT의 무역 효과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계수값을 비교해 보면, 고소득국가

에서 품질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

록 소비자들이 품질과 제품정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

가에 비해 TBT가 무역을 증대시키는 데 품질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품질을 동일 산업군 내에서 평균값보다 상위이거나 같은 경우는 1, 하위인 

경우는 0으로 나누어 더미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9]에 나와 있

다. [표 4-8]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모두 품질이 상위인 

품목에서 TBT가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의 역할

은 고소득 수입국이 저소득 수입국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계수값의 차이

는 [표 4-8]에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제2장 3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TBT는 품질이 높은 품목에서는 정보 비대칭의 완화 효과로 인

해 수요를 증대시켜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효과는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93) 품질변수는 산업-연도 고정 더미변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품질변수는 따로 추정식에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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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TBT의 한국 수출 효과에 대한 수출품 품질의 역할

　 　전체　 　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ln(Tariff+1)
-3.136*

**

-3.134*

**

-2.720*

**

-3.080*

**

-3.221*

**

-3.218*

**

-2.901*

**

-2.993*

**
-0.265 -0.264 0.239 -0.302

(0.270) (0.270) (0.270) (0.275) (0.323) (0.323) (0.325) (0.327) (0.334) (0.334) (0.320) (0.339)

lnRGDP
0.766

***

0.765

***

0.827

***

0.851

***

0.785

***

0.785

***

0.846

***

0.862

***

0.354

***

0.353

***

0.471

***

0.517

***

(0.0197) (0.0196) (0.0188) (0.0181) (0.0215) (0.0215) (0.0207) (0.0199) (0.0264) (0.0264) (0.0240) (0.0221)

lnDistance
-0.48

7***

-0.48

6***

-0.52

8***

-0.53

0***

-0.46

5***

-0.46

4***

-0.50

3***

-0.49

9***

-1.14

8***

-1.14

7***

-1.54

4***

-1.77

7***

(0.0251) (0.0250) (0.0251) (0.0245) (0.0256) (0.0256) (0.0256) (0.0248) (0.0714) (0.0713) (0.0718) (0.0665)

FTA 0.0141 0.0134 0.0590 0.0262 0.0163 0.0157 0.0575 0.0123 1.312*** 1.313*** 1.143*** 1.240***

(0.0797) (0.0796) (0.0787) (0.0769) (0.0990) (0.0989) (0.0982) (0.0960) (0.126) (0.126) (0.120) (0.118)

TBT_FI
-0.67

2***
　

-0.75

3***
　 -0.157

(0.072

5)
　 (0.0818) 　 (0.108)

TBT_FIⅹ

Quality

6.414

***
　

6.712

***
　

4.734*

**

(0.669) 　 (0.738) 　 (1.119)

TBT_CR
-0.66

6***
　

-0.74

6***
　

-0.14

7

(0.0725) 　 (0.0818) 　 (0.108)

TBT_CRⅹ

Quality

6.424

***
　

6.719

***
　

4.736

***

(0.671) 　 (0.740) 　 (1.117)

TBT_Ratio
-0.69

9***
　

-0.78

6***
　 -0.179*

(0.0733) 　 (0.0830) 　 (0.106)

TBT_Ratioⅹ

Quality

6.596

***
　

6.955

***
　

4.613

***

(0.683) 　 (0.758) 　 (1.081)

SITC3-Year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246,985 246,985 627,646 791,419 203,021 203,021 478,213 580,381 43,709 43,709 143,108 204,254

Log 

Likelihood

-6.72

0e+09

-6.72

0e+09

-7.21

0e+09

-7.55

0e+09

-6.12

0e+09

-6.12

0e+09

-6.55

0e+09

-6.76

0e+09

-4.38

0e+08

-4.38

0e+08

-4.80

0e+08

-5.41

0e+08

주: 모든 식은 PPML로 추정하였음.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함. 모든 추정식에는 품목-연도 고정더미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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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TBT의 한국 수출 효과에 대한 수출품 품질의 역할(더미변수)

　 전체　 　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1) (2) (3) (4) (5) (6) (7) (8) (9)

ln(Tariff+1)
-3.042

***

-3.042

***

-2.608

***
-1.273 -1.267 -0.766

-2.838

***

-2.840

***

-2.255

***

(0.268) (0.268) (0.268) (0.897) (0.895) (0.875) (0.368) (0.369) (0.365)

lnRGDP
0.765*

**

0.765*

**

0.828*

**

0.763*

**

0.762*

**

0.824*

**

0.630*

**

0.630*

**

0.698*

**

(0.0197) (0.0197) (0.0190) (0.0225) (0.0226) (0.0227) (0.0189) (0.0189) (0.0174)

lnDistance
-0.485

***

-0.485

***

-0.529

***

-0.399

***

-0.398

***

-0.464

***

-0.725

***

-0.725

***

-0.758

***

(0.0253) (0.0252) (0.0253) (0.0365) (0.0364) (0.0366) (0.0277) (0.0277) (0.0274)

FTA 0.0210 0.0198 0.0634 0.276* 0.271*
0.298*

*

-0.229

***

-0.229

***
-0.111

(0.0801) (0.0800) (0.0790) (0.147) (0.147) (0.151) (0.0766) (0.0766) (0.0758)

TBT_FI
-1.258

***

-2.608

***

-0.754

***

(0.172) (0.156) (0.221)

TBT_FiⅹQual_Dum
1.187*

**

1.861*

**

0.954*

**

(0.175) (0.116) (0.231)

TBT_CR
-1.256

***

-2.576

***

-0.759

***

(0.171) (0.152) (0.220)

TBT_CRⅹ

Qual_Dum

1.192*

**

1.848*

**

0.956*

**

(0.173) (0.114) (0.230)

TBT_Ratio
-1.271

***

-2.686

***

-0.734

***

(0.169) (0.149) (0.211)

TBT_Ratioⅹ

Qual_Dum

1.183*

**

1.890*

**

0.921*

**

　 　 　 (0.171) 　 　 (0.112) 　 　 (0.221)

SITC3-Year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246,985 246,985 627,646 69,985 69,985 133,108 176,777 176,777 491,690

Log Likelihood
-6.780

e+09

-6.780

e+09

-7.280

e+09

-2.610

e+09

-2.610

e+09

-2.830

e+09

-3.680

e+09

-3.680

e+09

-3.960

e+09

주: 모든 식은 PPML로 추정하였음.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

미함. 모든 추정식에는 품목-연도 고정더미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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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본 장에서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29개 수입국이 취한 TBT 조치가 한

국의 575개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PPML을 통해 실증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TBT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금융위기 이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며, 수출장벽 효과는 대부분 금

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주의가 무역을 위축시킨 부정적인 효과에 의해 견인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입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가 컸으며, 수입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높은 

규제요건은 우리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켜 수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TBT가 소

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TBT가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무역

장벽으로서의 공급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본 연구는 수요 측면에서 TBT의 무

역촉진 효과와 기제를 규명하였다는 데 연구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수출상대국과 산업의 품질수준에 따라 

기술규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전략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득 

수입국에서 신규로 TBT를 부과할 경우 해당 품목의 높은 기술규제로 인해 한

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수출상대국

과 적극적인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을 통해 이질적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TBT를 품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소득 수입국의 TBT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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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이미 한국제품이 그에 상응하는 기술규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교역상

대국 시장에서 TBT가 타국 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해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때는 시장경쟁전략 차원에

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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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전 세계 특혜무역협정의 TBT 조항 현황을 살펴보고 TBT 조항

이 협정에 포함된 형태가 국가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특히 Design of trade agreements(DESTA)는 각 특혜무역협정의 

TBT 조항의 유무뿐 아니라 TBT 조항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동 자료를 이용

해 TBT 조항의 어떠한 내용이 무역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실증분

석에 앞서 1절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용한 DESTA 자료에 설명하고, 이를 기반

으로 무역협정상에서 TBT 조항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2절에서는 실증분석

모형과 DESTA 외에 모형 추정을 위해 사용된 기타변수들의 데이터 출처를 서

술하며, 3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설명한다. 

1. DESTA 자료 설명

WTO는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TBT 조치

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WTO TBT 협정문을 통해 회원국들이 국제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

하고 있다.99) 여기에 더하여 무역협정 당사국들은 국가 간 표준의 차이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TBT와 관련된 규제들을 조화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Molina and Khoroshavina(2015)는 238개의 무역협정에 나타나는 TBT 

조항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171개의 협정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TBT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역협정에 나타나는 TBT 조항들

은 WTO TBT 협정에서 합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WTO TBT 협정보

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담고 있는 소수도 비교적 최근에야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100)

99) WTO TBT 협정문 2.4, 2.5조와 부속서 3을 참고. 

100) 조사한 무역협정의 약 85%가 WTO TBT 협정문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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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시장접근

국소무역협정(Partial Scop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ull) 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s Union)

서비스협정(Services Agreement)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no specific provision)

서비스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유의미하게 촉진하는 조항의 존재 유무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GATS) 참조 여부

서비스 챕터에 최혜국대우(MFN) 조항 포함 여부

서비스 챕터가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인정하는지 여부

서비스 챕터가 자연인의 이동을 허용하는지의 여부

서비스 챕터가 리뷰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표 5-1. DESTA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분류

DESTA는 TBT 조항뿐 아니라 특혜무역협정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1948년부터 2016년까지 616개의 FTA, 276개의 국소무역협정(Partial 

Scope Agreement), 109개의 관세동맹, 9개의 서비스협정을 포함한 총 

1,022개의 협정을 조사하고 데이터화 했다.101) 각 특혜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는 시장접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공공조달, 표준(TBT와 SPS), 무

역구제, 비교역 이슈와 분쟁조정의 총 10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102) [표 

5-1]은 분쟁조정을 제외한 9개 분야의 조사 세부항목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 

세부항목은 단순히 0과 1로 구분되는 더미변수이거나, 많게는 0부터 9까지의 

정수로 구분되는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이다. [표 5-1]에 나타난 

것처럼, DESTA는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뿐만 아니라 국소무역협정, 서비

스협정과 기본협정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에서의 TBT 조항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101) 나머지 12개는 특정 조항이 존재하지 않은 기본협정이다. 

102) 부분적 협정이라 함은 특정 분야나 상품에 한정되어 있거나 제한된 관세 감축만을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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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계속

세부항목

투자 

투자 챕터 존재 여부

비차별 조항의 범위:

설립전 영업, 그린필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인수합병,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대

우기준(standards of treatment), 이전과 지불

경쟁

경쟁 챕터 유무

경쟁조항(article) 포함 여부

협력과 제도 구축:

경쟁왜곡을 막는 약속(undertakings)의 유무, 정보의 교환과 통보에 관한 조항 유무, 

경쟁에 대해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한 조항 유무, 국가차원의 경쟁정책 책임기관 설립

에 관한 조항 유무, 실무그룹 설립에 대한 조항 유무, 국가기관 간 협의에 대한 조항 유

무, 공동 경쟁정책 책임기관 설립에 대한 조항 유무

범위:

독점과 카르텔, 인수합병과 국영기업, 정부보조에 대한 조항 포함 여부

TBT

TBT 챕터 유무

WTO TBT 협정을 참고하고 있는지 여부

TBT에 대한 협력과 정보의 교환을 요구하는 조항 유무

무역왜곡 최소화를 위한 표준의 요구 조항 유무

TBT에 대한 분쟁해결 조항 유무

국제표준 권고 조항 유무

TBT 조화를 촉진하는 조항의 유무

SPS

SPS 챕터 유무

WTO SPS 협정을 참고하고 있는지 여부

SPS 조항 조화에 대한 조항 유무

무역구제

반덤핑:

반덤핑 조항 유무, GATT/WTO 참고 여부, 반덤핑 조치 허용 여부, 반덤핑 조치의 명

시적인 제외

반덤핑(세부조항):

반덤핑 조사 이전 상호합의된 해결방안에 대한 탐색 여부, GATT/WTO의 덤핑마진 최

소허용보조(de minimis)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여부, GATT/WTO에서 합의된 반덤핑 

관세의 지속기간과 상이한 지속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당사자 간 최소부과

원칙(lesser duty rule)에 합의 여부, 해당분야 너머의 공공이익에 대한 고려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여부, 특혜무역협정의 분쟁해결이 반덤핑조치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분쟁 해결의 WTO에서의 해결이 당사자 간 합의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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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계속

세부항목

무역구제

보조금과 상계관세:

보조금 조항의 유무, 보조금에 대한 일반참조(general reference)가 존재하는지 여

부, GATT/WTO 참조 여부, 당사자 간 보조금에 대한 공동정책을 개발하는지 여부, 보

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 존재 여부, 보조금 배제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상계관세가 언급되었는지의 여부 

세이프가드:

당사자 간 합의된 특정 세이프가드 조항 유무, 세이프가드에 대한 GATT/WTO 조항 

참조 여부, 세이프가드 배제 여부,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특정 회원국의 배제에 

대한 합의 여부, 이행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치를 허용하는지의 여부, 세이프가드 조

치가 최혜국대우 관세수준까지 허용하는지 여부, GATT/WTO의 세이프가드 관세보

다 더 긴 지속기간에 대해 합의되었는지 여부

기타 이슈:

유치산업의 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의 여부, 국제수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의 

여부 

자료: DESTA의 시장접근, 서비스, 투자, 경쟁, TBT, SPS, 무역구제 코드북을 저자가 정리, https://w

ww.designoftradeagreements.org/downloads/(검색일: 2019. 7. 14).

DESTA의 TBT 데이터는 647개 협정문의 TBT 조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 이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353개의 협정문이 TBT 조항을 포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2]와 [표 5-3]은 TBT 조항을 포함한 특혜무역

협정에서 TBT 조항의 내용에 따라 협정문의 빈도수와 전체 협정문 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었다. TBT 조항을 포함하는 전체 353개의 협정문 중에

서 TBT 조항이 WTO TBT 협정문을 참조하고 있는 협정문은 246건으로 70%

를 차지하며, TBT 관련 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정문은 288건으

로 전체 8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상당수 협정문의 TBT 조항은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거나 선언적인 의미의 협력 내용으로 그치고 있다. 반면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에 대한 특정 요구가 포함된 협정문은 103건으

로 29%, 분쟁해결103)을 포함한 TBT 조항은 112건으로 32%를 차지하고 있

103) 협정문 당사국들을 대표하는 공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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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 비중(%)

WTO 참조 246 70

TBT 협력 288 82

무역왜곡 최소화 103 29

분쟁해결 112 32

국제표준 148 42

자료: DESTA Technical Barriers to Trade Data 저자 정리, https://www.designoftradeagreem

ents.org/media/filer_public/e3/19/e3197913-1da6-4d8d-84b8-d660b424a0ae/tbt_v

ersion_01_05.csv(검색일: 2019. 7. 20).

 표 5-2. 특혜무역협정 내 TBT 조항 

다. 마지막으로 TBT와 관련한 국제표준104)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정문

은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148건이다. 

국가 간 공통된 표준을 채택하는 것을 조화(harmonization)라고 한다. 조

화는 완전할 수도 있으나 필수요건에 한정해서 제한적일 수도 있다. 완전 조화

(full harmonization)는 상품의 세부적인 특성을 포함한 각 상품별 공통 표준

을 정의할 것을 요구한다(Piermartini et al. 2009, p. 258). 한편 무역자유화

를 하는 국가들의 공통 필수요건만을 정의하고 상품의 특정한 특성들은 각국이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Piermartini and Budetta 

2009, p. 258). [표 5-3]은 분석된 협정들의 TBT 조화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TBT 조항이 포함된 협정문의 71%는 TBT 조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

지 않으며, 23%는 TBT가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105) 특정 분야

에 대한 조화를 명시하고 있는 협정은 19개로 5%에 불과하다. 이 중 17개는 

EC와 제3국 간의 협정문이며, 이외에 1968년에 서명된 동캐러비안 공동시장

(East Caribbean Common Market), 2014년에 서명된 한ㆍ캐나다 FTA가 

특정 분야에 대한 조화를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U의 舊접근방식(Old 

104) 지역적, 글로벌 국제표준을 모두 의미한다. 

105) Molina and Khoroshavina(2015)가 조사한 238개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21%에 해당하는 51개의 협정에
만 TBT 조화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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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 비중(%)

없음 251 71

국제기준 80 23

특정분야에 대한 조화 19 5

완전 조화 3 1

자료: DESTA Technical Barriers to Trade Data 저자 정리, https://www.designoftradeagreem

ents.org/media/filer_public/e3/19/e3197913-1da6-4d8d-84b8-d660b424a0ae/tbt_v

ersion_01_05.csv(검색일: 2019. 7. 20).

 표 5-3. TBT 조화 

Approach)인 완전 조화는 협정문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DESTA는 잠재

적인 가입국과의 EU 협정 3건에 대해 완전 조화로 분류하고 있다.   

[표 5-4]는 북-북, 북-남, 남-남 당사국 간 무역협정의 TBT 조항 현황을 나

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전 분석기간 동안 TBT와 관련된 조항은 대체로 

선진국과 개도국(북-남) 간의 무역협정에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TBT의 중요성이 점점 더 인식됨에 따라 당사국의 개발수준과 상관없

이 무역협정에 TBT 조항이 포함되는 비중도 대체로 상승하고 있으나, 남-남 

무역협정에서 이러한 추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도
유형

(건수)
TBT 조항

(%)
WTO 참조

(%)
협력
(%)

국제기준
(%)

조화
(%)

1991~1995

북-북 

(9)
13 0 0 0 0

북-남(35) 60 14 46 14 17

남-남(60) 46 11 31 9 13

 표 5-4. 개발그룹에 따른 TBT 조항의 변화(199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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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계속

연도
유형

(건수)
TBT 조항

(%)
WTO 참조

(%)
협력
(%)

국제기준
(%)

조화
(%)

1996~2000

북-북

(1)
0 0 0 0 0

북-남

(20)
85 40 70 30 40

남-남

(104)
51 28 42 3 13

2001~2005

북-북

(7)
67 33 67 17 17

북-남

(27)
96 74 74 48 37

남-남

(100)
74 54 57 6 13

2006~2010

북-북

(3)
67 67 67 33 33

북-남

(32)
88 78 69 34 53

남-남

(69)
85 69 72 28 43

2011~2015

북-북

(1)
100 100 100 100 100

북-남

(33)
90 90 86 66 69

남-남

(28)
88 88 83 58 63

자료: Elsig and Klotz(2017), p. 12, Table 1.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특혜무역협정의 TBT 조항 유무와 TBT 조항의 특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활용하기로 한다. 

기본적인 중력모형에 따르면, 양자 간 무역이 각국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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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 지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 하지만 양자 간 무역은 경제 규모와 지리적 

거리 외에도 여러 정책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중력모형에 다양

한 정책변수들을 추가한 확장적인 중력모형을 [식 5-1]과 같이 설정하였다. 

log   log    
log    ×
     
    

[식 5-1]

여기서 I 는 수출국, j 는 수입국,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 는 종속변수로서 t 연도의 I 국에서부터 j 국으로의 무역의 흐름을 

의미한다.106)  는 양국의 지리적 거리를 의미한다. 양국의 지리적 거리

가 멀면 무역에 수반되는 무역비용이 커져 무역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은 음

(-)수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중력방정식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식민지 더미

변수  , 인접국 더미변수  , 공통언어 더미변수 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각각은 양국이 과거에 식민지 관계에 있었다면 1, 그

렇지 않으면 0, 양국이 인접국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양국이 공통언어를 사

용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양국이 역사적으로 식민지 관계에 있었다면 

제도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있어 무역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통언어 사용 

역시도 무역비용을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인접국 더미는 무역을 위해 상품이 

이동하는 거리가 작음을 의미하므로 인접국끼리의 무역은 인접국이 아닌 여타

국가에 비해 무역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 , 는 모두 양

(+)의 부호가 예상된다.

   는 t 연도에 j 국의 I 국 수입품에 대한 단순평균 실행관세율(effectively 

applied tariff)을 의미한다.107) 높은 관세율은 무역비용을 증가시키므로 

106) 2018년 기준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들을 선정하였으나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은 5개국은 제외되어 총 
95개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데이터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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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수가 예상된다.   는 t연도에 양국이 서명한 특혜무역협정

에 TBT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108) 앞서 2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론적으로 TBT는 정보의 비대칭 효과를 해소하여 무역

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반면,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협정문에 포함된 TBT 조항들은 근본적으로 무역의 장애가 되는 TBT 조

치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는 양(+)수가 기대된다. 

  는 포함된 TBT 조항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표 5-2]와 [표 5-3]

에 나타낸 WTO TBT 협정의 재확인( ), 협력( ), 무역 

왜곡(), 분쟁해결(), 국제기준(  ), 

조화(  )의 6가지 항목에 기반하여, 동 항목의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인 6개의 더미변수를 의미한다.109)    와 

   의 교차항에 대한 추정계수 의 부호는 각 특성들을 가진 TBT 조항

이 그러한 특성을 갖지 않은 TBT 조항에 비해 무역활성화 효과가 더 크거나 작은지

를 나타낸다. 

 는 SPS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 는 투자나 서비스 챕터가 특혜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1, 그렇

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  는 공공조달에 대한 실질적인 조

항(substantive provision)의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  

경쟁정책 챕터나 조항이 협정문에 포함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

다.  는 무역구제조항의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반덤핑, 상

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된 조항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1, 그렇지 

107) 단, 특정 수출국에 대한 관세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對세계 평균 관세율을 대신 활용하였다.

108) TBTprov는 특정 연도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무역협정이 하나 이상인 경우, 이러한 무역협정 중 하나
라도 TBT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이는 이후 서술할 TBT 조항의 특성(TBTChar)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09) TBT 조항의 특성변수끼리의 상관관계는 [부록 표 2]에 나타내었다. 많은 무역협정문이 WTO 협정문을 재확
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관계로 TBT_WTO와 여타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모형에 특성변수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TBT 조항의 특성변수 각각에 대해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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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0이다. TBT와 마찬가지로 각 조항이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이유는 근본

적으로 무역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모두 양(+)의 부호를 기대한다. 

, 는 각각 수출국과 수입국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여

기에는 각국의 경제 규모, 1인당 소득뿐 아니라 다자적 무역저항(multilateral 

trade resistance)을 포함한다. 

DESTA 외에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중력모형의 

통제변수인 양국의 거리, 공통언어 더미, 식민지 여부, 인접 여부 더미는 CEPII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입자료는 UN Comtrade DB자료에서 추출하였으며, 

실행관세율은 TRAINS의 DB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5-5. 요약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og 10.33 3.60 -6.91 20.04

log   1.82 0.95 0.00 5.30

log 8.62 0.88 4.09 9.89

 0.02 0.14 0.00 1.00

 0.03 0.16 0.00 1.00

 0.10 0.30 0.00 1.00

 0.25 0.43 0.00 1.00

 0.15 0.35 0.00 1.00

 0.18 0.39 0.00 1.00

 0.10 0.30 0.00 1.00

 0.06 0.24 0.00 1.00

 0.14 0.35 0.00 1.00

 0.08 0.27 0.00 1.00

 0.27 0.44 0.00 1.00

 0.08 0.27 0.00 1.00

 0.23 0.42 0.00 1.00

 0.36 0.48 0.00 1.00

 0.48 0.80 0.00 2.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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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모형(baseline model)

[표 5-6]은 [식 5-1]의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의 (1)∼(5)열은 순

서대로 [식 5-1]에서 협정문에 포함된 TBT 조항이 △ WTO TBT 협정을 재확

인하고 있는지 △ 당사국 간 TBT에 대한 협력과 정보교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

는지 △ 무역 왜곡 최소화를 위한 표준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지 △ 분쟁해결

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지 △ 국제표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지 △ TBT의 조

화 촉진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TBT 조항이 무역에 미치는 영

향을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중력방정식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설명변수들에 대한 추정치의 부호를 살

펴보면 모두 예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양국 간 지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logdist의 부호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인다. 이 

외에 식민지(colony), 인접국(contig), 공통언어(comlang) 더미변수들의 부

호도 예상대로 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역정책변수인 관세율 

log(1+t)의 부호는 음(-)을 나타내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TBTprov와 TBTprov, TBTChar의 교차항에 대한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TBTChar가 WTO TBT 협정문 재확인

을 나타내는 (1)열의 경우, TBTprov 추정계수의 부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수인 반면, TBTprov, TBT_WTO 교차항의 부호는 음(-)수로 나타났다. 조

항의 포함은 양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지만, 이 조항이 WTO TBT 협정문을 재

확인하는 데 그칠 경우, 여타 TBT 조항에 비해 그 증가시키는 정도가 상대적으

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TBTchar가 협정문 당사국 

간 협력을 나타내는 (2)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TBTprov의 추정치는 유의한 양

(+)의 부호를 나타내지만 TBT_coop와의 교차항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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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즉, 협정문의 당사국 간 협력에 대한 TBT 조항은 

여타 TBT 조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이 무역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합의하거나, 분쟁해

결위원회에 대해 언급하여도 유사한 것을 열(3)과 열(4)를 통해 알 수 있다. 반

면 열(5)에서 TBTprov와 TBT_standard의 교차항과 열(6)에서 TBTprov와 

TBT_harmonize의 교차항에 대한 추정계수가 모두 유의하게 양(+)수를 나타

냄에 따라, TBT 조항이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하거나 TBT 조화에 대해 언

급하고 있으면 여타 TBT 조항이 포함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무역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표준의 조화가 무역량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연구에서도 나타나는 사실이다(Moenius 2004; 

Clougherty and Grajek 2008; Vancauteren and Weiserbs 2011; Jang 

2018). 특히 Shepherd(2007)와 Reyes(2011)는 표준의 조화가 수출 다각화, 

즉 수출 외연의 확장에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다. Orefice and Rocha(2014)

는 120개국을 아우르는 80개의 무역협정에서 TBT 조항의 조화와 상호인정 

포함에 따른 무역활성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조화와 상

호인정 모두 무역활성화에 기여함을 보였다.

 표 5-6. 실증분석 결과(기본모형)

(1) (2) (3) (4) (5) (6)

log -1.204*** -1.238*** -1.233*** -1.236*** -1.228*** -1.245***

(0.0453) (0.0450) (0.0451) (0.0447) (0.0443) (0.0449)

 0.355** 0.333** 0.328* 0.323* 0.344** 0.355**

(0.168) (0.168) (0.168) (0.168) (0.168) (0.170)

 0.714*** 0.708*** 0.716*** 0.714*** 0.662*** 0.702***

(0.200) (0.205) (0.205) (0.207) (0.202) (0.206)

 0.746*** 0.734*** 0.738*** 0.740*** 0.719*** 0.731***

(0.0759) (0.0766) (0.0766) (0.0766) (0.0762) (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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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log -0.064** -0.076** -0.071** -0.075** -0.069** -0.077**

(0.0310) (0.0312) (0.0312) (0.0312) (0.0311) (0.0311)

 0.621*** 0.324* 0.322** 0.299** 0.130 0.182

(0.146) (0.166) (0.131) (0.126) (0.124) (0.135)


× 

-0.566***

(0.104)


×

-0.0641

(0.125)


×

-0.149

(0.0921)


×

-0.152

(0.106)


×

0.531***

(0.101)


×

0.216**

(0.0985)

 0.126 0.009 0.001 0.008 -0.003 0.0113

(0.114) (0.117) (0.113) (0.113) (0.111) (0.113)

 0.061 -0.001 0.002 0.036 -0.237** -0.011

(0.0973) (0.0977) (0.0971) (0.101) (0.113) (0.0977)

 -0.200* -0.157 -0.149 -0.179 -0.127 -0.204*

(0.109) (0.110) (0.110) (0.112) (0.108) (0.109)

 0.198*** 0.248*** 0.230*** 0.248*** 0.244*** 0.275***

(0.0743) (0.0745) (0.0752) (0.0741) (0.0737) (0.0751)

 0.073 0.054 0.081 0.072 0.071 0.030

(0.0652) (0.0660) (0.0667) (0.0664) (0.0651) (0.0683)

수출국x연도더미 o o o o o o

수입국x연도더미 o o o o o o

N 57,756 57,756 57,756 57,756 57,756 57,756

adj. R-sq 0.794 0.794 0.794 0.794 0.794 0.794

주: * p<0.10, ** p<0.05, *** p<0.01을 나타내고,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5-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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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수준에 따른 효과 분석

[표 5-4]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역협정문의 당사국들이 개도국으로만 이루

어져 있는지(남-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정인지(북-남), 선진국 간 협정

(북-북)인지에 따라 TBT 조항이 협정문에 반영된 형태가 다르다. 또한 제2장

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연구는 TBT가 남-남, 북-남, 북-북 무역에 다르게 작

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Chen, Otsuki and Wilson 2006; Bao and Qiu 

2012) 특히 Bao and Qiu(2012)는 개도국의 TBT는 선진국의 수출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선진국의 

TBT는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는 개

도국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선진국의 TBT가 

개도국의 수출에 장애가 되지만 선진국은 오히려 개도국의 TBT를 통해 해당

의 시장과 소비자 선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장용준, 서정민 

2014; Jang 2018).

본 절에서는 [식 5-1]을 바탕으로 각 조합에 따라 TBT 조항이 어떻게 무역

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5-7], [표 5-8], [표 5-9]에 

나타내었다.110) 먼저 [표 5-7]에 나타나 있는 개도국 간의 무역협정에서 TBT 

조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WTO TBT 협정문의 재확인과 협력의 

경우 기본모형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기본모형 결과와 달리 TBT 조항이 분쟁해결에 대한 공동위원회에 대해 언급

하고 있거나 국제기준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경우 여타 TBT 조항에 비해 무역

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협정에서 TBT 조항의 무역 효과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무역협정상에 TBT 조항의 포함이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는 증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다만 TBT 조항이 국제기준 사용

110) OECD 회원국이면 선진국, 그렇지 않으면 개도국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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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log -1.334*** -1.337*** -1.330*** -1.342*** -1.321*** -1.338***

(0.061) (0.061) (0.062) (0.061) (0.062) (0.061)

 0.745 0.837 0.630 0.840* 0.533 0.555

(0.496) (0.522) (0.500) (0.510) (0.498) (0.506)

 0.326 0.356 0.370 0.311 0.370 0.361

(0.281) (0.291) (0.289) (0.292) (0.283) (0.290)

 0.966*** 0.959*** 0.966*** 0.920*** 0.951*** 0.957***

(0.104) (0.105) (0.105) (0.106) (0.104) (0.105)

log -0.0476 -0.0531 -0.0518 -0.0554 -0.0428 -0.0506

(0.040) (0.041) (0.041) (0.040) (0.041) (0.041)

 0.994*** 0.296 0.613*** 0.361* 0.125 0.669***

(0.216) (0.324) (0.209) (0.196) (0.194) (0.220)


×

-0.997***

(0.191)


×

0.243

(0.289)


×

-0.357**

(0.177)


×

0.705***

(0.229)


×

0.845***

(0.176)


× 

-0.407**

(0.203)

 0.254 -0.0016 0.0660 0.0426 0.0891 0.00202

(0.175) (0.171) (0.170) (0.168) (0.166) (0.168)

 0.734*** 0.491** 0.588*** 0.184 0.325 0.519**

(0.222) (0.210) (0.212) (0.235) (0.219) (0.212)

을 권고하거나 TBT 조화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국가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표 5-9]에 따르면 선진국 간의 무역협정에서 TBT 조항은 

그 특성이 어떻든 무역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7. 실증분석 결과: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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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log -1.104*** -1.110*** -1.132*** -1.122*** -1.131*** -1.149***

(0.065) (0.065) (0.066) (0.063) (0.064) (0.064)

 0.550*** 0.558*** 0.525*** 0.485*** 0.545*** 0.529***

(0.158) (0.158) (0.157) (0.156) (0.157) (0.158)

 1.421*** 1.437*** 1.420*** 1.451*** 1.390*** 1.406***

(0.323) (0.323) (0.325) (0.329) (0.331) (0.331)

 0.394*** 0.399*** 0.400*** 0.413*** 0.393*** 0.404***

(0.104) (0.106) (0.104) (0.103) (0.104) (0.104)

log -0.0259 -0.0197 -0.0311 -0.0270 -0.0373 -0.0394

(0.054) (0.055) (0.055) (0.055) (0.054) (0.054)

 0.183 0.251 -0.124 -0.0809 -0.198 -0.202

(0.194) (0.217) (0.165) (0.159) (0.160) (0.170)


×

-0.440***

(0.141)


×

-0.642***

(0.195)


×

-0.127

(0.132)

 표 5-7. 계속

(1) (2) (3) (4) (5) (6)

 0.147 0.140 0.184 0.180 0.195 0.284

(0.197) (0.198) (0.198) (0.199) (0.195) (0.197)

 0.225** 0.288*** 0.246** 0.307*** 0.267** 0.257**

(0.107) (0.107) (0.108) (0.107) (0.106) (0.107)

 -0.0874 0.00589 -0.0035 -0.0372 -0.0580 0.0351

(0.125) (0.127) (0.124) (0.122) (0.125) (0.127)

수출국x연도더미 o o o o o o

수입국x연도더미 o o o o o o

N 29,726 29,726 29,726 29,726 29,726 29,726

adj. R-sq 0.720 0.719 0.719 0.719 0.720 0.719

주: * p<0.10, ** p<0.05, *** p<0.01를 나타내고,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5-8. 실증분석 결과: 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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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8. 계속

(1) (2) (3) (4) (5) (6)


×

-0.461***

(0.118)


×

0.366***

(0.124)


× 

0.255*

(0.132)

 -0.173 0.0407 -0.278* -0.171 -0.306** -0.320**

(0.152) (0.193) (0.155) (0.146) (0.141) (0.148)

 -0.365*** -0.375*** -0.348*** -0.288** -0.470*** -0.362***

(0.130) (0.131) (0.130) (0.131) (0.138) (0.130)

 0.0537 0.0732 0.173 0.0328 0.192 0.140

(0.134) (0.133) (0.132) (0.133) (0.130) (0.132)

 0.322*** 0.313*** 0.331*** 0.370*** 0.351*** 0.388***

(0.118) (0.119) (0.120) (0.117) (0.117) (0.119)

 0.268*** 0.216** 0.257*** 0.280*** 0.211** 0.170*

(0.090) (0.088) (0.094) (0.088) (0.089) (0.095)

수출국x연도더미 o o o o o o

수입국x연도더미 o o o o o o

N 24,085 24,085 24,085 24,085 24,085 24,085

adj. R-sq 0.842 0.843 0.842 0.843 0.842 0.842

주: * p<0.10, ** p<0.05, *** p<0.01를 나타내고,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5-9. 실증분석 결과: 북-북

(1) (2) (3) (4) (5) (6)

log -0.970*** -1.016*** -0.994*** -0.995*** -0.997*** -1.004***

(0.0951) (0.0892) (0.0891) (0.0904) (0.0906) (0.0939)

 0.151 0.135 0.173 0.142 0.161 0.145

(0.308) (0.304) (0.308) (0.309) (0.312) (0.314)

 0.617** 0.534** 0.480** 0.577** 0.614** 0.561**

(0.250) (0.250) (0.229) (0.240) (0.246) (0.239)

 -0.112 -0.121 -0.0973 -0.100 -0.145 -0.127

(0.178) (0.179) (0.172) (0.179) (0.177) (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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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9. 계속

(1) (2) (3) (4) (5) (6)

log -0.136* -0.143* -0.150* -0.112 -0.149* -0.142**

(0.0781) (0.0792) (0.0787) (0.0754) (0.0794) (0.0691)

 0.416 0.179 0.350 0.296 0.369 0.323

(0.332) (0.368) (0.310) (0.313) (0.318) (0.300)


×

-0.266

(0.195)


×

0.127

(0.195)


×

0.301

(0.206)


×

-0.257

(0.167)


×

0.345

(0.235)


× 

-0.0115

(0.232)

 -0.116 -0.270 -0.244 -0.120 -0.289 -0.272

(0.323) (0.318) (0.316) (0.315) (0.316) (0.318)

 -0.109 -0.301 -0.404* -0.175 -0.505* -0.249

(0.193) (0.193) (0.206) (0.179) (0.260) (0.187)

 0.229 0.241 0.218 0.193 0.006 0.215

(0.346) (0.343) (0.340) (0.326) (0.343) (0.310)

 0.435** 0.483** 0.465** 0.434** 0.414* 0.480**

(0.218) (0.222) (0.215) (0.220) (0.229) (0.221)

 -0.205 -0.132 -0.188 -0.164 -0.0299 -0.153

(0.186) (0.183) (0.183) (0.173) (0.174) (0.162)

수출국x연도더미 o o o o o o

수입국x연도더미 o o o o o o

N 3,943 3,943 3,943 3,943 3,943 3,943

adj. R-sq 0.926 0.925 0.926 0.926 0.926 0.925

주: * p<0.10, ** p<0.05, *** p<0.01를 나타내고,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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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간에 따른 효과 분석

Molina and Khoroshavina(2015)가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특혜무역

협정에 나타나는 TBT 조항들은 WTO TBT 협정에 나타나는 회원국들의 책임

과 권리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어 특혜무역협정에 TBT 조항이 포함이 된

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이 실제적인 무역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점점 규제조화의 필

요성이 커지면서 실제로 소수의 무역협정은 이를 TBT 챕터 내지는 TBT 조항

에 반영하고 있다(Orefice and Rocha 2014, p. 106). 

[표 5-10], [표 5-11], [표 5-12]는 기존의 분석표본을 2002∼06년, 2007

∼11년, 2012∼16년으로 나누어 [식 5-1]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목

할 만한 특징은 전 기간에 걸쳐 TBT 조항에 언급되는 국제기준 권고가 무역 확

대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나, 그 중요성이 최근 2012∼16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2002∼06년 동안 TBT 조항에 언급되는 TBT 조

화가 여타 TBT 조항에 비해 무역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반면, 2007년 

이후부터는 무역활성화에 유의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실증분석 결과: 2002∼06년

(1) (2) (3) (4) (5) (6)

log -1.252*** -1.278*** -1.277*** -1.280*** -1.270*** -1.285***

(0.0491) (0.0482) (0.0485) (0.0478) (0.0475) (0.0483)

 0.394** 0.377** 0.377** 0.366** 0.377** 0.391**

(0.180) (0.181) (0.182) (0.181) (0.183) (0.182)

 0.681*** 0.670*** 0.674*** 0.677*** 0.608*** 0.663***

(0.219) (0.223) (0.223) (0.224) (0.218) (0.223)

 0.750*** 0.732*** 0.735*** 0.738*** 0.704*** 0.727***

(0.0837) (0.0841) (0.0843) (0.0840) (0.0840) (0.0840)

log -0.00672 -0.0129 -0.0118 -0.0128 -0.0116 -0.0158

(0.0416) (0.0416) (0.0417) (0.0416) (0.0415) (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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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0. 계속

(1) (2) (3) (4) (5) (6)

 0.493*** 0.300 0.250* 0.266* 0.0629 0.162

(0.158) (0.184) (0.143) (0.137) (0.134) (0.148)


×

-0.435***

(0.118)


×

-0.0859

(0.140)


×

-0.0878

(0.116)


×

-0.157

(0.146)


×

0.662***

(0.143)


× 

0.158

(0.117)

 0.00989 -0.0726 -0.0906 -0.0769 -0.0658 -0.0756

(0.127) (0.128) (0.123) (0.125) (0.122) (0.124)

 0.0633 0.0409 0.0323 0.0629 -0.266* 0.0258

(0.119) (0.120) (0.121) (0.122) (0.144) (0.120)

 -0.178 -0.137 -0.125 -0.171 -0.105 -0.173

(0.124) (0.124) (0.124) (0.131) (0.122) (0.126)

 0.248*** 0.288*** 0.280*** 0.287*** 0.285*** 0.307***

(0.0817) (0.0813) (0.0825) (0.0810) (0.0804) (0.0815)

 0.151** 0.140* 0.162** 0.157** 0.167** 0.132*

(0.0700) (0.0725) (0.0716) (0.0711) (0.0698) (0.0726)

수출국x연도더미 o o o o o o

수입국x연도더미 o o o o o o

N 18,541 18,541 18,541 18,541 18,541 18,541

adj. R-sq 0.795 0.795 0.795 0.795 0.795 0.795

주: * p<0.10, ** p<0.05, *** p<0.01를 나타내고,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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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1. 실증분석 결과: 2007∼11년

(1) (2) (3) (4) (5) (6)

log -1.239*** -1.270*** -1.265*** -1.271*** -1.252*** -1.274***

(0.0508) (0.0507) (0.0509) (0.0504) (0.0501) (0.0506)

 0.331* 0.320* 0.314* 0.321* 0.321* 0.345**

(0.174) (0.172) (0.172) (0.173) (0.172) (0.174)

 0.738*** 0.750*** 0.759*** 0.750*** 0.683*** 0.746***

(0.210) (0.217) (0.216) (0.218) (0.212) (0.217)

 0.752*** 0.745*** 0.750*** 0.746*** 0.731*** 0.745***

(0.0846) (0.0853) (0.0854) (0.0854) (0.0846) (0.0851)

log -0.0422 -0.0523 -0.0466 -0.0523 -0.0358 -0.0534

(0.0442) (0.0445) (0.0448) (0.0446) (0.0444) (0.0444)

 0.701*** 0.360* 0.366** 0.316** 0.122 0.226

(0.166) (0.187) (0.153) (0.146) (0.144) (0.156)


×

-0.645**

*

(0.116)


× 

-0.0627

(0.141)


×

-0.156

(0.106)


×

-0.0374

(0.122)


× 

0.707***

(0.113)


×

0.208*

(0.110)

 0.0722 -0.0504 -0.0573 -0.0623 -0.0669 -0.0501

(0.135) (0.139) (0.133) (0.134) (0.132) (0.133)

 0.110 0.0559 0.0610 0.0628 -0.213* 0.0534

(0.116) (0.116) (0.116) (0.119) (0.1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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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1. 계속

(1) (2) (3) (4) (5) (6)

 -0.228* -0.185 -0.181 -0.191 -0.149 -0.236*

(0.125) (0.125) (0.125) (0.127) (0.122) (0.124)

 0.194** 0.255*** 0.234*** 0.258*** 0.245*** 0.283***

(0.0852) (0.0855) (0.0865) (0.0851) (0.0844) (0.0859)

 0.0988 0.0667 0.0949 0.0756 0.0934 0.0421

(0.0753) (0.0760) (0.0774) (0.0766) (0.0752) (0.0788)

수출국x연도더미 o o o o o o

수입국x연도더미 o o o o o o

N 20,081 20,081 20,081 20,081 20,081 20,081

adj. R-sq 0.785 0.784 0.784 0.784 0.786 0.784

주: * p<0.10, ** p<0.05, *** p<0.01를 나타내고,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5-12. 실증분석 결과: 2012∼16년

(1) (2) (3) (4) (5) (6)

log -1.113*** -1.146*** -1.138*** -1.139*** -1.138*** -1.154***

(0.0494) (0.0494) (0.0492) (0.0489) (0.0488) (0.0493)

 0.330* 0.299 0.291 0.285 0.318* 0.321*

(0.182) (0.183) (0.182) (0.182) (0.182) (0.185)

 0.685*** 0.664*** 0.673*** 0.675*** 0.643*** 0.660***

(0.200) (0.206) (0.205) (0.207) (0.205) (0.207)

 0.720*** 0.710*** 0.716*** 0.720*** 0.703*** 0.709***

(0.0833) (0.0840) (0.0838) (0.0840) (0.0837) (0.0839)

log -0.160*** -0.182*** -0.175*** -0.177*** -0.178*** -0.180***

(0.0444) (0.0443) (0.0445) (0.0444) (0.0443) (0.0443)

 0.620*** 0.283 0.332** 0.302** 0.185 0.167

(0.162) (0.185) (0.148) (0.144) (0.144) (0.152)


×

-0.554***

(0.115)


×

-0.0095

(0.139)


×

-0.169*

(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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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2. 계속

(1) (2) (3) (4) (5) (6)


×

-0.209**

(0.100)


×

0.347***

(0.108)


×

0.255**

(0.109)

 0.262** 0.123 0.131 0.144 0.113 0.136

(0.129) (0.132) (0.128) (0.128) (0.127) (0.128)

 0.0548 -0.0278 -0.0127 0.0342 -0.186 -0.0349

(0.107) (0.108) (0.106) (0.109) (0.126) (0.107)

 -0.208* -0.169 -0.165 -0.192 -0.148 -0.215*

(0.118) (0.118) (0.118) (0.119) (0.117) (0.117)

 0.143* 0.184** 0.161* 0.183** 0.181** 0.216**

(0.0869) (0.0870) (0.0872) (0.0866) (0.0865) (0.0880)

 -0.0151 -0.0282 -0.00287 -0.0049 -0.0252 -0.0650

(0.0755) (0.0754) (0.0768) (0.0758) (0.0757) (0.0794)

수출국x연도더미 o o o o o o

수입국x연도더미 o o o o o o

N 19,134 19,134 19,134 19,134 19,134 19,134

adj. R-sq 0.797 0.796 0.796 0.796 0.796 0.796

주: * p<0.10, ** p<0.05, *** p<0.01를 나타내고,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4. 소결

본 장은 세계무역연구소(WTI: World Trade Institute)의 DESTA 자료를 

활용하여 FTA TBT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분석기간은 1990∼2016년이며, 95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중력방정식 내

에서 수출국과 수입국 각각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다자적 무역저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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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서 제어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실증분석을 통해 본 장은 FTA에 포함된 TBT 조항의 실제적인 내용

에 따라 TBT의 무역장벽 완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

다. 특히 대다수의 FTA TBT 조항은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무역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FTA TBT 조항이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하거나 TBT 조화에 대해 언급하

는 경우 평균적으로 체결국 간의 무역을 크게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효과는 선진국 간 FTA 협정보다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정에서 두드러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FTA를 체결할 때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국제표준의 준수와 체결국과의 규제조화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조화는 대체로 특정 산업에 한정해서 TBT 조항에 반영하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어, 한ㆍEU FTA는 자동차산업의 기술규제를 조화하고 동등하

게 취급할 규정들을 열거하였고, 한ㆍ미 FTA는 자동차의 규제조화와 함께 기

술규제가 무역을 제한하지 않을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Molina and 

Khoroshavina 2015). 이에 향후 FTA 협정에서는 TBT 조항에서 당사국 간 

기술규제 조화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을 식별하고 양국의 사정에 맞추어 보다 

세부적으로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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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말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무역정책 기조가 

NTM 중심의 보호주의로 변화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

은 TBT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TBT 관련 국내 최초의 종합적 연구라 

할 수 있는 장용준 외(2011) 이후 그간 많은 TBT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었으

나, 기초통계자료, WTO 분쟁 및 현안 발생 현황, 국제적 논의 동향, 우리 수출

에 대한 효과, TBT 무역자유화 효과, 정부 대응조직 발전방안 등 국제법적ㆍ행

정적ㆍ정치적ㆍ경제적 분석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새롭게 출시된 TBT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

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통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여 해외 TBT의 우

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2∼5

장까지 각 장은 소결을 통해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였지만, 병렬식 구성을 통해 

다양한 소주제를 다루는 본 연구의 특성상 이를 연결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6장에서는 이들을 종합한 요약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제2∼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본 연구는 WTO와 OECD를 중심으로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

의 동향을 요약ㆍ정리하고, 국내외 학술연구의 데이터와 연구방법론, 분석 결

과를 소개하였다. 최근 국제기구와 학계를 중심으로 TBT 논의 동향의 일반적

인 특징을 도출하자면 아래와 같은데, 특히 국제기구 내 논의는 주로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것으로 이는 곧 TBT 현안에 대한 선진국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첫째,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WTO는 규제영향평가와 모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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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행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보문 양식의 표준화와 전자통보

시스템의 구축, 각국의 질의처 정비 및 90일의 의견 제시기간 권고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내 기술규제로 인한 개도국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

로 발견한 학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WTO를 중심으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

를 위해 WTO는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주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도국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셋째, TBT 현안의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도 국제표준의 정의와 범위, 공식적인 국

제표준 단체의 요건에 대해 미국과 EU 간의 견해차가 크고, 개도국 또한 논의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거나 현실화되

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기존 산업의 발전 및 신산업의 등장 속도에 국제표

준의 정립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앞서 언급된 국제표준의 역할 한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체계

를 바탕으로 자발적 표준과 공급자 자기선언을 통한 사후적 인증체계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와 연계

하여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다섯째, OECD를 중심으로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OECD는 이들 모든 방안을 ‘국제규제협력’이라 지

칭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 통합적인 지침

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OECD는 국제규제협력의 유형을 11가지로 구분하여 

유형 선택에 따른 이득을 명확히 하였고,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이러한 활동에 

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OECD가 제정한 11가지 국제규제협력 유형 중 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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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가장 많은 것이 상호인정협정인데, 학계의 정량적 연구결과도 이를 통한 

무역장벽 제거 및 무역활성화 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규제를 주로 무역장벽으로만 인식하는 국제기구의 시각과

는 달리, 학계는 이로 인한 수출기업의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간의 상

충관계 속에서 무역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

라서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수출형태별로 교역상대국의 TBT가 수

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

한 분석을 위해 WTO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이 각국의 기술규제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출간하였고, 학계는 빈도지수와 

범위비율 등의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의 분석자료

와 방법론,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제4장과 제5장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의 방법

론과 결과 해석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제3장에서 본 연구는 WTO TBT 분쟁과 STC의 현황과 특징, CPTPP와 

USMCA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국제법

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각국이 도입하는 기술규정과 표준은 안전, 보건, 환

경, 소비자 정보제공 등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제도가 제공하는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한 사법적 검토절차를 

통해 TBT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TBT 현안

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해소되는 사

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WTO TBT 위원회의 STC 절차가 TBT 현

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독으로 STC

를 제기한 사례보다 여러 국가와 함께 STC를 제기한 사례가 70% 이상을 차지

한다. STC 절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자 협력 측면에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한 TBT 분쟁과 STC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WTO 출범 초기 4건의 TBT 제소를 당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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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지원과 기술규제 체계가 정비되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해 TBT 위원회에서 많은 STC를 제기 받았고,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분야가 주요하다.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STC 제기가 

많았다. 과거 제기되었던 STC 사안을 종합해보면, 기술규제 도입과 시행에 있

어 과학적 증거,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고 국제표준 도입과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FTA TBT 협상은 일반적으로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해소를 위해 투명성과 협력을 강화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

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협상에서 자동차, 전기

ㆍ전자 분야에서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인정하거나 SDoC를 도입하고 한ㆍ중 

FTA 협상에서 라벨링 관련 조항을 도입하는 등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WTO와 기

존 FTA의 TBT 조항에서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적합성 평가 관련 국제인정체제 활용을 공식화하고 적합성 평가

기관이 수입국 영토 내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금지하는 등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였다. 또한 두 협정에서는 분야별 접근을 바탕으로 구체

적인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USMCA 관련 부속서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를 위시하여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새로운 규범이 포함되어 있어, TBT 제도로서 그리고 

향후 전개될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제4장에서 본 연구는 그간의 TBT 연구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HS 4단위 수준의 수출과 TBT 자료, 수출품질지수

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본 장은 TBT 자료로서 최근 출시된 

‘wiiw NTM’을 이용하여 HS 코드가 미기재된 TBT 통보문의 누락에 따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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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1996∼2014년 사이 우리

나라의 129개 교역대상국 내 575개 품목의 TBT 조치이며, 분석방법론으로는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포아송 유사최우추정법을 고려하여 영(zero)의 관측치 

누락에 따른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금

융위기 전보다는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

주의가 TBT의 수출제한 효과를 더욱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역

대상국의 특징별로 이를 살펴보면, 대상국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가 컸으나,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효과가 긍정적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일반적인 

결론과도 부합한다.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

요건은 우리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더 증대시켜 수출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수준을 설명변수로서 추가로 고려한 본 장의 

분석 결과는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요 측면에서 우리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

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하는 역

할을 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해 정보제공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외에도 품질향상을 통한 장

벽 극복과 시장 경쟁력 확보방안이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 본 연구는 그간의 TBT 연구에서 TBT 자유화 협정의 무역 효과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WTI의 FTA 협정 구

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FTA TBT 조항의 특성이 교역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90∼2016년 사이 95개 교역국으로 하였

으며, 분석방법론으로는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다자적 무역저항 변수로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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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과 수입국 각각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제어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

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치면 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영

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TBT 조항에서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를 명

시하는 것은 양국 간 교역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TBT 조항에서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하거나 기술조화에 대해 

명시하는 것은 양국 간 무역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조화는 제2장에서 살펴보았던 OECD의 국제규제협력 유형 중에서도 가

장 높은 수준의 협력이고, 학계의 정량적 연구에서도 무역증진 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다.

한편 본 장은 FTA 체결의 국가 조합별로 TBT 조항의 무역 효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그 특성이 어

떻든 상관없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국제기준 사용을 권고하거나 기술조화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국가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장은 FTA TBT 조항의 무역 효과를 기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TBT 조

항 내 국제기준 권고가 무역 확대에 미친 유의한 영향이 최근인 2012∼16년에

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 

언급은 2007년 이후부터 무역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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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111)

본 연구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추상적인 정책적 사사점을 나열하기보다는 現 

TBT 대응조직의 개선방안에 연구결과를 어떻게 접목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

의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 절은 우선 우리나라의 

現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그 특징을 서술하였다. 이들 내용에 앞선 연구결과

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TBT 대응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

점을 다음 3절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가.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

[그림 6-1]은 현재 우리나라의 TBT 대응조직을 도식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TBT 대응조직은 크게는 두 가지 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TBT 대응 

컨소시엄’은 업종별 19개의 협단체와 8개의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민간 대응조

직으로서, 주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해외 TBT를 발굴하여 조사하고 

국내 업계에 이를 전파한 후 의견을 수집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협

단체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각종 

협회나 조합, 진흥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활의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은 WTO TBT 통보문을 국문으로 

번역하거나 미통보된 해외 규제를 발굴하여 소속 회원 기업들에 전파하고 의견

을 수렴하고 있다.112) 전문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인증

기관이나 경제 분야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특정 TBT에 대

111) 본 절의 내용은 서정민 외(2017)와 안덕근, 김민정 편(2019)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편집ㆍ요약하였고, 일부 내용을 보충하였다.

112) 각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번역된 WTO TBT 통보문이나 미통보된 규제 정보의 입수, 이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 신청은 ‘해외규제정보시스템(https://knowtbt.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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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부 내용과 국내외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둘째, ‘TBT 중앙사무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소속된 정부 

조직으로서, ‘TBT 대응 컨소시엄’에서 입수한 기업 의견과 조사ㆍ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한 후 WTO TBT 위원회 회의, RTA TBT 협상, IRC 

 그림 6-1. 우리나라의 TBT 대응체계

전기전자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전기산업진흥회

·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조명연구원

· 전지협회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TBT 대응 컨소시엄

수출기업

· 업종별 협단체(20) 산업계 정보 전파 및 의견수렴, 품목별 협의회 운영

기계금속

· 건설기계산업협회

· 기계산업진흥회

· 철강협회

· 자동차산업협회

· 냉동공조협회

화학생활

· 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화장품협회

· 섬유산업연합회

· 완구공업협동조합

· 식품산업협회

· 타이어협회

· 제약협회

· 동물약품협회

· 환경산업협회

시험인증

분석: KTR, KTC, KCL

무역통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협회

· 표준협회

· 무역협회

· 전문기관(8)
규제분석,
전략마련

WTO
회원국

① TBT통보

② TBT정보제공 ⑤ TBT분석결과

⑦ 결과 피드백

③ TBT정보(분석/통상) 제공 ④ 산업계 의견/애로 제시

⑥ 의견제출

자료: TBT 중앙사무국(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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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에서 타국 정부를 대상으로 대응 활동을 한다.113) 특히 ‘TBT 중앙사무

국’은 WTO TBT 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우리 정부의 대표로 참석하여 타국 

TBT에 대한 우리의 STC를 제기하거나, 타국이 우리에게 제기한 STC를 대응

한다. ‘TBT 중앙사무국’은 WTO TBT 위원회의 3년 주기 검토 회의에 정부 대

표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TBT 협정 이행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건설적 방안

을 제안하였고, 각종 RTA 협상에서도 TBT 분과의 협상 대표로서 TBT 협정을 

조율하였다. ‘TBT 중앙사무국’은 무역상대국의 표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하

여 MRA를 맺거나 양자ㆍ다자간 TBT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고, 개도국의 

TBT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특징 

우리나라의 TBT 대응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정부가 전적

으로 TBT 대응체계를 전담하지 않고 일부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했다는 점이

다. TBT 대응은 ‘정보수집-조사분석-전략수집-대응’의 총 4단계로 구성되는

데, 이 중 1∼2단계는 민간단체인 ‘TBT 대응 컨소시엄’이, 3∼4단계는 정부 조

직인 ‘TBT 중앙사무국’이 맡고 있다. 해외 TBT 조사, 기업의 의견 청취 등 시

장조사 업무는 민간단체가, 범국가적 전략 수립과 타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 대

응은 정부조직이 각각 비교우위를 가지기 마련인데, 현재의 TBT 민관 합동대

응체계는 이러한 장점들을 잘 살리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의 활

동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매년 학술연구용역사업 공모를 통해 정부로부터 재

정지원을 받고 있다. 즉, TBT 정보공유와 컨설팅 관련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113) 우리나라의 WTO TBT 질의처는 총 2개로 그중 하나가 주로 공산품 대응을 맡는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대
응 컨소시엄’이다.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TBT 대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63

둘째, ‘TBT 중앙사무국’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한ㆍ미 FTA TBT 협정의 원

활한 이행을 위해 설치된 임의 조직으로서 그 법적 실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TBT 중앙사무국’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 2항과 한ㆍ미 FTA 협정문 제9.6

조, 부속서 9-가를 근거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들 조문 내용에서는 

‘TBT 중앙사무국’이라는 명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표방하는 

TBT 대응체계와 매년 발간하는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TBT 대응 컨

소시엄’이 정부 지원을 받아 관리하는 ‘해외규제정보시스템(KNOW TBT)’에

는 ‘TBT 중앙사무국’이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TBT 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TO TBT 대응, RTA TBT 협상 등 실제 ‘TBT 중앙사

무국’의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대응국’에서 관장하고 있어 실질

적으로 이곳이 곧 ‘TBT 중앙사무국’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법령과 국가

기술표준원의 조직도 내에서는 그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나라의 공식 WTO TBT 질의처가 품목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는 것도 다른 회원국, 특히 선진국과 차별되는 점이다. 오스트리아 등 몇몇 국

가를 제외한 WTO 회원국 대부분은 TBT 질의처가 한 곳으로 일원화되어 있

다.114) 질의처가 2개 이상인 국가들도 대부분 관련 현안이 기술규정이냐 또는 

표준이냐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규정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

는 규범이지만, 표준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규범으로 구분된다. 예외

적으로, 브루나이는 이슬람국가로서 해당 기술규제가 할랄(Halal) 여부에 따

라 질의처를 구분하는 등 일부 개도국이 품목에 따라 질의처를 구분하고 있다.

114) WTO 각 회원국의 TBT 질의처 정보는 http://tbtims.wto.org/en/NationalEnquiryPoints/Search(검색일: 
2019. 11.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이상,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학계의 TBT 논의 동향과 특징, WTO 특정무역

현안과 분쟁 해결절차의 동향과 특징, 기체결 FTA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무

역에 대한 효과,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국가별ㆍ산업별 효과, 현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본 절은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TBT의 대응 방향과 이에 따른 TBT 대응

조직의 개편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 본 연구가 제안하는 대응 방향 중 첫 번째, 두 번째인 ‘국제기구 내 대응 

활동 강화’와 ‘국제규제협력 활동 및 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적극적 활용’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앞선 절에서 이미 소개한 現 TBT 대응

조직체계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후 제안한 

‘국가별ㆍ산업별 차별적 대응 필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국내 기술규제 및 인

증제도의 정비’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다음 절에서 

소개할 개편된 TBT 대응조직에서 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향후 TBT 대응 방향

1) 국제기구 내 대응활동 강화

최근 WTO와 OECD를 중심으로 국제기구들이 제기하는 TBT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WTO TBT 위원회의 「WTO TBT 협정 이행에 관한 3년 주기 검토

보고서」는 TBT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해야 할 국제기구의 활동이다. 

이와 더불어 OECD가 향후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발간할 계획

인 국제규제협력 평가보고서 또한 TBT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이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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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국제기구의 활동이다.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

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WTO TBT 위원회의 5∼7차 3년 주기 검토에서 각각 의견

을 개진하여 몇몇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었고, 최종 보고서 내용에 이를 반영한 

바가 있었다.115)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견 내용은 세계 전체의 무역증진을 위한 

제안이었던 동시에 우리 업계의 TBT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을 제안한 정부 담당자의 인사이동, 반대를 밝힌 회원국에 대

한 설득 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이들 내용의 최종 보고서 내용 반영 이후 구체

적인 실현을 위한 대안 제시와 완성까지는 연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사실, 

과거 WTO TBT 위원회의 3년 주기 검토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의견들은 실

제로는 모두 미완성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개최된 

WTO TBT 위원회의 8차 3년 주기 검토에서 우리나라는 의견조차 개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살펴본 특정무역현안과 분쟁 사례와 제4장에서 

살펴본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수출에 TBT가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번 8차 3년 주기 검토에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한편 WTO TBT 위원회의 3년 주기 검토는 TBT 협정 이행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각국의 경험과 선진화된 제도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TBT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국가의 의견에 대한 적극적

인 반응과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TBT 현안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의견이 우리나라의 이익과 부합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와 공감 의

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고, 그 근거로서 관련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현

재 운영 중인 제도를 모범규제관행으로서 적극적으로 소개하여야 한다. 과거 

115) 구체적인 의견 내용은 WTO 문서인 G/TBT/W/353, G/TBT/W/4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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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위원회 3년 주기 검토에서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

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만 집중하였고 다른 회원국의 의견에 대한 적절

한 반응이나 우리의 경험과 제도를 소개하는 것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

다. 

TBT 현안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의견에 대한 관심 표명과 경험의 공유는 추

후에 다른 TBT 현안으로 우리나라가 의견을 개진할 때 이들로부터 다시 공감

과 지지를 얻으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다. 또한 모범규제관행의 적극적인 개발과 공유는 WTO TBT 협정 이행 및 세

계무역 증진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제규제협력 활동 및 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적극적 활용

앞서 살펴본 국제기구에서의 TBT 논의는 거시적인 관점의 WTO TBT 협정

이행과 세계무역 증진이 주요 목표이지만 국가 간 TBT 현안이나 분쟁을 실질

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도 국가 

간 TBT 현안의 해결에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개별적 합

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5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긍

정적인 역할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특정 TBT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 간의 국제규제협력 활동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FTA 등 무역협정의 TBT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국제규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OECD가 규정한 11가지 형태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대상 국가별, 산업별, 규제형태별 등 상황에 따

라 다른 형태의 국제규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유용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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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자ㆍ전기 분야에서 2006년 싱가포르와 2017년 중국

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었고, ‘한-중 적합성 평가 소위원회’ 등 일부 개별국가의 

정부와 규제협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과 EU를 중

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규제협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위급 규제협력위원회 설치와 같은 국가 간 규제 파트너십 형태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현재는 보류 중이지만, 미국ㆍ

EU 간 자유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TBT 조항 내용도 

정기적으로 개최된 이들의 고위급 규제협력위원회의 논의사항들을 그대로 담

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TTIP TBT 조항은 WTO 플러스(+) 내용으로서 향후 

FTA의 TBT 조항이 가져야 할 하나의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정 TBT 현안 해결을 위해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과 규제 파

트너십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기체결 또는 신규 FTA의 TBT 조항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OECD의 국제규제협력 유형에 따르면, 

FTA 내 TBT 조항 또한 중요한 TBT의 무역자유화 수단 중 하나로 꼽히고 있

고, 본 연구의 5장 실증분석에서도 그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다. 다만 WTO 

TBT 협정 재확인 등 기본적인 선언 수준의 TBT 조항은 무역활성화에 큰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FTA TBT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기술조

화나 상호인정협정 등 구체적인 TBT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에서는 자동차, 전기ㆍ전자 분야에서 기

술규정 동등성을 인정하거나 공급자 자기선언을 도입하였고, 한ㆍ중 FTA에서

는 라벨링 관련 조항을 도입하였는데 이들 모두 무역활성화를 위해 FTA의 

TBT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3장에서 

다루었듯이 CPTPP와 USMCA의 TBT 조항도 진일보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신규 FTA 체결이나 개정에 적극적으로 이들 내용을 벤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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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이 다루었던 적합성 평가 관련 국제인정체제 활용

의 공식화, 인증기관의 국내 거소 요건 금지와 같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

방, 부속서를 통한 분야별 접근을 통한 구체적 TBT 제거 방안들의 활용 여부와 

효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모든 제안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행하

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있는 FTA 이행위원회에서 의제화하는 것이 우선 필

요하다. 특정품목에 대해 TBT의 효과 및 MRA, SDoC의 예상효과 등 공동연

구를 제안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TBT 조항을 통한 TBT 현안 해결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3) 국가별ㆍ산업별 차별적 대응 필요

본 연구 제2장의 선행연구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 기술규제는 주로 높은 기

술 수준을 요구하는 규제 내용이 수출에 장벽이 되고 있다. 이는 ‘수직적 규범 

TBT(vertical norm TBT)’라 지칭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

국 사이의 무역은 기술규제가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기술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은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수출할 때는 문제가 된다. 본 연구의 제4장 실

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도 개도국 기술규제보다는 선진국 기술규

제가 더 큰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선진국 기술규제의 또 다른 특징은 높은 기술수준의 요구로 인해 최초 통보

될 때 다른 교역상대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의견제시 기간이 더 연장

되었지만 결국 대부분이 실제로 도입ㆍ실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이를 모방함으로써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대 말에 EU가 도입하

였던 RoHS와 REACH 환경규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환경규제는 최초 

도입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WTO 회원국들이 크게 반발하였지만, 

결국 최근에는 중국, 우리나라 등 몇몇 국가들이 비슷한 규제를 만듦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對선진국 TBT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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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수출품의 기술수준과 품질을 높이고 인증취득을 지원하

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즉, 對선진국 TBT 현안 해결은 국가 간 협상 중

심의 대외적 대응보다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대내적으로 준비하고 적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TBT 컨소시엄 소속 협단체와 인증기관들

이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전기ㆍ전자제품을 필두로 공산품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지원 대상품목에 따라 정부 내 여타 부서도 인증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음 [표 6-1]은 TBT 컨소시엄 외에 기업의 해외인증 취

득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이들 정부 사업은 각 품

목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 내

용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 지원혼선과 중복지원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KDI 

2017). 특히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하여 같은 부처 내에서도 다른 사업명으로 

중복지원되는 것들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인증 취득과 관

련하여 부처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각종 지원사업과 기

관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6-1.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정책

사업명 지원 부처 주요 내용

무역환경변화대응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기술규제, FTA 원산지 기준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잠재적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마크 획득

지원

국제인증 해양수산부 할랄인증, 유기인증 등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

수출유망화 사업 해양수산부 중국, 이슬람국가 대상 인증 지원 등

수출통관지원 해양수산부 수출통관 과정 중 인증 등 애로사항 해결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국제규격 변화 대응 등

의약품 허가 및 제약산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규제조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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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계속

사업명 지원 부처 주요 내용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화장품제조관리기준(CGMP) 인증, 화장품 

국제협력/경쟁력 강화 등

해외 플랜트 진출확대 국토교통부 조선해양기자재 국제규격인증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사업
국토교통부 해외 설비인증 획득비용 지원 등

자료: KDI(2017)의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정리.

본 연구의 4장 실증분석에서도 우리 수출품의 품질이 높았을 때 상대국 TBT

의 부정적인 효과가 덜 현저히 나타나거나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본 연구 제2장의 선행연구 조

사는 TBT가 신규 진출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 기술규제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이 품질향상과 인증취

득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TBT는 소비자 신뢰의 증가를 통한 수요 

증가와 시장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해외 선진국 시

장에서 다른 개도국 수출기업의 저품질ㆍ저가품과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TBT

는 이들을 이기는 하나의 수단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진국 TBT에 

대한 우리의 대외적 대응은 해당 기술규제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우리 기업

이 R&D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해당 규제에 적응할 수 있게 최대한 

도입 시기를 늦추는 요구나 관련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록 표 1]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SITC 2단위 기준 품목별 수출품질 

지수를 낮은 순위 순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다.116) 만약 이들 품목에서 우

리나라 수출에 대해 TBT가 발생한다면 그 부정적 효과는 더 현저히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수출품질지수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TBT 

대응 차원에서도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집중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수출품질

116) 자료는 IMF의 “The Diversification Toolkit: Export Diversification and Quality Databases”에서 추출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4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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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은 수출상대국, 특히 선진국 TBT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자, 다른 

수출 경쟁국 제품보다 우위에 서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도국 기술규제는 기술수준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주로 규제 내용 및 인증

방법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수출에 장벽이 되고 있다. 이는 대

부분의 개도국이 법적ㆍ행정적 체계와 인증기기나 시설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

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선진국이 도입하였던 기술규제를 모방하여 도입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때는 우리 정부의 대외적 대응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본 규제 파트너십, FTA TBT 조항, 상호인정

협정 등 국제규제협력 활동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

으로 기대된다. 개도국과의 기체결 FTA TBT 조항이 무역 증진에 더 현저한 영

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힌 본 연구의 제5장 내용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

다. 특히 제5장의 분석내용에 따르면 최근 들어 FTA TBT 조항에서 기술조화

를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다른 국가들이 맺은 FTA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삽입했고 이후 후속 조치는 무엇이었는지를 정밀히 조사할 필요

가 있다. 

각종 무역협상과 더불어 對개도국 TBT 대응은 기술전수와 인증시스템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는 곧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중에서도 무역을 위한 원조

(AfT: Aid for Trade) 정책과 맞닿는다. 최보영, 장용준(2018)의 실증분석 결

과에 따르면, 무역정책 및 규제에 대한 AfT가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수원국의 TBT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가 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도국의 기술규제가 수출

에 방해가 된다면 이들의 인증제도나 인프라에 대한 원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진행하는 ‘개도국 표준․인증체계 구

축지원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업은 개도국 내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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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표준과 인증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시

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정부는 2012∼

16년 동안 약 9억 원으로 페루에 한국형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구축을 지원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일부 국가와 품목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하는 모든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對개도국 표준 및 인증 인프라 지원정책의 대상 국가와 산업을 더 

확장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의 대형인프라 사업 

수주에 도움이 되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과의 연계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국내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의 정비

상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시사점은 모두 해외 TBT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의 

대응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실 방어적 입장에서 무역상대국

이 우리나라 TBT에 대한 현안을 제기할 때도 주의와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

다. 이는 국제무역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

가 해외 TBT의 현안을 제기할 때의 명분으로도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나

라 TBT에 대해 특정무역현안 건수가 많은 식품ㆍ농수산물, 전기ㆍ전자, 에너

지효율 부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기술규제 도입의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

한데,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기술규제영향평가117) 제도를 잘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이들 제도의 평가보고서는 해당 기술규제가 보호주의가 아닌 정책

적 명분으로 도입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WTO TBT 위원회의 제6차 3

117)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
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ㆍ검
사ㆍ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ㆍ개정 시에 기존ㆍ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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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주기 검토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의 TBT 통보문에 기술규제영향 평가보고

서를 자발적인 선에서 첨부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인 위상 제고와 국내 기술규제의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안건

이었다. 기술규제 평가보고서 외에도 우리나라 TBT의 각종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한 학계 논문이나 연구소의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

이다.

둘째, 국내 기술규제의 신규 도입이나 개정 시 국제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제2장 내용에 따르면 국제표준의 공식적인 정의나 기

준에 대해 회원국 간의 의견이 아직은 일치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WTO 분

쟁해결기구는 TBT 현안의 최종판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국제표준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신산업을 중심으로 아직 정립되지 않은 국제표준

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이를 선점하도록 전략적인 대응정

책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상호인정협정이나 기술조화 등의 국제규제협력과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사업은 우리 기술규정과 표준의 국제표

준 선점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규정과 표준체계의 발전 방향은 정부의 

강제성을 동반하는 사전적 인증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후적 인증

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규제와 사전적 인증이 현재의 산업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

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데, 시장을 통한 사후적 인증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EU를 중심으로 선진국은 공급자 자기선언을 통한 사후적 인증을 대

부분 품목에 적용하고 있고 이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일본 또한 정부의 강제적 

규제보다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발적 인증이 시장진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기술규정이나 표준 그리고 이를 확인하

는 적합성 평가와 인증체계를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자율

적으로 정립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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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향상을 바탕으로 국내 인증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확보되어야 하며,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시장감시체계(market surveillance)가 정립되어 신뢰를 지

키지 못한 기업에 무한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나. TBT 대응조직 개선안

상기 제안한 네 가지의 TBT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상적인 TBT 

대응조직 개선안을 다음 [그림 6-2]에서 나타내 보았다. TBT 대응조직은 크게 

국내 대응과 국외 대응 담당 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후자는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나 규제협력 활동을 주

로 한다. 

국내 TBT 대응조직은 기업에 대한 해외 TBT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또는 하

부 조직)과 인증획득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기능(또는 하부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 해외 TBT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은 현재 TBT 대응 컨소시엄에

서 주로 하는 업무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선안은 이러한 정보제공 업무에 

더하여 특히 선진국 TBT를 대상으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품질향

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를 TBT 대응조직 내에 신설할 것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외 대응조직은 WTO 등 다자간 국제기구 내 대응활동과 FTA 

등 개별국가와의 협상, 개도국에 대한 기술전수 및 인증 인프라 지원을 하는 기

능(또는 하부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 기능은 현재 TBT 중

앙사무국에서 주로 하는 업무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선안은 이러한 WTO 

내 활동 및 FTA/MRA 협상 업무에 더하여, 개도국 TBT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전수, 인증 인프라 지원 등의 ODA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TBT 대응조

직 내에 신설할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대응 상시조직을 바탕으로, 특정한 국가나 품목, 주제에 따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75

임의조직을 둘 수 있다. 임의조직은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 내 인력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들이 필요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팀을 이루는 융복합체적 

성격을 가진다. 중국 등 특정 국가와의 규제협력위원회 구성, 할랄인증 등 특정

품목에 대한 TBT 대응, 국제표준 선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지원, 자발적 인

증이 가능한 품목 선정 및 지원 등은 모두 임의조직에서 다룰 수 있는 작업의 

사례들이다. 

 그림 6-2. TBT 대응조직 안

국내 대응조직

(주로 중소기업 대상 지원)

국외 대응조직

(국가 대 국가 협상 주도 및 규제협력)

정보제공

(주로 개도국 

대상)

인증취득기술지원

(주로 선진국 대상)

다자기구 내 활동

(WTO, OECD)

개별무역협상

(FTA, MRA)

개도국 

기술인증 

지원

임의조직

특정국가와의 규제협력 위원회

특정국가/산업대상 지원 TF

특정산업 국제표준 선점 TF

4차산업/자발적인증 도입 TF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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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1.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품질지수(단위: SITC 2단위, 2010년도)

순위 품목명 수출품질지수

1 Coin, other than gold coin, not legal tender 0.33414

2 Animals, nes, incl. Zoo animals, dogs and cats 0.58852

3 Wood, lumber and cork 0.61941

4 Fixed vegetable oils and fats 0.6886

5 Oil seeds, oil nuts and oil kernels 0.70841

6 Gas, natural and manufactured 0.78046

7 Coffee, tea, cocoa, spices & manufacs. Thereof 0.79678

8 Wood and cork manufactures excluding furniture 0.80801

9 Metalliferous ores and metal scrap 0.81525

10 Animal and vegetable oils and fats, processed 0.81771

11 Pulp and paper 0.84979

12 Sugar, sugar preparations and honey 0.85616

13 Crude chemicals from coal, petroleum and gas 0.87466

14 Fish and fish preparations 0.88208

15 Sanitary, plumbing, heating and lighting fixt. 0.88257

16 Dairy products and eggs 0.88505

17 Animal oils and fats 0.89513

18 Tobacco and tobacco manufactures 0.89719

19 Hides, skins and fur skins, undressed 0.9079

20 Feed. Stuff for animals excl. Unmilled cereals 0.91339

21 Meat and meat preparations 0.91792

22 Fertilizers, manufactured 0.92579

23 Leather, lthr. Manufs., nes & dressed fur skins 0.92808

24 Beverages 0.92906

25 Fruit and vegetables 0.92972

26 Cereals and cereal preparations 0.93326

27 Coal, coke and briquettes 0.93397

28 Non ferrous metals 0.94242

29 Crude fertilizers and crude minerals, nes 0.94512

30 Iron and steel 0.95067

31 Manufactures of metal, nes 0.95156

32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0.95304

33 Furniture 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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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1. 계속

순위 품목명 수출품질지수

34 Explosives and pyrotechnic products 0.95519

35 Non metallic mineral manufactures, nes 0.95544

36 Crude animal and vegetable materials, nes 0.96233

37 Firearms of war and ammunition therefor 0.9698

38 Paper, paperboard and manufactures thereof 0.97291

39 Perfume materials, toilet & cleansing preptions 0.97366

40 Medicin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0.97683

41 Textile yarn, fabrics, made up articles, etc. 0.98054

42 Chemical elements and compounds 0.98186

43 Miscellaneous food preparations 0.9836

44 Transport equipment 0.98541

45 Chemical materials and products, nes 0.98651

46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and appliances 0.98665

47 Plastic materials, etc. 0.98929

48 Scientif & control instrum, photogr gds, clocks 0.99055

49 Dyeing, tanning and colouring materials 0.99208

50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 0.99418

51 Crude rubber including synthetic and reclaimed 0.99707

52 Textile fibres, not manufactured, and waste 1

53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articles 1.00052

54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nes 1.00064

55 Rubber manufactures, nes 1.00969

56 Clothing 1.01052

57 Footwear 1.02906

주: 1) 순위는 수출품질지수가 낮은 순임. 

2) SITC 2단위 기준 0(Liver animals), 35(Electric energy), 91(Postal packages), 93(Special 

tansact.)은 자료 누락으로 빠졌음.

자료: IMF, “The Diversification Toolkit: Export Diversification and Quality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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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2 TBT 조항 특성 변수 간 상관계수 

     

 1 　

 0.847 1




0.790 0.708 1




0.594 0.543 0.423 1




0.744 0.743 0.730 0.419 1




0.454 0.493 0.365 0.576 0.537 1

자료: 저자 작성.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ternational Discussions, 

Trends, and Economic Effects 

Yong Joon Jang, MinJung Kim, Bo-Young Choi, and Hea-Jung Hyun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s the trend of trade policy has shifted to NTM-oriented 

protectionism,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since the late 

2000s. Since Jang et al. (2011), Korea’s first comprehensive study 

on TBT, many TB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However, there was no comprehensive study covering interna-

tional legal, administrative,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 in-

cluding a proposal of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government 

bodies dealing with TBT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in-

ternational discussion trends, trade disputes and current issues,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FTA TBT Agreement, using newly re-

leased TBT data since 2010,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through newly developed quantitative methodology. 

In Chapter 2, we illustrate the current discussion on TBT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cusing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TO and OECD. Discussions on TBTs are mainly led by devel-

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or EU. General characteristics de-

riv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actical and specific 

ways to implement and apply the WTO TBT agreement has been 

Executive Summary



proposed. The WTO pushes ahead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Good Regulatory Practice, standardization 

of the notification form, establishment of 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 enhancement of transparency by establishing inquiry 

points at each country and providing 90 days of notification 

period. Second, the WTO seeks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o enhance SDT(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ird, there are more active discussions on how to apply interna-

tional standards to solve TBT concerns. However, disagreement on 

the scope and definit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between the 

US and EU remains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is 

still relatively slow compared to the rapid development of existing 

industries and the advent of the new industries. Fourth, due to the 

aforementioned difficulties of reaching an agreement on stand-

ards, post-accreditation system based on market surveillance will 

become prevalent through voluntary standards and SDoC(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 Fifth, OECD attempts to tackle TBT 

concerns based on a comprehensive guideline for cooperation be-

tween stakeholders. This guideline,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IRC), is classified by 11 forms. Among the 11 forms, 

the most frequently used mechanism is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MRAs). Quantitative studies also show that MRAs sig-

nificantly eliminate trade barriers and facilitate trade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MRAs. 

Chapter 3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B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focusing on the WTO TBT dispute, the cur-

rent status and features of specific trade concerns(STCs), and the 

CPTPP and USMCA. Since the main goal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introduced by each country is to achieve legitimate 

policy purposes such as providing safety, health, environment, 

and consumer information, there is a fundamental difficulty solv-

ing the TBT issues through legal review procedures b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provid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a result, even th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has been initiated on TBT issues, most cases are resolved 

by mutual consultation. In this context, the STC process of the 

WTO TBT Committee is a practical and important system for solv-

ing TBT issues. In Korea, more than 70% of cases of STC are raised 

together with many other countr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

fectiveness of the STC process, the response capacity in term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FTA TBT negotiations were generally aimed to strengthen 

transparency and cooperation to eliminate TBT, based on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WTO TBT Agreement. Korea has re-

moved TBT by recognizing the equivalence of technical regu-

lations or by introducing SDoC in the automotive, electrical and 



electronic sectors in the Korea-US FTA and Korea-EU FTA nego-

tiations while labeling provisions has been introduced in 

Korea-China FTA. The TBT provisions of the US-led TPP(now 

CPTPP) and USMCA include the institutional elements that are not 

included as WTO or existing FTA’s TBT provisions. In particular, it 

has led to the opening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services sector 

by making official the use o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ystems 

related to conformity assessment and prohibiting the requirement 

that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to be within the territory of im-

port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two agreements show that the 

strategy of eliminating specific technical barriers based on the 

sectoral approach has been actively used. In particular, the 

USMCA-related Annex contains new rules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economy, including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transfers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This has im-

portant implications for the negotiation of digital trade rules as a 

TBT system.

In Chapter 4, we conduct an empirical study to assess the effect 

of TBTs on Korea’s exports based on disaggregated export data at 

HS4 along with new TBT data and export quality index during 

1996~2014. The TBT data is the newly released「wiiw NTM」which 

minimizes the problem of sample selection because a significant 

share of TBT notifications do not report relevant HS codes. We 

examine the trade effects of TBT based on the gravity model, and 



use PPML to avoid the problem of sample selection due to zero 

trad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echnical regulations adversely 

affect Korea’s exports on average while this effect becomes larg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suggests that the negative 

effects may be led by the protectionist sentiment. Also, we find 

that TBTs by countries with higher income than Korea decreased 

Korea’s exports while TBTs by lower income countries actually led 

to more exports. The adverse effects of TBT are possibly because 

TBT by higher income countries require higher compliance cost. 

Lastly, including an additional explanatory variable, export qual-

ity index in our specification, we find that TBT actually increases 

Korea’s exports possibly because it mitigates the problem of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consumers and producers.

Chapter 5 empirically studi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TBT 

provisions in FTAs affect international trade during 1990~2016. 

The empirical model is based on a gravity equation that controls 

for multilateral resistance terms by including exporter-year, im-

porter-year dummies. To estimate the model, we use trade data 

and DESTA data that compile TBT provisions from multiple FTAs. 

We find that TBT provisions do increase trade between countries 

while the extent of the increase differs by how TBT provisions are 

included in FTA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TAs that reaffirm 

the WTO TBT agreement has limited effects on trade while FTAs 

with TBT provisions that encourage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harmonization of TBT significantly increases trade. 

Examining this effect between groups of countries classified by 

income, we find that TBT provisions that encourage the use of in-

ternational standards or harmonization of TBT have especially 

larger effect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 

further show that the effect of TBT provisions that encourage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decreased more recently during 

2012~2016, while the effect of harmonization increased since 

2007.   

Summing up all results in previous chapters, we provide policy 

implications in Chapter 6. Korea currently has the official TBT or-

ganization which consists of two parts, the TBT Central Secretariat 

and the TBT Consortium: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KATS) manages the former, while private associations 

and public certificate institutions constitute the latter. We pro-

pose future plans and strategic approaches for TBT such as 

strengthening capacit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using the 

FTA TBT provisions, flexibly corresponding to foreign technical 

regulations at country-and/or sector-level, and improving domes-

tic technical regulations and certificate systems according to in-

ternational standards. In the long term, the official TBT organ-

ization in Korea also needs structural reform to be adequate for 

plans and strategies that w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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